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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현 정부에서는 가정폭력을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더불어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4대악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정부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가정폭력을 일반적으로 가정의 사적인 일이 아닌 범죄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

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에도 가해자에 대한 성행교정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현실과 피해자들이 가정폭력과 훈육 사이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훈육이라

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심리적 상처를 가지게 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조사자료의 분석과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이 무엇인

가를 찾아보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연구들이 피해 여성들에게, 그리고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아동․청소년 자녀에게 초점을 두어온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청소년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이 가정폭력 후 집으로부터 벗어나 경험하는 

다양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갖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가정폭력 쉼터 원장님들과 현장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담당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원노

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의 진행을 위해 면접에 참여해주신 쉼터 거주 어머님들과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연구의 성과가 가정폭

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 개선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은 

아동․청소년 개인의 발달과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경우 비행과 범죄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피해자 지원을 넘어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 분석, 가정폭력 피해 어머니, 아동․청소년,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직접적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가정폭력피해자보

호법 상의 보호와 지원을 가정폭력행위에 의한 피해자에게도 지원 가능하도록 범주화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행위를 할 경우 수강명령, 치료명령, 상담명령

을 통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행위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이나 지원, 조정에 회복적 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대상별로 나누어져 있는 가정폭력 지원업무를 총괄하여 ‘가정

폭력’ 사안에 대한 업무체계를 총괄하는 ‘통합 가정폭력 원스톱 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여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연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 아동․청

소년에게 부재한 좋은 가정, 좋은 부모 역할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외상을 돌보기 위한 

상시적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폭력재발의 

위험이 있는 가정으로 되돌아가거나 함께 동거하길 원하지 않는 부모와 동거해야 하는 

상황 등에 처하게 되기도 하므로 아동․청소년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상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하고, 피해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쉼터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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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난 2013년 정부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 의결한 바 있으나, 여전히 

자녀에 대한 양육의 권리는 부모가 가지고 있고, 훈육과 가정폭력 간의 경계가 모호하며, 

가정폭력으로 판정될 경우에도 가해자의 성행교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정이라는 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중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개별 피해자 특성별로 분리되어 있는 피해자 보호체계로 

인해 피해 가족구성원들은 구성원 특성별로 별개의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현실이다.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은 아동․청소년 개인의 발달과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경우 비행과 범죄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피해자 지원을 넘어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방

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가족 회복을 위한 가족보호 방안의 측면에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문헌연구

 가정폭력의 개념 및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발달 문제, 국내외 가정폭력 대응정

책 등에 관해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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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관련 공식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 가정폭력의 개념 및 가정폭력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의 발달 특성 

○ 국내외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응방안 및 지원서비스 현황 고찰

 전문가 자문

 본 연구의 방향과 범위, 방법 등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및 학계․현장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문제점 및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한 학계․현장 전문가 자문회의와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공무원 및 학계․현장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양적연구: 가정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3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부가조사 중 아동․청소년 생활실태조사 및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의 원자료

를 분석하였다. 

 질적연구: 심층면접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탐색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 및 생활의 변화, 피해자 보호 쉼터에서의 생활, 지원에 대한 요구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어머니, 피해자 보호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가정폭력 발생 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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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현 지원체계 및 서비스의 장단점, 지원체계 및 서비스의 보완요구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콜로키움 

심층면접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제도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론: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와 ‘가정폭력 사건의 회복적 사법 도입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3. 주요결과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입을 위해 공적기관(경찰)과 민간기관(아동보호전문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마련 필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분 및 가정복귀(또는 부모 격리 시) 등에 관한 의사 결정 시,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 필요 

 피해자의 상황 및 피해자 특성에 부합하는 대처방안을 피해자 입장에서 다양하게 제시해야 

할 필요성 요구

 신고주체나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인프라 구축 필요

 단순한 가해자 성행교정 교육 및 피해자 상담․심리치료 이외에 가․피해 당사자 간 

관계지향적 갈등해결의 방법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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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피해 아동․청소년 조사 결과

○ 부모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적으며,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주변 성인들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 도움을 주지 않거나 별다른 조치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학교나 전문기

관 담당자들은 상담이나 출동의 조치를 취해주긴 하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부모 간 폭력 목격을 경험한 경우에도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주변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낮긴 하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가정폭력을 심각한 일로 여기지 않거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겨 별다른 행동을 취해주지 않음. 

○ 부모에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비해 

부모에 대한 폭력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폭력 피해 자녀들이 이후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자로 변화될 가능성을 시사함. 

○ 중복폭력 피해 경험 아동․청소년들이 폭력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청소년에 비해 

폭력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상황이나 

갈등에 직면하였을 때 폭력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피해자(여성) 실태조사 결과

○ 성장기동안의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나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는 여성들은 

폭력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거나 사회질서 유지나 일처리를 위해 폭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등 폭력에 대해 보다 관대한 태도를 가지는 경향을 보임. 

○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향이 유의미하

게 높음.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높음.

○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를 위해서는 상담 및 심리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는 학업지원, 용돈 및 경제적 지원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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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심층면접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가정폭력이 일어난 후 가해자인 아버지에게는 미움과 

불쌍함이 공존하는 양가감정을, 피해자인 어머니에게는 보호해주지 못했음에 대한 미안함

이 가장 크다고 보고함. 가해자와 피해자인 부모 사이에서의 심리적 상처와 분노와 죄책감과 

같은 양가감정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치료 지원이 요구됨. 

 가정폭력 발생 후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해 자책과 연민의 마음을 가짐. 

 폭력 경험 후 시설입소과정에서는 대체로 어머니의 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남. 피해 

어머니를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 자신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폭력에 

대한 무서움과 공포 등으로 인해 어머니의 의견을 따르고 어머니를 위해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지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함. 가정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교육과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쉼터 및 일시보호소에 대한 홍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가정회복 및 자립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요구됨.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가차원의 상담 및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가 가능한 기관 지원이 

필요함. 

4. 정책제언

 법률 관련 개선방안 

○ 가정폭력행위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한 구별을 통한 조기개입

  - 가정폭력범죄의 직접적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상의 보호와 

지원을 가정폭력행위에 의한 피해자에게도 지원가능하도록 범주화해야 함. 

  -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행위를 할 경우 수강명령, 치료명령, 상담명

령을 통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행위를 차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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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가정육성의 목적을 가정폭력보호법에 명시

  - 가정폭력범죄 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가정폭력 행위 시 국가가 복지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보호법에 ‘건강한 가정육성’을 목적으로 설정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개입의 길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관계개선을 위한 갈등해결의 관점에서 회복적 정의 도입방안 마련 

  - 원가정 구성원과의 재결합이 가능한 관계개선, 재결합이 불가능하지만 피해 아동․청소년

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이나 

지원, 조정에 회복적 정의 도입이 필요함. 

 정책 관련 개선방안 

○ 가정폭력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필요

  -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직후 서비스를 필요로 하긴 하나, 어느 기관에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현재 대상별로 

나누어져 있는 가정폭력 지원업무를 총괄하여 ‘가정폭력’ 사안에 대한 업무체계를 총괄하

는 ‘통합 가정폭력 원스톱 지원센터(가칭)’ 설립을 통해 피해자의 연령, 성별,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연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가정폭력 회복센터 설치․운영

  - 기존 가정폭력 상담기관은 대체로 피해 여성들을 위한 상담에 초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성행교정,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회복적 정의’의 측면에서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함으로

써 피해자의 회복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센터의 

설립이 요구됨.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부재한 좋은 가정, 좋은 부모 역할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심리적 외상센터 운영

  -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의 범죄행위, 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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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받아들이고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외상을 돌보기 위한 상시적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요구됨. 다만, 가정폭력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기 운영 중인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상담복지센터 등에 배치하여 지원횟수나 지원비용의 한계로 인해 치유에 이르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 필요

  -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거취문제 등 다양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폭력재발의 위험이 있는 가정으

로 되돌아가거나 함께 동거하길 원하지 않는 부모와 동거해야 하는 상황 등에 처하게 

되기도 함. 이에 아동․청소년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장전문가들은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 상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아동․청소년의 폭력 피해 경험(폭력 목격 경험)은 개인의 성장발달 과정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개인이 처한 상황과 자원에 따라 회복가능성이 매우 

다양할 수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와 

지원의 여부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 상황과 정도에 따라, 아동․청소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 아동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함. 

○ 건강한 가정 및 사회 육성을 위한 반폭력 교육 실시 

  -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고, 추후 가정폭력 및 기타 폭력문제의  

가해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으며, 폭력의 대물림 가능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각종 폭력 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 반폭력 교육을 실시해야 

함. 반폭력교육은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한 방법이 아님을 가르치고, 대인간 

갈등해결의 방법과 자신과 타인의 인권보호 등의 내용에 기반하여 폭력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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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가정폭력 업무담당자들

의 편견과 선입견 등으로 인해 2차적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은 사적인 가족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쉼터 공간 개선 및 확충

  -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 쉼터 공간이 성별이나 

연령 제한 문제로 인해 입소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청소년 일시쉼터의 경우 시도별 

1개소 이상, 쉼터 내 남자 청소년 방과 여자 청소년 방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입소를 원하는 청소년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해

야 함. 

  -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의 경우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여성(남성)쉼터, 

피해가족쉼터,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를 위한 쉼터 등 그 유형을 다양화하

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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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은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최초의 장이자, 인간 형성의 가장 중요한 사회화의 장으로 

인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문희 외, 2004:48). 가정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은 가족원들로부터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받고, 부모는 양육과 보호를 제공하

고, 사회의 가치와 요구를 가르치며 사회적 경험을 확장하는데 기본이 되는 자아개념 및 자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Grusec & Lytton, 1988; 강문희 외, 2004:50에서 재인용) 자녀가 보다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가정은 아동이 처음으로 접하는 

중요한 환경이자, 부모를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는 장이 

된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에게 심리적․정서적 지지의 장이 되어야 할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 우리사회는 대체로 부부 간의 사소한 다툼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훈육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취해왔으며, 가족이 아닌 타인이 관여해서는 안되는 ‘사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정의 건강한 유지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동학대와는 달리,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폭력행위의 대상에 따라 부모폭력과 

부부폭력, 형제간의 폭력, 부모에 대한 자식의 폭력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 모두 1차집단 

내의 구성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김재엽, 김희수, 양혜원, 2006:85). 또한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의 유형과는 다르게 고정된 대상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사되며, 가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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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 속에서 교육과 훈계의 도구, 혹은 애정의 또 다른 표현으로 포장되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으로 이해되는 경향성을 갖는다(김재엽, 김희수, 양혜원, 2006:85). 

대체로 가정폭력은 그간 여성인권적 관점에서 ‘아내를 대상으로 하는 구타 또는 학대’ 등의 

아내폭력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일부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까지 포함하여 부부폭력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여성가족부, 2013). 보통 자녀에 대한 학대는 아동학대의 의미와 상호교

환적으로 사용되는데, 아동학대의 정의 및 아동학대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은 가해자로서 부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학대경험을 묻고 있으며,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부부간 폭력과 자녀에 대한 폭력을 별개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가정폭력의 피해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당하거나, 피학대 부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당하는 등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외에도 부모 간 

폭력이 일어날 경우 폭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가정 내 다른 장소에서 폭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듣거나, 부모 간 폭력이 이루어진 후 피해 부모의 상처나 부서진 

물건 등을 목격하는 등을 통해 부모의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는 경우인 부모 간 폭력 

목격 등을 포함할 수도 있는 등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의 피해의 내용과 정도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종종 동일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데, 어떤 형태의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곳은 다른 형태의 가정폭력 역시 발생할 강한 경향성이 있고, 부모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에 대한 영향이 부모에 의해 직접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의 결과와 현저하게 유사하고 

그러한 두 경험 모두 청소년 폭력에 유의미하게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발생과 매우 연관된 많은 요인들이 또한 가정폭력과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많은 요인들은 

아동들을 청소년 폭력 및 성인 폭력 범죄의 위험에 놓이게 하는 많은 요인들과 동일하다는 

특성을 가진다(Carter, 2005:1). 이러한 점에서 가정폭력과 자녀에 대한 폭력(학대)은 별개의 

문제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가정폭력이라는 관점 내에서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1) 

나아가 이러한 가정폭력은 일반폭력과 달리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정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가정 내 무의식적 인권침해로, 주요 범죄의 잠재적 

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당하는 경우(부모에 의한 직접 폭력, 피학대 부모로부터의 직접 폭력)와 부

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부모 간 폭력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경우 등을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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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되며, 폭력이 대물림되는 등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특성을 가진다(국가정책조정회의, 

2013:2). 또한 가정폭력은 개인의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하고 극단적으로

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가정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가정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건강과 안전만이 아니라 가해자와 자녀,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우리사회의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거나, 세대 간에 전이되거나, 사회비행과 

범죄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박인선, 2002:77).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사회 전반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이 존재하는 가정에서 

다른 형태의 가정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며, 

자녀가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인격형성이나 

적응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목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의한 발견이나 신고가 쉽지 않으며, 가정폭력

이 사라지지 않는 한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한 가정 내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생활을 해나가야 하며,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정을 떠나야 한다는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만성적인 폭력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들은 

폭력에 대해 정서적으로 무감각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해지는 등의 문제를 가질 수도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신고나 처벌 없이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서 가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자립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4대악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8개 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가정폭력을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 치유에 초점을 두어오던 치료적 

접근에서 한걸음 나아가 건강한 가정회복에 초점을 두고 초기대응 및 처벌강화, 피해자 및 

가족보호 확대,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등의 3개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 권리는 보호자인 부모가 가지고 있고, 훈육과 

가정폭력 간의 경계가 모호하며, 설령 가정폭력으로 판명될 경우에도 가해자의 성행교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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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중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건강한 가족 회복을 

위해 가족보호 방안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별 피해자별로 분리되어 있는 피해자 보호체계

로 인하여 가정폭력 피해 가족 구성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은 향후 개인의 발달에 지속적인 위험성을 

갖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둔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실시된 다양한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일반 아동․청소년에게서의 가정폭력 발생 실태나 

가정폭력 피해 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둔 것에서 벗어나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결과 분석을 통해 가정폭력 발생과 관련한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어머니, 현장전문가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변화나 가정에 

대한 인식, 피해자 보호시설에서의 경험 등에 대한 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며, 

개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넘어 한 가족구성원의 행동이 다른 가족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족 전체성(유영주, 2004:498)의 측면에서의 피해자 보호방안

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가족 회복을 위한 가족보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분석

(1)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 분석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관련 공식통계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통계자료인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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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3)의 부가조사인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와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들에

게서의 가정폭력 발생 실태, 가정폭력 경험과 친구 간 폭력 경험 간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발생 실태, 가정폭력으로 인한 영향, 폭력의 세대 간 

전이 등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어머니, 가정폭력 보호시설 현장종사자 대상 심층면접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청소년, 어머니, 그리고 보호시설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

였다. 심층면접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반응, 피해자인 자신에 대한 반응, 가정폭력으로 인한 생활태도의 

변화 등 가정폭력과 관련한 피해자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현재 입소 중인 시설에서의 생활 

경험,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 시설 종사자와의 관계,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2) 국내외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현황 분석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 및 지원체계에 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시사점 및 보완점을 도출하였다. 

3)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중심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지원에 

대한 요구, 현 지원체계 및 서비스의 장단점, 지원체계 및 서비스의 보완요구사항 등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가정폭력 관련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현행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모색하고, 앞서 기술한 내용과 더불어 콜로키움, 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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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분석

시사점 도출 정책제언 도출 -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경험 실태 분석
  (가정폭력 경험 여부, 가정폭력 피해 유형, 

가정폭력 중복피해 경험 여부, 가정폭력으
로 인한 감정, 가정폭력 및 일탈행동 간의 
관계, 지원기관에 대한 인식 등)

-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원 요
구 분석 - 가정폭력 피해 아

동․청소년 실태 및 
특성에 관한 논의 

– 가정폭력 피해 아
동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위한 개선
점 마련 

가정폭력 피해 아동 ․
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언 모색 

국내외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현황 분석

- 국외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정
책관련 콜로키움 

- 국내외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법 및 정책 전달체계 분석

3.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가정폭력의 개념 및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발달 문제, 국내외 가정폭력 대응정책 

등에 관해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실태

조사 관련 공식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 가정폭력의 개념 및 가정폭력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의 발달 특성 

○ 국내외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응방안 및 지원서비스 현황 고찰

2) 전문가 자문

본 연구의 방향과 범위, 방법 등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및 학계․현장 전문가 자문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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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문제점 및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한 학계․현장 전문가 자문회의와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공무원 및 학계․현장 전문가 자문회

의를 실시하였다. 

3) 양적연구: 가정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3 가정폭력실태

조사의 부가조사 중 아동․청소년 생활실태조사 및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청소년

조사지역 전국 15개 시/도 (제주도 제외)

조사완료 1,069명

모집단 층화
․ 지역규모(대도시/중소도시/농촌), 학교급(초/중/고), 학년, 
․ 내재적 층화: 남/녀/남녀공학, 사립/공립

표본배분 비례배분

표본추출 다단계 층화 확률비례추출법

조사방법 전문조사원에 의한 방문조사

조사기간 2013.10.24.~2013.11.15.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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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소 내  용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쉼터 담당자 추천 

면담참여자 수

- 가정폭력 전문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쉼터 
등) 현장전문가 15명 내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15명 내외 
- 가정폭력 피해 부모 15명 내외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 가정폭력 상담전문기관의 현장전문가: 1년 이상 경력자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어머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쉼터에 입소 중인 내담자 

면담방식(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 현장전문가: 반구조화된 집단 면담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이용 만 19세 이상 피해자

조사지역 전국

조사완료 상담소 148명, 보호시설 119명

모집단 층화
․ 1차: 시설유형 
․ 2차: 지역

표본배분 시설별 균등배분

표본추출 층화집락추출법

조사방법 우편조사

조사기간 2013.10.25.~2013.11.29.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p.12)

○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개요

4) 질적연구: 심층면접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탐색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 

및 생활의 변화, 피해자 보호 쉼터에서의 생활, 지원에 대한 요구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어머니, 피해자 보호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가정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 현 지원체계 

및 서비스의 장단점, 지원체계 및 서비스의 보완요구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 심층면담(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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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소 내  용

개별 혹은 집단면담)
- 피해 아동·청소년: 반구조화된 개별 면담
피해 어머니: 반구조화된 집단 면담

면담 시간 및 횟수
- 현장전문가: 2~3시간, 1회
- 피해 아동·청소년 및 어머니: 90분, 2~3회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 기록 및 녹취

면담자 - 연구진 및 면접조사원 

5) 콜로키움 

심층면접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론: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에 대한 콜로키움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제도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가정폭력 사건의 회복적 사법 도입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콜로키움

을 개최하였다. 





1.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

2. 가정폭력이 아동 ․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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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8.4.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개정, 2012.8.5.시행)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인 

‘가정폭력 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의미하고(가정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피해자’는 가정폭력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 즉, 광의의 개념에서 

가정폭력을 정의할 때는 부부 간에 이루어지는 폭력 외에도 가족구성원 간의 폭력(예, 자녀에 

의한 부모 학대)이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 부부는 아니지만 동거하는 사람들 간의 폭력(예, 

사실혼 관계, 동성연애자들의 관계)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분류가 가정폭력의 한 유형에 속한다.

가정폭력의 다른 유형은 가정폭력 형태에 의한 것으로 크게 신체적인 폭력,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위협, 성적인 폭력, 방임 등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법제처, 2013). 첫 

번째 유형인 신체적인 폭력에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이 포함된다. 두 번째 유형인 

정서적인 학대는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더라도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도 포함된다. 세 번째 

유형인 경제적인 위협은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동의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성적인 폭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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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세부유형

신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
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이 
포함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꼬집는 행
위, 뺨을 때리는 행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 당기거나 조르
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등 

정서적인 
학대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
분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때리
지 않더라도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
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도 포함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
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
협박·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
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
위

경제적인 
위협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
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포함

가정구성원(노인)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금
액에 상관없이 허락없는 금전사용 금지행위

성적인 
폭력

성적인 폭력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
위나 원치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상대
방의 몸을 동의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
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자신의 성기나 이
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 구강성
교, 항문성교 등 기타 유사성교행위를 강요
하는 행위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방임은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의 정의는 모든 가족구성원 간의 다양한 폭력 유형을 포함하고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정폭력 관련 법 상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고, 가정폭력 유형별 개입 및 범죄인정정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박인선, 2002: 78).

표 II-1 가정폭력 유형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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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출처: 법제처(201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러한 가정폭력 중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의미하는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현재 가족 내에서의 아동·청소년을 향한 부모의 폭력과 관련하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라는 

두 가지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아동․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가정폭력의 

피해는 아동학대와는 다소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범위나 

폭력의 범위 등에 있어서 아동학대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가정폭력의 의미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녀의 경우 부모의 직접적인 폭력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직접적인 폭력은 물론 부모 간의 폭력을 

자녀가 목격한 경험과 같이 자녀가 가정폭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관찰 및 모델링을 통해 향후 아동·청소년의 폭력 

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일례로 서구사회는 이미 부부폭력의 목격 

역시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Magen et al., 2001; 정혜숙, 

2009:126에서 재인용). 

또한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중복현상을 밝히는 

실태조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대표적으로 Straus, Gelles and Steinmtz(198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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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아내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은 일반가정에 비해 129%가 높은 

아동학대 발생률을 보인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Stark and Flitcraft(1988)는 아동학대혐의로 

의뢰된 116명 어머니들의 병원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어머니들의 45%가 아내학대 피해자였음을 

밝혀낸 바 있다(정혜숙, 2009:110 재인용). 미국의 경우 아내학대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구의 

약 30~60%가 두 가지 현상의 중복을 보이고 있으며, 중상이나 사망 등과 같은 보다 심각한 

피해를 경험한 가정들에게서는 중복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Edelson, 1999; Folsom, 

Christensen, Avery, & Moore, 2003)을 확인하면서 미국, 영국, 호주 등을 포함하는 아동학대 

학회들에서 아동학대 및 아내학대 현장 간 공식적 협력관계 구축을 권장하게 되었고, 피해여성 

현장에서도 아동서비스 시스템을 확대·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정혜숙, 2009:110에서 

재인용; Waugh and Bonner, 2002; Lewis, 2003). 

다시 말해, 이와 같은 가정폭력의 중층성을 감안할 때 자녀에 대한 구타, 배우자에 대한 

구타 중 어느 하나의 폭력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구성원을 향한 폭력의 전이가 가능하고 

이는 가족 역동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가정폭력을 단순히 구성원 

내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일대일의 폭력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성원의 변화가 

다른 가족원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상호 관련된 단위로 가족을 보는 개념인 가족전

체성(김성천, 1995; 유영주 외, 2004: 498재인용)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에서 부부 간 폭력에 관한 연구에 비해 부부 간 

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가정폭력

에 있어 부모에 대한 직접 개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학대체계 내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조미숙, 2004: 7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유형 분류 중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분류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중 부모로부터의 폭력(직접적인 폭력 및 

부모 간 가정폭력 목격 경험)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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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폭력이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1)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환경 

가정 내 폭력은 가부장적인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 속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아왔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가장 사적인 공간인 한 집안의 문제로 치부되어 가능한 한 드러나지 

않아야 하고, 조용히 감추어야 할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가정폭력의 

피해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가정폭력은 주변 사람들이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이자, 

공적인 개입이 거부되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폭력은 일종의 

자녀에 대한 교육 및 훈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져 그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거나 가정 내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용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인을 학대하는 모든 남성 배우자의 대략 반 정도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학대하고(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3에서 재인용; Appel and Holden, 1998; Straus 

and Gelles, 1990),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은 가정폭력이 없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에 비해 1,500회 더 학대받는 경향이 있다(Murrell, Christoff, Henning, 2007:523

에서 재인용; U.S. Department of Justice, 1993)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종종 동일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어떤 형태의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곳은 다른 가정폭력 역시 발생할 강한 경향성이 있으며, 둘째, 연구자들은 부모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에 대한 영향이 부모에 의해 직접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의 결과와 현저하게 유사하고 

그러한 두 경험 모두 청소년 폭력에 유의미하게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아동학대의 

발생과 매우 연관된 많은 요인들이 또한 가정폭력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많은 요인들은 

아동들을 청소년 폭력 및 성인 폭력 범죄의 위험에 놓이게 하는 많은 요인들과 동일하다(Carter, 

2005:1).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모들에게서 자녀에 대한 폭력이 보다 흔하게 발생한다고는 생각하는 

것에 비해, 자녀를 ‘학대하는’ 하나의 성격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Berk, 

2006:588). 다시 말해 정상적인 부모들조차 때때로 자녀에게 위험할 수 있으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이 반드시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Berk, 2006:588에

서 재인용; Buchanan, 1996; Simons et al., 1991).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녀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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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설명

부모의 특성

심리적인 장애, 알콜과 약물 남용, 아동기 학대 경험, 가혹한 신체적 
훈육에 대한 신념, 자녀를 통해 충족하지 못한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소망, 자녀의 행동에 대한 비합리적 기대, 어린 
연령(대부분 30세 이하), 낮은 교육수준

자녀의 특성
미숙아 또는 병약한 아기, 까다로운 기질, 부주의함과 과잉행동, 다른 
발달적 문제들 

가족의 특성
낮은 수입, 빈곤, 노숙, 불안정한 결혼생활, 사회적 고립,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신체적 학대, 잦은 이사, 좁은 공간에서 사는 대가족, 혼잡한 
생활환경, 안정적이지 않은 고용, 높은 생활 스트레스의 신호들

지역사회
폭력과 사회적 고립이 특징인 사회, 공원, 아동보육시설, 학령전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센터, 가족을 지원하는 교회 등이 거의 없는 사회

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체적인 힘이나 폭력을 승인하는 문화

출처: Berk(2006).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Berk, 2006:588). 

표 II-2 자녀에 대한 폭력에 관련된 요인들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가정에서 주로 경험하는 폭력으로는 부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당하는 경우와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체로 부모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 외에도 자녀들은 부모 간의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는 등 

자녀들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경우, 자녀들은 부모 간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에 함께 있으면서 폭력을 만류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폭력에 직접 관여하거나 폭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직접 목격할 수도 있고, 

방이나 가정 내에 있는 다른 장소에서 부모 간 폭력이 일어나는 소리를 간접적으로 듣게 될 

수도 있으며,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에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폭력이 일어난 후 부모 간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부모의 상처나 부서진 물건 등을 통해 폭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김재엽, 

조학래, 양혜원, 2003:29). 

일반적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가족환경은 정서적 자기조절, 공감 및 동정심, 자기 개념, 사회적 

기술, 그리고 학업적인 동기를 손상시킨다(Berk, 2006:591).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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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실패를 포함하는 심각한 학습 및 적응 문제들, 심각한 우울, 공격적인 행동, 또래 관계의 

어려움, 물질남용, 그리고 비행 등의 특성을 보이게 된다(Berk, 2006:591에서 재인용; Bolger 

& Patterson, 2001; Shonk & Cicchetti, 2001). 이렇게 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패턴의 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하나는 과도한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을 보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피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이러한 패턴들은 ‘싸우거나 도망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Santrock, 2003:329). 

대체로 아동․청소년들은 폭력의 상황과 같이 정서적인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부모로부터 

지지와 안심을 받기 위해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하지만,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부모들은 정서적으로 무감각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예민해지거나, 또는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녀의 이러한 요구에 직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Carter, Weithorn, & Behrman, 1999:6). 

탄력성과 가정폭력 노출에 관한 일부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적 유용성이 폭력에의 노출에 

적응하는 아동의 능력에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체로 구타당한 어머니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안전하게 머무르는 것에 몰두하거나, 우울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덜 유용할 가능성이 높다(Carter, Weithorn, & Behrman, 1999:6). 나아가 폭력을 

사용하는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폭력을 사용하는 아버지들이 폭력적이지 

않은 아버지들에 비해 자녀에게 덜 유용할 수도 있고, 자녀와의 합리적인 토론에 관여하는 

경향이 덜하고, 덜 애정적이었다(Carter, Weithorn, & Behrman, 1999:6). 

아동에게 직접적인 학대행위가 가해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정이라는 폐쇄된 작은 

집단에서 배우자 간에 폭력이 발생한 경우 그 폭력의 영향은 비단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김잔디, 2012). 즉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 아동이 존재하는 경우 폭력을 목격하는 

것만으로 아동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조미숙, 2005: 73-77),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충격은 부모에 의해 직접적인 학대를 받는 것과 유사한 충격을 줄 수 있다(김잔디, 

2012에서 재인용; Carter, 2005). 

물론 아동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모든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발달과 

적응 과정에서 유해한 영향을 받으며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

년이 능력있고 친절한 성인과 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결정적인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상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공감을 해주며 개입해줄 수 있는 성인 지지자와 함께 자신의 두려움과 

관심 등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Carter, Weithorn, & Behrman, 1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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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들은 자녀에게 결정적인 지지자가 되기도 하며, 자녀는 학대자인 

부모와 계속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개선하도록 돕는데 유용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들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Carter, Weithorn, & Behrman, 

1999:7). 

2) 가정폭력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대체로 선행연구에서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자녀들의 심리적, 행동적,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폭력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김재엽, 조춘범, 정윤경, 2008:30). 가정 내에서 폭력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은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기능에서의 중복적인 손상을 포함하여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는데(Thomlison, 1997:50에서 재인용),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형의 폭력을 경험하든 

직·간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한 자녀는 발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연령의 아동들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폭력에 노출된 

영아는 그들의 발달에 결정적인 양육자와 애착을 발달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사례로 

그들은 “성장실패”로 고통받을 수도 있다(Carter, 2005:2).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학령전 아동들

은 발달적으로 퇴행하거나 악몽을 포함한 수면장애로 고생할 수도 있고, 폭력을 목격한 학령기 

아동들은 우울, 불안 및 또래를 향한 폭력을 포함한 넓은 범주의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으며, 

나아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영향은 청소년 및 성인기를 통해 계속될 수 있다(Carter, 2005:3).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은 자긍심이 손상되거나, 나약함을 보이며, 과잉행동

장애로 인한 집중력의 결함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이경은, 장덕희, 2000:100),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하고 부모의 폭력이 심할수록 청소년들은 가출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선, 

황성현, 2010:12). 이 외에도 폭력사용 및 알콜 남용, 공격성과 같은 표현된 문제, 자긍심 손상 

및 자해 등의 내재된 문제, 낮은 학업성취,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의 학교생활적응 문제 등을 

보였고, 폭력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장애를 가질 위험이 

있으며, 체벌을 경험한 집단에서는 표현된 문제와 자긍심의 문제, 학교생활부적응 문제 및 

일상생활에서 복통을 동반하는 등의 정신신체증을 나타냈다(이경은, 장덕희, 2000:113). 또한  

폭력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자살을 시도하거나, 약물이나 알콜을 남용하거나, 가출하

거나, 십대 매춘 및 다른 비행행동에 관여하거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장한 청소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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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보았던 폭력적인 관계를 재현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Carter, 2005:3). 다시 말해,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은 성인기동안 타인, 데이트 상대,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폭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물질남용, 불안 및 우울을 보이기도 한다(Malinosky-Rummell 

& Hansen, 1993; Santrock, 2003:329).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주된 정서는 ‘분노감정’과 자살충동이었는데,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직접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된 정서는 ‘분노감정’, 

‘자살충동’, ‘두려움과 공포’이었으며, 가정폭력 해결방안에서도 ‘부모님이 헤어지기를 바랬다’, 

‘집을 나가고 싶었다’ 등의 회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창호, 권해수, 

조은경, 2002:45). 또한 가정폭력의 경험은 청소년의 비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강소영, 

2012:9), 가정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경우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하, 권세원, 2010:224). 

어렸을 때 직접적인 폭력을 경험하는 것처럼, 폭력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들은 

가정 내에서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학대의 경험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간 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도 부모로부터의 폭력을 직접 경험한 자녀들과 유사한 

정서 및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희숙, 2003:256). 예를 들어, 아동 및 청소년기동

안 부모간의 학대를 목격하는 것은 공격적 행동과 비행 행동(Fantuzzo et al., 1991; 

Grahan-Bermann and Levendosky, 1998; Hershorn and Rosenbaum, 1985), 발달적 및 학업적 

결손(Pfouts et al., 1982), 우울,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 그리고 신체화 증상(Fantuzzo et al, 

1991; Grahan-Bermann and Levendosky, 1998; Spaccarelli et al., 1994)을 포함하는 다수의 

부정적인 결과들과 연관된다(Murrell, Christoff, Henning, 2007:524).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결과는 성인기까지 계속 이어지며, 우울, 트라우마, 반사회적 행동, 약물사용, 일반적인 폭력 

및 배우자 폭력 등을 포함하는 장기적인 결과를 나타낸다(Murrell, Christoff, Henning, 2007:524; 

Downs et al., 1996; Ehrensaft et al., 2003; Henning et al., 1997; Wisdom, 1989). 

이 외에도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은 빈약한 학업 수행과 문제 해결 기술, 그리고 낮은 

수준의 공감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다(Carter, Weithorn, & Behrman, 1999:6). 만성적이거나 

극단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우 정서적인 무감각, 증가된 각성, 폭력적인 사건 또는 사건에 

대한 강박적이고 반복된 초점에 대한 신호의 회피와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일관된 

증상들을 나타내기도 하며, 선행연구들에서는 성인기동안 우울, 낮은 자존감, 가정 내에서의 

폭력 실습 및 범죄 행동 등을 포함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C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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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thorn, & Behrman, 1999:6).

즉,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들은 쉽게 흥분하고 불안해하며, 신경질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부모에 의해 희생양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여러 가지 학습문제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조미숙, 2004:71). 특히 아내폭력 가정의 자녀들은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고, 우울 및 불안수준이 높으며, 더 공격적이거나 잦은 횟수의 비행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고, 신체적 폭력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고,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장희숙, 2003:274). 일반적으로 남자 아동의 경우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할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부부폭력을 목격한 아동의 내재화된 증상, 특히 우울요인은 배우자에 의해 매맞는 

아내처럼 폭력의 희생자들이 공격행동과 더불어 자기비하의 과정에 연루되는 경향이 있는 

것과 같이 모델링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조미숙, 2004:75).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에 의해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부모 

간에 갈등이 있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70%가 (갈등이 없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49%인 

것에 비해) 폭력 비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 자기보고 하였는데, 이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일반적인 가정의 적대적 분위기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한 노출이 청소년 폭력의 

위험을 배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Carter, 2005:3). 즉,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간의 중복은 

그 결과 또는 발생율에 제한되지 않으며, 아동학대와 매우 연관된 많은 위험요인들은 청소년기 

폭력의 위험에 놓인 아동들과 가정폭력의 위험에 놓인 여성들의 위험요인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Carter, 2005:3). 

사랑과 애정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부모가 폭력의 가해자라는 점은 아동·청소년을 가정에 

머물기보다 가정 밖으로 가출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오승환, 2010:31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가출충동 및 가출행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51.3%가 가출의 원인을 부모와의 갈등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간섭과 폭력, 부모 간 갈등이 가출의 원인이 된다고 응답하였다(여성가족부, 

2011).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심한 청소년들은 가출을 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끼고, 이러한 

가출충동은 실제로 가출을 감행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박정선, 황성현, 2010:14). 

물론 가정폭력을 경험한 모든 청소년이 즉시 가출을 감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출을 촉진하는 

사회환경적인 요인이 가출을 용이하게 하거나 지속시킬 수 있으며(정윤경, 원경림, 최지현, 

2012: 160), 나아가 가정으로 귀가하였을 때 가정폭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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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경우 청소년들의 가정으로의 복귀는 보다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선행연구들

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가출이 비행이나 폭력, 알콜 문제, 우울, 자살, 성매매, 학업중단 및 

학교 중퇴 등의 사회적 문제와도 연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가정폭력과 같은 가족관계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재가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으려면 가정환경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연구결과는 가출 청소년들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가출을 

막기 위해 가출 초기에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

다(김성경, 2010:175). 그러나 가정으로 귀가하였을 때 가정폭력의 문제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청소년들의 가정으로의 복귀는 보다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가출은 비행이나 폭력, 알콜 문제, 우울, 자살, 성매매, 

학업중단 및 학교 중퇴 등의 사회적 문제와도 연관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가출이 청소년을 

범죄로 이어주는 통로가 됨을 보여주며(홍세희, 노언경, 박민선, 2010:182), 결국 가출 청소년들은 

비행 및 범죄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아미, 201:80).

3)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이 

가정폭력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학자들은 흔히 세 가지의 이론적 관점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 사회학습이론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이 반복적인 폭력 상황에서 폭력행동과 폭력행

동으로 인한 잇점을 모델링하고 강화해감으로써 공격적 특성과 폭력적 행동을 나타낸다는 

관점이다(이경은, 장덕희, 2000:103). 이러한 관점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부부싸움에서 폭력을 

자주 목격하게 되면, 자녀는 갈등해결방식으로 폭력행동을 받아들이고 모방하게 되며, 이후 

자신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

게 된다고 본다. 이렇게 아동기 동안의 가정폭력 피해 및 목격 경험은 관찰학습과 모델링과정을 

통해 폭력 가해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한 사건의 피해자가 다른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상호의존적 연쇄에 의해 폭력의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지게 되어 폭력은 세대 간 대물림 현상을 

낳으며 폭력의 악순환이라는 끊을 수 없는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김재엽, 이병화, 윤여원, 

2011:203). 

둘째, 외상이론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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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험하면서 부적응적인 특성을 보이게 된다는 관점이다(이경은, 장덕희, 2000:103). 이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이 복잡한 외상적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어 한가지 장애보다는 외상후스

트레스장애와 같은 복합적 증상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최장원, 김희진, 2011:79). 부모 간의 

폭력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다양한 신체적인 문제 및 심리·사회적인 부적응 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체적인 문제로는 두통, 복통, 천식, 위궤양 등의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말더듬, 야뇨증, 불면증, 우울증, 자살소동, 정신병, 공포, 수면거부 등과 같은 심리적 

증상과 등교거부, 성적저하, 공격·파괴적 행동, 도벽, 폭행, 가출 등의 행동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kward, 1997; 조미숙, 이윤로, 1999:166에서 재인용).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무의식적인 분노와 두려움은 이들을 만성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신뢰감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다. 피해 아동·청소년들 중 남아는 스스로 공격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짐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편집증을 가지게 되거나, 폭력적인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는 알콜이나 약물중독 등으로 인한 자기학대에 빠지거나 자녀를 학대하게 되는 

성향을 가지는 반면, 여아들은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기파괴적 성향을 가지며 가족관계 내에서 

공격자에게 의존적으로 매달리거나 철회하는 등 두 가지 중 하나의 역할을 선택하게 된다(이경은, 

장덕희, 2000:100). 

셋째, 관계이론은 청소년이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 부모, 형제의 역할에 관한 폭력적 역할 

쉐마를 형성하게 됨으로 인해 부정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는 것으로(이경은, 장덕희, 2000:103),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들이 폭력을 가족 역할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

여 가정폭력이 없는 가정의 아동·청소년과는 다른 역할을 습득하게 된다고 보는 관점이다(최장원, 

김희진, 2011:79).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은 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아버지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어머니와 자신들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곧 자신이 성인이 되었을 때 타인과 유연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 중 많은 연구자들은 흔히 학대받은 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자녀나 가까운 배우자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을 향해 폭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3), 이러한 폭력의 세대 간 전이에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가정폭력의 피해 및 목격 경험은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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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발달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폭력 가해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부모 간의 불화로 인해 폭언이나 폭력을 많이 목격한 청소년일수록 폭력을 당연시하

고 문제해결을 위해 폭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지며(오주, 아영아, 2006:86),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학대를 목격하고, 자녀인 자신 역시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중적인 

폭력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폭력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될 

수 있다(Jouriles & Norwood, 1995; 노충래, 김현경, 2004:82에서 재인용). 

이론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가진 가족들은 가족 내에서의 폭력의 수용을 의미하는 

일반화된 모델링과 원가족 내에서 개인이 노출되었던 특별한 유형의 공격성의 범행을 의미하는 

특정한 형태의 모델링 모두를 만들어낸다. 중복적인 형태의 폭력이나 심각한 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동들은 보다 많은 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것은 폭력이 학습되고 저질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4; Kalmuss, 1984). 

많은 연구들은 아동기 동안의 다양한 유형의 트라우마가 다양한 유형의 학대적인 행동과 

관련된다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다. Dutton과 Hart(1992)는 어렸을 때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는 범죄자들이 성적인 범죄보다는 신체적인 공격을 하는 범죄를 범할 경향이 

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들은 가정폭력을 행한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을 향한 폭력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이나 비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비해 그들의 원가족내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경향이 좀 더 많다는 것을 알아냈다(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4; 

Dutton & Hart, 1992). 또 다른 연구들은 자녀를 학대하는 성인들이 일반 성인들에 비해 예전에 

더 많이 학대받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학대받은 사람들이 폭력을 목격한 사람들에 

비해 자녀를 더 많이 학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 희생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

(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4; Kalmuss, 1984)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 간 폭력에의 노출은 이성교제 폭력과 부부폭력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양혜원, 신혜섭, 2006:39). 자신이 직접 학대받지는 않았지만 폭력을 

목격했던 성인들은 아동기동안 학대를 받았지만 폭력을 목격하지는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가정 

내 폭력(배우자에 대한 폭력)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데(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4),  

이러한 가정폭력의 경험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자녀가 성장하여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 

폭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장과정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기 부모 폭력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Cornell & Gelles, 

1982; 김재엽, 조춘범, 정윤경, 2008:3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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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 때 신체적으로 학대도 받고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한 적도 있다면 성인이 되어 배우자에 

대한 폭력을 저지르는 경향이 많다는 증거가 있고(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4; 

Downs et al., 1996; Holtzworth-Munroe et al., 1997; Kalmuss, 1984; Wisdom, 1989), 어떤 

연구자들은 비록 가정폭력에서 일반화된 그리고 특정한 모델링의 역할이 명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폭력은 학습되어지고(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4) 세대 간에 전이 되어 

나타남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경험한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부정적인 발달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폭력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자신이 자란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끊거나 완충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 중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나 관심은 세대간 폭력의 전이를 깨뜨리는 경향이 있으며(예. Jones, 1997, Kaufman & 

Ziegler, 1987 등; 장희숙, 2002:13에서 재인용), 부적응한 또래에 비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생활스트레스 요인이 적고, 보다 발달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조

미숙, 2004: 154). 이러한 결과는 폭력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요인으로 고려함으

로써 이들을 건강한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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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가정폭력 피해 아동 ․ 청소년 관련 정책2)

1. 국내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관련 법 및 지원체계

1) 개관

가정폭력 사안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개입할지에 관해서 그 정도와 범위를 

정하는 일차적인 기준은 법률이다. 법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 개입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강제적 개입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다. 가정폭력사건에서 강제적 개입의 대상은 가해자라고 할 수 

있고 재정지원의 대상은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가해의 범위와 

정도에 따른 국가 개입의 필요성에 의해서 가해자에 대한 강제적 국가개입의 여부가 결정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의 필요범위와 정도에 따라서 재정적 개입여부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법률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하므로(법 제2조 제2항)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정구성원성’ 은 국가의 개입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가정구성원성의 법률 해석에 

있어 ‘이혼, 별거, 비정기적 동거 친족’의 폭력사건을 가정폭력관련 법률적용대상으로 할지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것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개입의 범주에 관해서도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2014년 9월 29일 

부터는 가정폭력처벌법에 우선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법)’

이 시행되어, 이제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관한 국가의 개입은 아동학대법에 의해서 

그 정도와 범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응정책연구는 가정폭

2) 본 장은 강지명(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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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대응책과 아동학대 대응책을 모두 포함하게 되며, 아동학대법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

소년 대응서비스가 기존의 가정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의 

흠결을 메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2) 법률상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가정폭력사건 처리와 관련 된 법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약칭)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하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으로 약칭)이 그것이다. 가정폭력 관련 법률상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

처벌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배우자(사실혼)나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사이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가정폭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구성원사이의 모든 가정폭력이 가정폭력범죄

는 아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정식명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률상 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이지 가정폭력의 처벌이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예방은 모든 가정폭력을 대상으로 하지만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가정폭력범죄자

와 그 가정구성원인 공범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현재 사법부가 개입하는 범위는 가정폭력처벌 

법상 규정되어 있는 가정폭력범죄에 한한다.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상 규정된 행위가 아니면 가정폭력범죄

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피해자보호에서의 가정폭력의 개념은 ‘가정구성원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유발 행위’이다.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가정폭력’의 개념과 사법처벌의 대상인 ‘가정폭력범죄’개념은 [그림Ⅲ-1]과 같이 그 범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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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행위 중 범죄로 규정된 행위

[그림 Ⅲ-1] 법률상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가정구성원은 현재 가정구성원이 아니더라도 가정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 배우자(사실혼),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포함)인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과거에 가정구성원이었어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하게 된다. 이혼, 별거, 가출, 사별 등으로 인하여 가족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된다. 다만, ‘가정폭력행위자’의 개념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뜻하므로 유의해야한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상의 피해자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상의 피해자는 개념이 다르다. 가정폭력처벌법상의 피해자는 가정폭력범

죄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하지만,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상의 피해자는  가정폭력

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한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범위는 법률상 규정된 

가정폭력범죄피해자의 범위보다 넓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관련 법률에서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

죄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범죄에 상응하는 ‘가정폭력범죄피해자’와 가정폭력

에 상응하는 ‘가정폭력피해자’도 다른 개념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개념을 가정폭력범죄행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가 

법률상 구분된 개념임에 근거하여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정폭력범죄행위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현행 법률상의 가정폭력행위자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가정폭

력피해자)와 가정폭력범죄행위자(↔가정폭력범죄피해자)로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하면서 ‘법률

상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행위자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서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정폭력범죄행위자를 구분하지 않고 가정폭력

행위자를 가정폭력범죄행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범죄자’를 중심으로 국가개입여부

를 결정짓기 위함이다. 이것은 형사사법적인 측면에서 당연한 처사이나, 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 

대응하는 피해자, 즉, 가정폭력범죄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만 국가가 개입해서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논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의 측면에서는 미흡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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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유형의 피해자가 아니라 국민복지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동반가정구성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범죄행위를 행한 사람만을 가정폭력행위자로 규정짓고 가해자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고 

있는 가정폭력처벌법은 본질적으로 건전한 가정의 육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국가가 모든 이에게 복지적 개입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도와 단계에 따라 다양한 

국가개입의 길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의미이다.  

3) 가정폭력관련 법률의 분석

(1)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보호법의 목적

1997년 12월 13일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 시행되었던 제정당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피해자관련 내용이 없었다.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후 2002년 12월 18일 개정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이 

목적조항에 추가되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 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자의 강력한 

형사처벌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여 건전한 가정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7년 제정당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2006년4월 28일 개정과정에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빠지고 ‘지원’이 추가되어 

‘이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뀌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건전한 가정의 육성’이 빠진 것은 

우선, 피해자에게 집중하기 위함이고, 다음으로는 건전가정 육성의 목적 하에 이루어질 가해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가정 육성’이라는 목적이 가정폭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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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법으로 이동한 것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가정폭력행위자(↔가정폭력피해자)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으로 규정되면

서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한 지원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국가개입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 한하기 때문에 가정폭력범죄피해자를 

제외한, 가정폭력피해자를 만든 가정폭력행위자는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대

상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서 가정폭력범죄예방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개입범주에 들어있고, 

가정폭력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가해행위자는 국가개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가끔 술 먹고 들어와서 폭언을 일삼고 밥상을 뒤엎으며 가정폭력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지만 범죄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은 

형사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행위의 우려가 있는 행위자가 가족 또는 타인의 권유로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희망할 때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범죄를 

이미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상담이나 진료적 개입만을 할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전의 가정폭력행위자에게도 자발적 상담이나 진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그 사실자체가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이나 진료를 향해서 한걸음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가정폭력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행위자가 아닌, 가정폭력행위자(↔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 규정될 

수 있어야할 것이다. 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법의 목적에 가정폭력 방지의 내용이 들어있으므

로,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에 마련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가정폭력피해자의 동반 가정구성원 지원 

가정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 정책은 가정폭력가해자를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에서의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

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법률상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외의 가정구성원은 동반 

가정구성원에 해당된다. 동반가정구성원에 대해서는 숙식의 제공이외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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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1항에 규정된 피해자지원 사항인 ‘2.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3.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펴보았듯이 가정폭력관련 법률에서 인정하는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행위자와 밀접한 관계

에 있는 사람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치료’는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법률규

정은 재정과 인력배정에 후순위를 부여하는 좋은 핑계가 될 수 있다. ‘상담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여 최소한 피해자와 동반한 가정구성원은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 상태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할 것이다.

(4) 가정폭력범죄 형사처벌의 특례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범죄행위자(법률상 가정폭력행위자↔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이미 가정폭력범죄로 진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범죄행위자(법률상 가정폭력행

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

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하된 경우에도 가정보

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형사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도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형사적 국가 개입의 범위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건전한 가정의 육성’이라는 목적 하에서 용인되고 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된 가정폭력범죄행위자(법률상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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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①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
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

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1~8호까지의 처분은 병과(倂科)될 수 있으며 친권제한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과 공유하도록 규정되다. 

1호처분부터 8호처분까지 보호처분의 내용을 보면 ‘보호’가 무엇을 보호하는가에 관한 의문이 

든다. 가정폭력범죄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이 왜 보호처분인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처분인지명확하지 않다. 가해자에게는 오히려 가혹할 수 있는 처분이다. 

동 보호처분 규정이 친권제한을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해석하여도 전체적인 

의미에서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들의 ‘보호’의 개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처분이라고

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보호처분 규정들은 모두 형사제재의 일환으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모두 보안처분이다. 물론 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 대한 

응보적 처벌보다는 적절한 교정처우를 통해서 재범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형벌완

화 처분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제한, 친권제한이라는 선택지를 가지고 가정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그리고 보호처분의 내용에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은 없다. 상담위탁이나 

수강명령도 가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수강이고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가족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담이나 수강이 가능한 보호처분은 없는 것이다. 즉, 가정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가정보호사건처리절차에 따른 보호처분은 명목상 가정보호일 뿐이고 가정을 보호하는 

기능이 유명무실하다. 접근제한과 친권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배제한 나머지 

가정구성원을 통해서 가정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의미를 지닐 수는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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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와 원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두어야할 것이다. 친권을 제한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친권 제한과 접근 제한을 통해서 피해자의 심적 가족관계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심리상담이 전제되어야할 것이다. 부모와 자식을 분리하고 

가정폭력범죄행위자를 배제하여 서로를 부정하고 접근을 못하는 데에서 그치는 사법의 개입은 

이제 탈피해야한다. 직접적인 가정폭력범죄피해자가 아닌, 동반가정구성원에 해당하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지원은 임의적 지원이 아니라 필수적지원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처분을 비롯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특례규정은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완

화가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미래지향적인 가족관계수립에 초점을 두고 사법의 개입을 

고려해야한다. 가정구성원의 관계 및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염두에 두고 보호처분에 상응하는 

단계별, 정도별 피해자에 대한 국가개입을 마련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보호처분과 같이 접근제한, 친권제한, 수강명령, 사회봉사, 여러 가지 

위탁은 가정폭력범죄가 일어난 이후 초기단계의 국가개입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행위 이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의 경우에 적용가능한 장치를 통해서 

가정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가정폭력범죄행위자 보호처분 이후의 가정구성원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다음 단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특례법

아동학대특례법의 목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동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목적 조항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아동학대특례법은 학대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보다는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그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의 관계에서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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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
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있는 측면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절차가 아동복지법에서보다 명시적으로 강화되어 보호된다는 

것이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지를 지니게 되었다는 점이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친권상실에 관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검사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동에게 

더욱더 밀접한 아동보호기관의 의견이 친권상실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이 긍정적이다.

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가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자를 분리라고 배제하는 것을 주요 틀로 사용하는 임시조치는 다른 가정구성원의 개입이나 

의견피력사항 없이 판사의 결정에만 달려있다. 아동학대행위자를 조사․심리하는 것은 사법부의 

당연한 권한이나 피해 아동 보호는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은 아동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가정이 분리되는 것에 

대한 아동본인 및 다른 가정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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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제40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나.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1.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 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가정구성

원의 의사반영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아동학대특례법은 피해 아동에 

대한 발전적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아동학대 행위자에게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선택지가 제시되어 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라는 

관계대상에서 피해자를 피해 아동으로만 치환하였을 뿐 다른 것이 없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특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의 과정에서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대비를 실무적으로 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처분을 받으나 가정폭력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아동학

대로 인한 보호처분을 받으나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동법 제36조 ‘⑥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

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와 ‘⑦ 제1항 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

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를 통해서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특성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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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그러나 교정현실상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특성화된 교정처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해자

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공권력이 명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더 많은 전문화된 선택지가 

존재해야한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는 관계의 회복을 위한 보호처분이 마련되어야한다. 

기존의 교정처우의 현실에 맞추어 피해자를 아동피해자로만 치환한 보호처분제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치료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도입’을 통한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 피해 아동보호명령 

피해 아동보호명령은 가정폭력사건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국가의 개입이다.  가정법원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 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 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피해 아동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여지를 관계자들의 재량에만 맡기고 있다. 법률상 피해 아동의 의견을 참고하여 

피해 아동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자랄지에 관한 보호명령이 결정되어야할 것이다. 피해 아동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에게 의견진술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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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 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6.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이러한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 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4년 이상의 양육기간

이 필요한 피해 아동의 경우, 피해 아동의 의사에 따라 양육기관을 달리할 수도 있고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는 조항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가 최소 1년, 최대 4년이 지나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 국가는 아동학대피해자

의 의사에 따라서 개입의 정도를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때 국가의 개입은 아동을 비롯한 가정구성원의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설정되어 있는 4년이 아니라 연한의 제한 없이 피해 아동과 가정구성원 및 양육자가 

원할 경우 언제나 중단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치료의 경우 최소한 성인이 

될 때 까지는 원할 경우 언제나 지원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고자할 때에는 피해 아동의 

의사가 존중되어야한다는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해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아동학대특례법 

전반에 걸친 기조가 아동의 의사반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킬 의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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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장 출입 및 
조사(제9조의4)

현장출동 경찰관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상태와 안전여부 조사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응급조치(제5조)

현장출동한 사법경찰관 즉시 조치
 1호: 폭력행위 제지 및 수사
 2호: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도(동의시)
 3호: 치료기관 인도
 4호: 임시조치 신청가능 통보
 ※작성서류: 응급조치 보고서

▼

긴급임시조치(법 제8조2, 
제8조의3)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재발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
우, 피해자 신청 또는 사법경찰관 직권으로 결정⇒지체없이 긴급임시조
치결정서 작성⇒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검사임시조치 청구(48시간이

표 Ⅲ-1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 매뉴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  3.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와 같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가정폭력 대응 서비스에서 피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대응현황

가정폭력사건 대응의 최일선에 서있는 기관은 경찰이다. <표Ⅲ-1>는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

응 매뉴얼로 가정폭력보호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동 매뉴얼은 2012년 작성된 것으로 피해․아동․청소년에 관한 대응내용은 별도로 마련되

어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특례법의 제정에 따라서 아동학대현장대

응 매뉴얼이 따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함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동학대가 

가정폭력대응의 대상에 포함되었을 때조차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따로 마련된 아동학대 매뉴얼

과 잘 연계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떠넘기기 식의 사건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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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판사 결정으로 임시조치 집행
※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하지 않는 경우 즉시 긴급임시

조치 취소
 1호: 퇴거 등 격리 
 2호: 주거 및 직장 100m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작성서류: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긴급임시조치 확인서, 긴급

임시조치결정서(긴급임시조치 통보서⇒가해자교부)

▼

임시조치(제8조, 제29조)

•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의해 청구
• 피해자(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진술 가능
※임시조치 신청 요청을 받았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게 

그 사유보고(법 제8조4항)
1호: 퇴거 등 격리 2호:주거·직장 100미터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의료기관 등 위탁
5호: 유치장·구치소등 유치(1~3호 위반, 재발 우려시 신청)(법 8조2
항)
▶ 1호∼3호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법 제65조)
▶ 임시조치 기간(법 제29조)
- 1 ∼ 3호: 2개월 이내(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 4 ∼ 5호: 1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 최장 2개월)
※작성서류: 임시조치 신청서
⇨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조사표,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긴급임시조치확인

서 첨부

▼

가정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송치(제7조)

가정보호사건 송치-징역 ․벌금 등 형사제재가 아닌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치료위탁, 감호위탁 등 보호처분 결정
형사사건 송치-일반 형사사건과 동일 절차로 진행

6)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3)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서비스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관

련법 상 가정폭력 대응서비스의 대상이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3) 이 부분은 김승경(본 과제 책임연구원)이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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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가정폭력 방지를 통한 건강한 가족가치 구현

목표 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 20% 감축 

핵심 
과제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추진 
과제

건강한 가족가치 정착을 위한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

초기대응 및 긴급구호체계 
강화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내실화 
(여가부, 경찰청, 법무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가 정비되기는 하였으나,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대응서비스는 

대체로 여성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아동이나 노인은 보건복지부에,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등 그 대응서비스 제공기관은 대상에 따라 다소 분리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아직도 여성, 아동, 노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으로 가정폭력에 있어 실제로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를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성별이나 연령으로 구분하기보다 가족구성원이라는 관점 내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피해자를 성별이나 연령이라는 특성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 

보다는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의 체계를 통합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 지원체계의 분절로 인해 지원에서 누락되

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 

최근 정부는 1997년 가정폭력 예방·처벌을 위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가족 및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주거지원 시설 등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다(국가정책

조정회의, 2013:1).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에서는 가정폭력 방지를 통한 건강한 가족가치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초기대응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및 가족보호 

확대 등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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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
-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교육 강화 실시
- 가족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족가치 정착 
지원

- 긴급대응 및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배치, 피해자 보호조치 
전문성 확보

- 임시보호소 마련
- 1366 긴급구조 기능 강화
- 가족보호시설, 

주거지원시설 확대
-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확대
-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적용
- 무료 법률 구조 지원
- 시설 입소 여성 

건강검진·직업훈련비 등 
지원

- 피해자권리보호제도 
적극홍보

- 가정폭력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 이주여성 대상 통역 지원 
강화

- 1577-1366 착신시스템 
개선, 상담언어 확대

- 피해자 지원 법무담당관을 
통한 지원 강화 

- 공인 여성 관련 단체 발급 
확인서 ‘혼인단절 
귀책사유 증빙자료’인정

- 다문화 가정폭력 예방, 
신고 활성화 

가해자 교정 치료 효과 제고
(법무부, 여가부)

가해자 엄정 처벌
(법무부, 경찰청)

아동학대 예방·보호 강화 
(복지부)

- 가해자 교정내실화를 위한 
감호위탁 보호처분제 
실효성 제고

-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 강화

- 가해자 엄정 대처 및 
책임성 강화(법무부, 
경찰청)

-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송치 확대

- 부모교육 제도화 방안 마련
- 아동관련 기관 취업, 

운영제한 근거 마련
-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제정
- 그룹홈에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등 보급
- 거주형 치료, 보호시설 

확충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추진

중독 예방 및 정신건강 치료
(복지부)

노인학대 예방·보호 강화
(복지부) 

-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치료효과 극대화

- 정신건강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 피해노인 신속보호, 경찰관 
현장 동행 추진

- 피해노인 신분조회 근거 
마련

- 상담원 대상 교육 전문화
- 학대 사례 적극 발굴 및 

지원 강화
-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 지역 복지자원 연계 강화
- 치매·독거노인 관리 강화 

[그림 Ⅲ-2]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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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의 주요 대책은 세 번째 핵심과제인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중 두 번째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예방·보호 강화’ 부분으로, 여기에서는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아동학대 피해자 치료 및 가족 지원을 

강화하며, 가정 내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정부지원과 연계하여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이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14), 법무부와 함께 아동복지법 개정과 

연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학대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행위자의 재발방지 프로그램 수강명령제도를 도입하며 접근금지 등 피해 아동보호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14).

또한 2015년까지 전용 그룹홈에 피해자 치료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치료 전문인력을 배치하도

록 지원하며, 재학대 방지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는 학대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형 치료·보호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신고의무자(의료기관, 교사, 아동복

지시설, 응급구조사 등 22개 직군) 대상의 교육을 추진하고, 학대피해 아동이 아동학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요령 및 신고방법’ 등을 안전예방 의무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영역의 추진과제 중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분야에서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첫째,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강화를 위해 현재 전국에 44개소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국 시․군․구 내에 통합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내 임상심리 전문치료 인력을 증원하여 상담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다양한 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어 법인별로 업무수행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기준을 포함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대상자별 집중적 홍보 및 교육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사이버교육 과정을 신고의무자 

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동 스스로 학대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아동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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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사업명
주관  
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가정폭력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확산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대응 
실무과정 개설 운영

- 지방경찰학교 내 가정폭력 전문과정 
개설

- 양성평등교육 진흥원에 가정폭력 
예방전문강사 과정 신설 운영

가정폭력 예방문화 
확산

- 가정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 및 
공익광고 실시(연중)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주거지원사업 

셋째, 학대피해 아동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재학대 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행위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프로그램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가정법원이 결정한 친권제한, 접근제한, 보호관

찰 및 치료․상담 등의 보호처분을 불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보호처분 

이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넷째, 아동학대예방 효율화를 위해 보호처분제도, 친권제한제도,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상담원 

신변안전 확보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가정폭력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가족구성원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해 건강한 가족가치를 확산하고,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초기대응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피해자 지원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및 교육을 통한 피해자 관점의 

양성평등 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엄정처벌 및 재범우려자에 

대한 치료·교정 프로그램 마련,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사전 예방적 치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영역에서 가정폭력 예방 및 가족구성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3년에 총 3개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표 Ⅲ-2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내용(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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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가해자 
교정 지원 확대

피해자 지원
긴급전화 1366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무료법률 지원 사업 무료법률 지원사업

가해자프로그램 
운영비

가해자 프로그램 운영, 성폭력 
가해청소년 교육사업, 가정폭력 예방 
홍보 및 교육

대검찰청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내실화

- 결혼이민자 대상 
가정폭력사범 
처리절차 지침 
마련

- 가정폭력 상담위탁 관리대장 실태 
파악

- 불성실 상담자, 상담위탁 취소 등 
재기현황 파악

- 상담내실화를 위해 담결과보고서의 
충실한 작성 유도 등

(2) 가정폭력 사건 처리 절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가정폭력 사건을 고소 또는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고소 또는 

신고할 경우 [그림Ⅲ-3]과 같은 절차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찰이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경찰은 크게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취하고, 임시조치를 신청하게 된다. 응급조치로는 폭력행위자를 

제지하고, 행위자를 피해자와 분리시키며, 피해자를 보호시설 또는 치료기관으로 인도하고,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함을 통보해준다. 긴급임시조치로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퇴거시키는 등의 격리,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또한 임시조치로 앞서 서술한 세 가지 긴급임시조치사항 

외에 가해자를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유치장 및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조치를 검찰에 신청하

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되면 가해자를 조사한 후 불기소처분, 가정보호사

건, 형사처리 등으로 구분하여 법원에 송치하게 된다. 

법원에서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임시조치를 결정하고 조사와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을 판단하게 된다. 보호처분은 접근행위의 제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행위의 제한,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의료기관에 치료위

탁,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불처분은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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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그림 Ⅲ-3]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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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

또한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나 검사의 청구로 친권을 정지할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하여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종류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연합뉴스, 2014.4.1.). 

(3) 가정폭력 방지 사업

① 가정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가정폭력 재발방지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반복적이며, 물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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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성행 교정을 통해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을 대상으

로 치유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온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기관

으로 선정된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2012년 현재 120개소)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강명령 처분자, 

가정보호사건 중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 및 기타 상담기관이나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의뢰하여 

상담을 권유한 사람들 중 본인이 상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상담대상자의 생업, 육아, 가사 등을 고려하여 야간이나 휴일 상담을 권장하고 

있으며, 행위자의 상담거부, 난폭행동 등으로 인해 통제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계약 시 비폭력을 명시하고, 경찰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시 

상담을 중단하고 의뢰한 법원이나 검찰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상담개입은 여성주의와 인지행

동모델을 기본 관점으로 하여 행위자가 폭력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비폭력적인 대안적인 기술을 

습득해서 폭력을 멈추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주 1회, 20회기를 기준으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전국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여성중심, 피해자중심의 상담을 기본 관점으로,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치유의 주체로 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하고 있다. 

상담은 주 1회 개별상담과 집단상담/가족상담, 심신회복캠프 등의 형태로 운영되며, 15회기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②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가

정폭력 피해자 치료보호

경찰에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하거나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 외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지원체계는 크게 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보호 사업, 무료법률구조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구축되어 있는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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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체계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가정폭

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연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협력기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을 두고 있다. 

여성긴급전화인 1366은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정폭력․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동안 위기개입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1366은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되어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및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에게 외부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상을 해당 서비스 기관에 의뢰하며, 서비스 대상자를 위해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지원, 비용공제, 

각종 정보 등의 자원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피난처를 운영하여 7일 이내의 긴급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피난처로 연계하

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쉼터, 법률지원기관, 의료지원기관 등 관련기관 간 연계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고 가정해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정폭력 

피해 및 가해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과 지속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 업무로는 피해자 

치료와 가해자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담자가 필요로 할 경우 쉼터,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지역관련기관을 연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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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그림 Ⅲ-5]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추진전략 

 

여성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를 의뢰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가정복귀를 도우며,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심문 시 동행하고,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돕는 교육을 시행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임무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입소를 희망하거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지만 가정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호시설에서는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지료를 

지원하며,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하거나,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역할을 

돕고 있다. 이 외에도 피해자의 자립을 위해 시설 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직업 및 취업 

훈련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해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8조 제1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네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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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과 2년의 범위 내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는 장기보호시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하는 외국인 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하는 장애인 보호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 제1항). 단, 단기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 중에 있는 등 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보호시설에는 피해자가 자녀를 동반하여 시설에 함께 입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대체로 

피해 어머니가 자녀를 동반하고 입소할 수 있는 쉼터의 경우 10세 이상의 남아는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대체로 10세 이상의 남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가족을 18세까지의 남아가 

거주 가능한 가족쉼터로 연계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혹은 청소년 쉼터 등으로 남아를 의뢰하

게 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인근 학교에 출석을 원할 경우 보호시설은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교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될 때, 학교의 입학 및 전학을 승낙해야 하며, 교육장에게 당해 아동의 전학을 

추천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하며,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은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취학지원의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 4조의 4, 동법 시행령 제 

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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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피해 어머니가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상담원은 상담을 

통해 자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 및 신고를 통해 

접수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을 통해 긴급격리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3일 이내의 격리보호 또는 원가정 보호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결정하고 

난 후, 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고소고발, 3일 이상의 격리보호, 원가정 보호, 타기관 의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격리보호의 경우 가정위탁, 친족(친인척) 보호, 시설보호 등을 3일 

이상 제공하게 되며, 계속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장기격리보호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원가정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상담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게 

된다. 

대체로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은 가정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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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청소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는 전국 196개(2013년 9월 기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지역연계협력사업, 청소년상담 및 활동지원, 청소년전화 1388운영, 

위기청소년 긴급 구조 활동, 일시보호시설운영,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CYS-net)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Help Call 1388 청소년 전화를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의뢰할 수 있는데, 상담자의 평가를 통해 일반상담, 긴급구조가 필요한 위기상담, 자치단체나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신고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청소년이 

폭력, 가출, 학대 등과 같은 위험에 처한 경우 1388 헬프콜(24시간, 365일 운영)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면담을 통해 일시보호 기관에 연계될 수 있으며,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학교, 병원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되어 있어 청소년이 처한 문제를 원인 진단부터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 

이들 중 특히 10~19세 사이의 일시보호가 필요한 남녀청소년의 경우에는 입소일부터 24시간 

이내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일시보호소에 입소가 가능한데, 일시보호소에서는 사안에 따라 

최장 1주일까지 보호가 가능하며 이후 귀가조치 하거나 시설로 인계하게 된다. 기관의뢰나 

긴급구조, 또는 자발적으로 입소하게 된 청소년들은 초기면접을 통해 상황 분석 및 지원방향을 

모색하게 되며, 보호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숙식 및 의료지원이 가능하고 전문상담 및 정보서비

스 제공이 필요한 일시보호소로 연계하게 된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일시보호 후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쉼터로의 입소가 가능하도록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이나 그룹홈의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의 입소가능 

연령이 대체로 18세 미만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의 입소가 

가능한 연령 역시 18세 미만인 경우이며, 1388과 연계된 일시보호쉼터는 대체로 19세 미만까지로 

연령을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쉼터는 가정폭력 피해보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18세 이상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보호기관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는 지역사회 내 활용가능한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게 상담ㆍ보호ㆍ교육 등 맞춤형 One-stop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가정 및 학교, 사회로의 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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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내용 사업수행기관

상담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동반자 파견 등 직접수행

보호
․ 긴급구조, 일시보호, 귀가지원, 식사제공, 
교통비지원

․ 청소년쉼터, 그룹홈 연계 

직접수행
청소년쉼터, 그룹홈

교육 ․ 검정고시 응시지원, 대안교육 연계 등 직접수행, 대안학교

자립
․ 직업 · 취업정보 제공, 취업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 

직접수행, 고용지원센터

법률 ․ 조사동행, 변호지원, 법률자문 1388 법률 지원단

문화 ․ 동아리활동 지원, 수련관 프로그램 안내 등 청소년수련관

건강 ․ 약품지원, 건강진단, 치료지원 
지역의료원, 보건소, 1388의료 지원단 
(약사회, 의사협회 등)

지원하는 체계로 일반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CYS-Net의 지원체계는 아래와 같다. 

표 Ⅲ-3 CYS-net 서비스 내용

[그림 Ⅲ-7] CYS-Net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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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Help Call 1388청소년전화 상담접수 및 업무처리과정

출처: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gj1388.or.kr/bbs/board.php?bo table=sub03 02

2. 해외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

1) 개관

가정폭력 관련 정책의 동향은 가정보호를 위한 공적 기관의 불개입정책에서 강력개입을 

통한 강력처벌정책으로 흘러왔으나, 강력처벌정책은 가정의 와해라는 역기능을 낳아서 현재에는 

가정을 보호하면서 가정에 개입하는 정책으로 흐르고 있다. 대만의 경우, 단순한 보호정책에서 

나아가서, 대면프로그램을 적용할 사건으로 부적합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가정폭력사건에서도, 

가정의 보호를 위해서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다(후앙 

란잉, 2010:217-231).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고 강력하게 

집행하고자하는 국가의 의지를 나타낸다. 다만, 일선에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연계가 이루어지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국의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및 보호정책은 간략하게 개관하고자한다. 일본, 미국, 스웨덴, 영국의 

경우 가정폭력관련 대응책보다는 아동복지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국가로 이를 활용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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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년사법에서 가정법원이 소년에 

대한 선의권을 가지고 있고 아동상담소를 두는 등 아동에 대해서는 복지사법모델을 가지고 

있다. 일본, 미국, 스웨덴, 영국은 제도의 구축차원에서 어떻게 아동복지지원체제를 마련양상을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호주와 캐나다, 독일은 가정폭력 피해지원의 일선에서 각각 

특이한 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피해 아동 지원 및 보호 정책

(1) 일본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방지법, 2000년 11월 시행),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DV방지법, 2001년 10월 시행)에 따라서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기 보다는 원칙에 충실하여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를 통해서 

피해 아동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가정폭력방지법이라고 불리우는 법의 명칭자체가 

가정폭력 전체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기 보다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방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배우자에 대한 적용 법률과 아동피해자에 대한 적용 법률이 다른 것이 원칙이며, 

아동피해자는 당연히 기존의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된다.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과정에서도 관계기관들이 대상아동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하여 학대피

해 아동 및 요보호아동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보호를 위한 연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박세경 외, 2005:230).

(2) 스웨덴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2003)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요보호아동 

또는 가정의 요구(needs)에 따라 관련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조직기구인 ‘보건복지국가 위원회’

가 각 기관의 협력을 위한 중심체 역할을 하면서 위험에 처한 아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보건복지국 각 위원회의 감독 하에 있는  각 지역사회서비스는 전국의 사회서비스를 

감독하는 국가적 책임을 지고 있다. 스웨덴은 정부와 비영리 민간 시민단체 사이에 공식적‧비공식

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아동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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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고 있다.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의 효과성은 ‘아동권리모임(Children’s Rights in)큰 규모의 

지역사회그룹 및 단체를 아동보호시스템에 관련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박세경 

외, 2005:208).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실효성있는 피학대아동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의 욕구 및 부모의 강점과 약점 등 가정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진다. 심각한 학대사례의 경우 가족보존은 불가능하므로 아동은 처음에 보호를 

받는다. 아동이 자신의 가정 외의 다른 곳으로 갈 것인가는 자발적인 선택이거나 보호기관에 

의해 정해진다... 경미한 학대의 경우는 사회사업가나 패밀리 워커에 의한 지도가 제공되는데, 

1년에 5회기 또는 그 이상의 접촉이 이루어진다. 가끔은 클라이언트의 가정에서 지도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아이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등이며, 부모들은 부모교실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한다(박명숙, 2006:8).

(3) 미국

미국의 아동학대 서비스는 기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의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복합적인 

아동학대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974년 연방정부차원에서 제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처우법(Child Abuse Prevent and Treatment Act: CAPTA)’에 근거하여 각 주정부는 1976년부터 

‘아동학대 신고법’이나 ‘아동보호서비스’관련법령 내에 아동학대 신고 및 개입체계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피해 아동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다. 연방차원의 ‘국립 아동학대 및 방임센터’는 

CAPTA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아동학대 예방정책 및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정부

나 지역사회의 피해 아동 개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였으나 1996년 CAPTA의 개정과 

함께 센터는 폐쇄되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4). 이것은 1998년 연방차원에

서 대응정책이 제시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린북(Greenbook)정책이라 불리는 기본안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전문가와 아동학대 전문가로 구성된 “소년․가정법원 판사전국위

원회”가 설립되었다.(김잔디, 2012:198). 동 위원회는 연방차원의 가이드라인을 1999년에 제시하

기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법원, 사회복지기관, 법집행기관, 가정폭력피해자지원기관, 학회 

등에 걸친 다양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기관과의 연계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Effective 

Intervention in Domestic Violence and Child Maltreatment Case: Guidelines for Polic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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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Greenbook)”이 발간되었고 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보호와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연계의 가이드라인이 재정비 되었다.

피해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조치는 주정부의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상담 및 치료 등의 서비스는 전문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담당하는 지역협의체가 담당하고 있다. 

보호자로부터 격리되어야할 아동이 발생될 경우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며 주 정부가 법적인 

후견인이 된다. 아동은 위탁가정에서 18~22개월 정도 보호된 후 원가정 복귀나 입장되게 된다. 

부모가 법원에서 명령한 아동보호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박탈의 절차를 밟게 된다. 아동학대 전담경찰의 배치 등을 통해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

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6).

각 주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Child Protective Service)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의 보호와 지원방법을 마련하고 

있다(이유진 외, 2012 :47). 민간기관이 오히려 주체가 되고 실무를 전담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후관리서비스를 통해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원가정과의 재결합, 입양, 후견인을 통한 보호, 청소년 독립생활’의 4가지의 유형으로 서비스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박명숙,2006:5).

(4) 영국

영국의 아동법은 아동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법률로서 1989년에 제정되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부모와 가족이 개입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가족과의 협의를 통한 아동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동법의 원칙의 특징은 

부모와의 협의를 통한 상호적 개입이라는 측면이다.

 아동보호를 위한 개입 및 조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명령으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정부는 

가정에 개입할 수 있다. ‘아동 긴급보호명령’의 경우 아동이 현재의 가정이나 거주지에서 받는 

피해에 대해서 긴급명령을 내리고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

방센터, 2—4:36). 아동에 대한 긴급개입이나 초기 조사 시 경찰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43개의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긴급아동학대의 경우에만 경찰이 임의대로 부모와의 격리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가정법원 판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아동에 대한 의료적 검사도 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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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후에 실시가 가능한 등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원을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 

격리된 아동은 대부분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데 장기보호가 결정되더라도 원가정의 가족과의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보호기간 동안의 보호조치와 상담 등에 대해서도 

‘부모와 아동’이 당사자로서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이유진 외, 2012 :52). 

학대피해 아동을 담당하는 민간기관들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가족지원서

비스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40) 2004년의 아동법은 

아동복지와 보호 및 가족지원이 정부의 책임임을 제시하며 사건발생시 조사의 책임과 의무도 

지방정부에 부과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아동보호서비스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고 지역협조체계를 

관장하는 핵심이 된다(황옥경, 2011:35). 2005아동보호지침서, 2006아동보호기관 공동지침서를 

통해서 보건부, 내무부, 교육부 등의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세세한 규정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일선에서의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보호 및 지원

(1) 호주4)

호주에서는 가정법원이 주축이 되어 가정법원과(Family Court)와 연방 치안법원(Federal 

Magistrates Court) 모두 가족법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웹사이트의 방문주소

와 전화번호(1300 352 000), 가정법원지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연계기관

(Centrelink)과 가족지원실(Family Assistance Office)에서 재정지원, 보육비 지원, 구직 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호주 정부에서는 자녀지원제도(Child support scheme)

시행기관으로서, 별거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의무를 수행하도록 양육비 

관리국(Child support agency)을 두고 있으며 전화번호(13 12 72)를 명시해서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법률전문 비영리 센터들, 응급도움이 가능한 전화, 피난처 제공이 가능한 전화를 

공적기관에 이어 비영리 민간기관까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안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가정폭력이 일어난 이후에 개입이 가능한 이상의 국가개입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전예방 서비스가 잘되어 있다는 것이다. 

4) 호주 가정폭력 피해자 안내지. 호주 가정법원 홈페이지 www.familiylawcourts.gov.au 2014.10.9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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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족관계센터를 통해서 가족관계를 강화하고 가족관계 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관계센터도 존재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화번호를 명시하여(1800 050 321) 실질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 동거 및 비동거 가족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호주도 전국에 걸쳐서 

지원가능한 어린이와 청소년지원전화를 마련하여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800 

551 800). 개인이나 부부를 위한 24시간 위기 지원전화를 운영하고 재정문제 상담도하는 ‘라이프라

인’ 전화(13 11 14)를 마련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 볼 수 없는 남성들과 그 배우자나 

가족을 위한 전화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24시간 제공되는 ‘멘즈 라인 오스트레일리아’는 

(1300 789 978)을 통해서 상담 서비스가 지원된다. 이 외에도 ‘남성지원 서비스’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고민하는 아버지를 위한 서비스전화(1300 853 437), 아버지재단, 홀아버지 협회의 

전화번화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 관계지원협회와 같은 ‘관계’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와도 연계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지향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는 회복적 사법의 운영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호주에는 형법이나 범죄법이 

아니라 회복적 사법법(범죄법)이 존재한다. 회복적 사법을 형사사법에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갈등해소의 방법으로 회복적 정의이념을 적용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캐나다5)

캐나다의 경우 이민국에서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안내지를 한글로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민자도 이해하기 쉽게, 가정폭력 피해자 중심적인 일선의 지원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해가 쉬운 화법의 사용과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방향의 설정이 특징이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또는 관계가 끝난 후에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이나 학대행동이라고 규정하며,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

나 위협하려고 하는 기타형태의 학대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꼬치꼬치 따지거나 

소유물처럼 대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멸시하거나, 욕을 하거나, 일을 못하게 하거나, 교육을 

5) 캐나다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보안내지. 한글로 제공하고 있다. http://www.justiceeducation.ca/ 

sites/default/files/pdfs/korean/694w_Domestic_Violence_Kor.pdf(2014년 10월 9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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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BC(Domestic Violence BC)
• www.domesticviolencebc.ca

못 받게 하거나, 성질을 부리거나, 내가 다치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보다 파트너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지 등’다양한 가정폭력의 징후를 예를 들어서 쉬운 말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의 개념을 사용하고 한자어를 구나 절을 통해서 짧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당장 위험한 상태라면 911에 전화하여 경찰을 도움을 받고 아니라면 피해자서비스나 피해자링

크, 임시거처제공이 가능한 안전한 집에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른 액션플랜

이 다음과 같이 짜여 있다.

도움이 필요하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본인이나 자녀가 당장 위험하거나 긴급 치료가 필요하면 911에 전화하십시오.

• 본인이나 자녀가 안전한 곳에 있지 않으면 안전한 곳으로 가십시오. 임시 거처나 안전한

 집을 찾으려면 피해자 링크(VictimLINK)에 연락하십시오.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뢰하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친구나 가족이 정서적 위로나 

실제적인 도움을 주도록 허락하십시오.

• 피해자 링크의 다음 번호로 피해자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1-800-563-0808.

• 피해자 서비스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 계획을 세우십시오. 안전 계획은 본인과 

자녀가 폭력 상황 때문에 처하게 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계획입니다.

• 신체 상해나 성폭행을 당한 후 가능하면 빨리 병원이나 워크인 클리닉, 가정의에게 

가십시오.

• 경찰에 연락하고 싶은데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거주지 경찰서의 비응급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 가정 폭력이나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피해자 서비스 

담당자에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가정 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린이를 

위한 도움의 전화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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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링크 BC(HealthLinkBC)
• 24 시간 무료 전화: 811 또는 www.HealthLinkBC.ca
• 손쉬운 비응급 건강 정보 및 서비스 이용
• 요청 시 130 여 언어로 통역 서비스

BC 간호사 상담 전화(BC NurseLine)
• 전화:  24 시간 1-866-215-4700
• 130 개 언어로 통역 서비스

어린이를 위한 도움의 전화(Helpline for Children)
• 전화:  24 시간 310-1234

법률 서비스 협회(Legal Services Society)(LSS 콜센터와 법률 정보 전화(LawLine)
• 전화: 604-408-2172 또는 1-866-577-2525

(3) 독일6)

독일은 다른 나라와 같이 가정법원 등의 담당 업무기관을 법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형법전은 특별법이 난무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형법에 넣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가해자를 처벌하고자하면 그 범죄유형에 

맞는 형법전상의 조문을 적용하고 양형단계에서 가중처벌하는 방식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해서 민사적으로 해야 할 일, 형사법원이 

해야 할 일,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이 각기 고유의 업무범위에 맞게 분산되어 있으면서 연계가 

잘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폭력 행위 시의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들은 민사법원의 보호개선에 

관한 법률규정을 적용하고 경찰법규, 스토킹 법규 등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법률을 모아서 

그 때 그 때 잘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하나의 단일 특별법을 계속 양산하는 우리나라와

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베를린 시의 ‘노동 이민 그리고 여성을 위한 담당기관(Senate department7))’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정폭력에 관한 홈페이지에서는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가정폭력이 왜 발견되기 어려운지, 

가정폭력의 통계적인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함께 

‘아동과 가정폭력’란을 따로 마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항상 아동과 관계되어 있으며 

6) http://www.berlin.de/sen/frauen/keine-gewalt/haeusliche-gewalt/artikel.20187.php(2014년 10월 9일방문)
7) 베를린 상원을 의역하였으며, 도시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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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폭력피해경험은 아동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며 아동도 학대를 당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 아동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제시하면서 그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동에게 그 결과는 다방면에 걸쳐서 일어난다. 아동은 두려움을 키우고 수면장애나 집중력 

저하에 시달리게 된다. 이것은 학교에서의 능률저하와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은둔과 우울증을 

증가시켜서 건설적인 분쟁해결능력의 부족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때로 세대에

서 세대로 계속 이어지기도 한다. 가정폭력의 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부모의 양육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개입과 예방은 필수적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베를린 센터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의 예방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가정폭력에서 아동이라는 특수경우에 대한 지원은 여성피난처나 여성의 

집 협회의 담당자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원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베를린 경찰과 

사법기관은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서비스 연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당사자나 

가족구성원 또는 동료들이 BIG-핫라인의 구조번호로 언제나 유선상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핫라인은 당사자인 여성과 아동에게 피난처를 제공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폭력을 목격하게 되거나 희생자가 되는 아동을 위한 긴급아동구조번호(61 00 61)가 

있다. 이 외에도 연방전체에 걸친 여성에 대한 폭력구조 전화가 수신자부담으로 365일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며 언제든 익명의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소결 및 시사점 

아동학대 사례업무 진행 단계는 상담 및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조치결정, 서비스 

제공, 평가 및 종결, 사후관리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사

건의 발굴 과정의 현장조사와 사례판정 및 보호조치는 인권문제로 인해서 국가의 개입이 전제된

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학대아동 개입에 있어 공적 기관의 역할의 미비와 실무의 부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연구들에서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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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다(이유진 외, 2012 등). 이러한 연구결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적기관과의 연계를 활발하게 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해야한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경찰권의 권한 양도를 의미하므로 현행 

법률체계에서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적 기관과의 연계강화가 연구결과로 제시된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적기관과 민간기관은 분명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국가공

권력의 발휘를 통한 인권침해의 경우인 현장조사와 사례판정, 조치결정 및 종결에 있어서는 

공적 기관이 핵심주체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폭력 가정 내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위한 공적 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아동학대 특례법을 통해서 

역할강화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니 이제는 법집행이 필요한 시기이다.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발휘의 핵심 주체는 공적 기관이 담당하고 상담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은 전문민간기

관이 담당하도록 분명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원가정의 보호’라는 결코 버릴 수 없는 

카드인, 모순적인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특별법상의 ‘가해자 보호처분’은 원가정

의 보호를 위해서 형사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가정 보호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파악이 아니라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사건의 발굴, 조사, 

보호와 지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기관이 어느 정도로 개입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원가정의 형태는 다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하고 싶어 하는 원가정 구성원에게 보호처분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하고 싶어 하는 원가정의 구성원에게 가정구성원성을 인정하여 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은 부과 가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는 재량을 발휘하여 가정폭력범죄행위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정구성원성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내포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의 기본권이 국가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침해될 수 있느냐, 국가가 

아동의 자유권을 어느 정도로 보장해야 하느냐와 관계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의 아동보호 정책이 부모로부터 격리하여 아동을 보호하더라도 부모와 

아동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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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의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집행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원가정 보호를 전제로 하면서도 부모로부터 격리된 아동을 보호‧지원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아동․청소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를 참고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와 지원을 소개하는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에는 1366이라는 여성긴급전

화만이 소개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8) 경찰에서는 

경찰의 정책에 부합하는 117번호가 소개되고 있다. 가정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피해 아동․청소년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앞에서 살펴본 국가의 보호와 지원 사례들과 

같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일선 정책이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첫째,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설명하는 통합 홈페이지나 컨텐츠가 마련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 기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포털 사용율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에서도 ‘가정폭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컨텐츠가 일차적으로 연계된 곳은 없다. 호주와 캐나다가 인터넷으로 가정폭력피해자지원 

내용을 한국어로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은 연구자를 숙연하게 할 정도이다.

 둘째, 캐나다의 피해자 행동 매뉴얼과 같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대처방안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제시해야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정확히 표현하거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때 다양한 상황 선택지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준다. 가정폭력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법률의 용어로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한자어의 요약․압축된 구나 절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이해하

기 쉽게 표현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안내자료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학대 신고의 주체가 아동일 수 있고 이를 위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 관점에 

의한 인프라를 구축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 및 연계기관이 명시되어야한다. 아동학

대는 신고처인 경찰의112만 대대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상담처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화번

호가 전면에 함께 검색되어야하며 24시간 상담 및 신고, 지원이 가능한 핫라인의 개설이 필요하다. 

112에 전화해서는 아동학대의 상황과 대처방안을 상의할 수 없다. 당장에 경찰이 출동할 상황이 

아니라면 낮에 아동보호기관이 근무하는 시간에 아동보호기관에 상담해야한다.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독일의 아동긴급구조전화번호(61 00 61)과 캐나다의 어린이를 위한 

8) 여성가족부 홈페이지>국민지원>가정폭력 피해자

 http://www.mogef.go.kr/korea/view/support/support01_01_04_01.jsp(2014.10월 9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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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전화(310 1234)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호주의 경우도 캐나다와 독일과 마찬가지로 24시간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의 신고자를 법률이나 실무에서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기관장이나 교사 등의 아동주변의 성인으로 전제하고 있다. 장난전화,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피해자인 아동의 신고나 상담에 대한 일차적 접근 가능성을 

후순위로 미루지는 말아야한다. 

넷째, 관계지향적 갈등해결의 시각과 예방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일선에 제시되어야한다. 

호주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서는 동거 혹은 비동거 가정구성원 사이의 관계계선을 위한 

기관이 소개되어 있다. 이것은 사후에도 필요한 일이지만 가정폭력 이전에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지거나 회복적 정의의 원리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전 재정 

투입이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한다. 가정폭력은 하루 이틀에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다. 감정의 골이 깊고 관계가 끊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쉽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자 예방책은 관계지향적 갈등해결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제적 개입을 치료적 사법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회복적 사법의 측면에서 대응을 마련하여야할 것이다.

다섯째, 가정구성원의 다양화에 따른 서비스를 마련해야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여성피해자

나, 한부모를 여성양육자만으로 설정하고 여성의 집, 여성피난처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가정폭

력 피해지원 인프라에 대한 다양성을 가해야한다. 호주와 같이 남성양육자로 구성된 가정의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남성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



1.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요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3. 소결 및 시사점

제 Ⅳ 장

가정폭력 피해 아동 ․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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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 장 

가정폭력 피해 아동 ․ 청소년 실태9) 

1.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요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의 부가조사인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여성가

족부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의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어 오고 있다.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는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와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로 구성되어 실시되었다. 주 조사인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는 19세 이상 일반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우리사회 전반의 가정폭력 발생현황,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 정책에 대한  

인지도, 체감도 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외에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아동․청소년,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피해자 등의 취약계층 및 소수자 

대상의 조사와 지원기관,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가정폭력 발생률 실태를 

파악하고 가정폭력을 경험한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아동․청소년 자녀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9) 국가기관에서 내용과 대상이 중복되는 통계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여성가족부에서도 본 조사를 

통계청에서 승인통계로 지정받아 원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바, 본 장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원자

료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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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조사대상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청소년

조사지역 전국 15개 시/도 (제주도 제외)

조사완료 1,069명

모집단 층화
․ 지역규모(대도시/중소도시/농촌), 학교급(초/중/고), 학년, 
․ 내재적 층화: 남/녀/남녀공학, 사립/공립

표본배분 비례배분

표본추출 다단계 층화 확률비례추출법

조사방법 전문조사원에 의한 방문조사

조사기간 2013.10.24.~2013.11.15.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p.9)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1)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

년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여성가족부로부터 원자료(raw data)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은 설문응답 이해도를 고려하여, 고등학교 

3학년은 조사시기를 감안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조사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총 1,069명이었으며, 이 중 초등학생이 351명, 중학생 349명, 고등학생은 369명이었으

며, 남자는 530명, 여자는 539명이었다.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와 학교급(초, 중, 고), 

학년을 고려하여 모집단을 층화하였으며, 다단계 층화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Ⅳ-1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 실태조사 분석을 위해 사용한 조사변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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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조사변인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인구학적 배경

지역
지역크기 
성별
학교급 및 학년

친구와의 관계
폭력허용도
친구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및 피해 시 반응, 도움 요청 여부)
친구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의 폭력 가해 경험
부모님의 폭력 가해 이유
부모님의 폭력에 대한 반응
부모님의 폭력 시 도움 요청 여부 
부모님이 폭력 시 몸/마음에 상처가 난 적이 있는지 여부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부모 간 폭력 목격 시 반응
부모 간 폭력 목격 시 도움 요청 여부
부모 간 폭력 목격 시 마음 상태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인구학적 배경

연령
거주지역
지역규모
결혼기간

개인적 특성 및 
폭력에 관한 태도

성장기(만 18세 미만)동안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성장기(만 18세 미만)동안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폭력허용도

가정폭력 
관련 사항

배우자의 가정폭력 가해 유형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 증상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

가정폭력 대응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배우자의 폭력 가해 시 맞대응 여부( 및 이유, 맞대응 시 배우자 반응)
폭력에 대한 대응 방법
배우자 폭력 시 도움 요청 대상 및 도움 내용
배우자의 최초 폭력 이후 도움요청까지의 소요 시간( 및 이유)

자녀관련 사항
배우자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
자신이 자녀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표 Ⅳ-2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조사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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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성별 남자 530(49.6)

여자 539(50.4)

합계 1,069(100.0)

학교급 및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4(9.7)

초등학교 5학년 123(11.5)

초등학교 6학년 124(11.6)

중학교 1학년 100(9.4)

중학교 2학년 125(11.7)

중학교 3학년 124(11.6)

고등학교 1학년 185(17.3)

고등학교 2학년 184(17.2)

합계 1,069(100.0)

지역규모 대도시 380(35.5)

중소도시 371(34.7)

읍/면지역 318(29.7)

합계 1,069(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75(7.0)

부산광역시 75(7.0)

대구광역시 49(4.6)

인천광역시 40(3.7)

광주광역시 50(4.7)

대전광역시 40(3.7)

울산광역시 50(4.7)

경기도 90(8.4)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인 1,069명의 아동․청소년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530명

(49.6%), 여학생이 539명(50.4%)이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351명(32.8%), 중학생 349명

(32.7%), 고등학생 369명(34.5%)이었으며,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380명(35.5%), 중소도시 

371명(34.7%), 읍/면지역 318명(29.7%)으로 조사대상자가 대체로 고르게 표집되었음을 볼 수 

있다. 

표 Ⅳ-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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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이용 만 19세 이상 피해자

조사지역 전국

조사완료 상담소 148명, 보호시설 119명

모집단 층화 ․ 1차: 시설유형 

구분 빈도(%)

강원도 40(3.7)

충청북도 100(9.4)

충청남도 90(8.4)

전라북도 100(9.4)

전라남도 90(8.4)

경상북도 90(8.4)

경상남도 90(8.4)

합계 1,069(100.0)

(2)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는 층화집락추출법을 통해 전국에서 추출된 상담소 100개와 가정폭

력 보호시설 63개에 대해 상담소 및 시설 종사자의 협조를 얻어 우편조사로 실시되었다.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 총 652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41.0%에 

해당하는 267부였다. 조사 진행 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협의체를 

통해 기관 종사자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전화통화를 통해 설문조사 독려를 하였으며 조사표를 

발송할 때 여성가족부의 조사협조 공문과 조사안내문을 함께 발송하였다. 

응답자는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피해자를 대상으

로 하였으며,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148명, 보호시설에서 119명이 참여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Ⅳ-4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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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2차: 지역

표본배분 시설별 균등배분

표본추출 층화집락추출법

조사방법 우편조사

조사기간 2013.10.25.~2013.11.29.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p.12)

구분 빈도(%)

성별 여자 267(100.0)

합계 267(100.0)

연령 20대 9(3.4)

30대 77(28.8)

40대 97(36.3)

50대 46(17.2)

60대 12(4.5)

모름/무응답 26(9.7)

합계 267(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34(12.7)

부산광역시 20(7.5)

대구광역시 5(1.9)

인천광역시 6(2.2)

광주광역시 14(5.2)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실태조사에 

참여한 대상은 총 267명이었으며, 모두 여성이었다. 연령은 40대가 3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28.8%), 50대(17.2%) 등의 순이었다. 거주지는 대체로 다양하였으며, 중소도시 

거주자가 51.3%, 대도시 거주자가 34.8%, 읍면지역 거주자가 13.9% 등의 순이었다. 결혼기간은 

10년 미만인 경우가 3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년 이상~20년 미만 31.1%, 10년 이상 

2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5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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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대전광역시 6(2.2)

울산광역시 8(3.0)

경기도 28(10.5)

강원도 27(10.1)

충청북도 11(4.1)

충청남도 12(4.5)

전라북도 20(7.5)

전라남도 20(7.5)

경상북도 18(6.7)

경상남도 27(10.1)

제주도 11(4.1)

합계 267(100.0)

지역규모 대도시 93(34.8)

중소도시 137(51.3)

읍/면 37(13.9)

합계 267(100.0)

결혼기간 10년미만 94(35.2)

10~20년 미만 83(31.1)

10년 이상 75(28.1)

모름/무응답 15(5.6)

합계 267(100.0)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1)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

(1)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

아동․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폭력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난 1년 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정서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한 신체적 폭력(16.7%), 중한 신체적 폭력(6.8%), 방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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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정서적 폭력 328(30.8) 352(32.9)

- 때리겠다고 위협했으나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143(13.4) 159(14.9)

- 고함을 질렀다 270(25.3) 291(27.2)

-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했다 111(10.4) 115(10.8)

-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108(10.1) 169(15.8)

경한 신체적 폭력 178(16.7) 256(23.9)

-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렸다 132(12.3) 220(20.6)

-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 93(8.7) 107(10.0)

중한 신체적 폭력 73(6.8) 100(9.4)

- 벨트,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렸다 36(3.4) 56(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년 이전에 부모로부터 폭력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간 부모가 행사한 정서적 

폭력 중에서는 고함을 지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25.3%), 그 다음으로

는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위협했다(13.4%),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했다(10.4%),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경험한 경한 신체적 폭력으로는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렸다고 응답한 

경우가 1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고 응답한 경우가 

8.7%에 해당하였다. 중한 신체적 폭력은 정서적 폭력이나 경한 신체적 폭력에 비해 대체로 

발생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긴 하나,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고 응답한 경우가 4.7%로 가장 

많았고, 벨트,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렸다(3.4%), 나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2.6%), 사정없이 때렸다(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의로 화상을 입히거나, 

목을 조르고, 칼이나 가위 등으로 위협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소수 발생하였다. 방임의 경우, 

식사를 제 때에 잘 챙겨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6%로 가장 높았고,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혼자 있게 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나를 돌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표 Ⅳ-6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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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 나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 28(2.6) 35(3.3)

-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 50(4.7) 57(5.3)

- 사정없이 때렸다 24(2.2) 30(2.8)

-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2(0.2) 3(0.3)

- 목을 졸랐다 1(0.1) 4(0.4)

- 칼, 가위 등으로 위협했다 3(0.3) 5(0.5)

방임 41(3.8) 52(4.9)

-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혼자 있게 했다 11(1.0) 27(2.5)

- 식사를 제 때에 잘 챙겨주지 않았다 28(2.6) 36(3.4)

-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5(0.5) 9(0.8)

-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나를 돌보지 않았다 4(0.4) 4(0.4)

[그림 Ⅳ-1]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정서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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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경한 신체적 폭력

[그림 Ⅳ-3]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중한 신체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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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010년 2013년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정서적 폭력 608(59.9) 685(67.5) 328(30.8) 352(32.9)
경한 신체적 폭력 380(37.4) 511(50.3) 178(16.7) 256(23.9)
중한 신체적 폭력 167(16.5) 244(22.1) 73(6.8) 100(9.4)
방임 142(14.0) 166(16.4) 41(3.8) 52(4.9)

[그림 Ⅳ-4]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방임

이렇게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은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지난 1년 간의 정서적 폭력 59.9%에서 30.8%로 29.1%p 감소하였으며, 경한 신체적 폭력은 

37.4%에서 16.7%로 20.7%p, 중한 신체적 폭력은 16.5%에서 6.8%로 9.7%p, 방임은 14.0%에서 

3.8%로 10.2%p 그 비율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난 1년 이전의 가정폭력 

발생률을 비교해본 결과 역시 모든 폭력유형에서 발생률이 급감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의 폭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Ⅳ-7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변화 추이10)                  

10) 2010년과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표본추출방식과 대상이 상이하여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긴 하나, 대

략적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수치를 제시하였다. 2010년의 경우, 전국 초등 5학년~고등 2학년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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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변화 추이: 2010년

[그림 Ⅳ-6]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변화 추이: 2013년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아동․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년을 생활권(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구분 및 인구비례(초, 중, 고등학교 각 10개교)를 기준으로 비확률 

표본 추출법 중 하나인 할당추출법을 사용하여 1,015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비해 2013년 조사에서는 전

국 초등 4학년~고등 2학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와 학교급(초, 중, 고), 학년에 따

라 다단게층화 확률비례추출법에 의해 1,069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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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전체 남학생 여학생 χ²

정서적 폭력 328(30.8) 163(30.9) 165(30.6) 0.013

경한 신체적 폭력 178(16.7) 105(19.9) 73(13.5) 7.799**

중한 신체적 폭력 73(6.8) 48(9.1) 25(4.6) 8.346**

방임 41(3.8) 19(3.6) 22(4.1) 0.163

전체 폭력 발생률 379(35.6) 189(35.9) 190(35.3) 0.044

같다.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및 정서적 폭력, 방임 등의 유형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적 폭력의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피해경험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과 방임의 경우에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에게서 발생률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성별        (단위: 명(%))

[그림 Ⅳ-7]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성별 

지난 1년 이전에 부모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적 폭력은 남학생이, 방임은 여학생이 

좀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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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전체 남학생 여학생 χ²

정서적 폭력 352(33.0) 176(33.3) 176(32.7) 0.046

경한 신체적 폭력 256(24.0) 136(25.7) 120(22.3) 1.739

중한 신체적 폭력 100(9.4) 56(11.6) 44(8.2) 1.847

방임 52(4.9) 23(4.3) 29(5.4) 0.614

전체 폭력 발생률 398(37.3) 195(36.9) 203(37.7) 0.073

표 Ⅳ-9 지난 1년 이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성별      (단위: 명(%))

[그림 Ⅳ-8] 지난 1년 이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성별 

학교급에 따른 가정폭력 발생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발생률은 경한 신체적 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한 신체적 폭력은 초등학생에게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21.7%),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14.7%), 중학생(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정서적 폭력과 

방임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중한 신체적 폭력은 초등학

생에게서 발생률이 가장 높고(9.1%),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발생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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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전체 초 중 고 χ²

정서적 폭력 328(30.8) 95(27.1) 105(30.2) 128(34.9) 5.226

경한 신체적 폭력 178(16.7) 76(21.7) 48(13.8) 54(14.7) 9.344**

중한 신체적 폭력 73(6.8) 32(9.1) 22(6.3) 19(5.2) 4.590

방임 41(3.8) 11(3.1) 11(3.2) 19(5.2) 2.681

전체 폭력 발생률 379(35.6) 121(34.5) 119(34.2) 139(37.9) 1.322

표 Ⅳ-10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학교급별    (단위: 명(%))

[그림 Ⅳ-9]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학교급별

지난 1년 이전의 가정폭력 발생률이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유형이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과 방임은 고등학생에게서의 

발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발생률도 유의미하게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체적 폭력은 고등학생에게서 발생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폭력 중 지난 1년 

간 어느 한 가지의 폭력이라도 발생한 적이 있는지의 경우에 대해 고등학생은 44.8%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학생 33.5%, 초등학생 33.5%로 학교급이 낮아짐에 

따라 가정폭력의 발생률도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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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전체 초 중 고 χ²

정서적 폭력 352(33.0) 101(28.8) 104(29.8) 147(39.9) 12.487**

경한 신체적 폭력 256(24.0) 76(21.7) 66(18.9) 114(31.0) 15.853***

중한 신체적 폭력 100(9.4) 27(7.7) 26(7.4) 47(12.8) 7.689*

방임 52(4.9) 8(2.3) 21(6.0) 23(6.3) 7.591*

전체 폭력 발생률 398(37.3) 116(33.0) 117(33.5) 165(44.8) 13.783**

표 Ⅳ-11 지난 1년 이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학교급별  (단위: 명(%))

[그림 Ⅳ-10] 지난 1년 이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학교급별

가정폭력 발생률이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발생률은 방임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대체로 대도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경한 신체적 폭력은 대도시에서의 발생률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발생률이 동일하고 그에 비해 읍면지역의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유형의 

가정폭력 중 한 가지라도 발생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33.2%로, 발생률이 

31.2%에 해당하는 읍면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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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χ²

정서적 폭력 328(30.8) 131(34.7) 109(29.4) 88(27.8) 4.364

경한 신체적 폭력 178(16.7) 81(21.4) 53(14.3) 44(13.9) 9.443**

중한 신체적 폭력 73(6.8) 29(7.7) 27(7.3) 17(5.4) 1.606

방임 41(3.8) 14(3.7) 16(4.3) 11(3.5) 0.360

전체 폭력 발생률 379(35.6) 157(41.5) 123(33.2) 99(31.2) 9.420**

표 Ⅳ-12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지역규모별  (단위: 명(%))

[그림 Ⅳ-11]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지역규모별

지난 1년 이전에 가정폭력 발생률이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폭력 발생률은 대도시가 45.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31.5%), 읍면지역(34.0%) 

등의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이전의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정서적 폭력과 방임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은 읍면지역(29.6%)과 중소도시(27.5%)에 비해 대도시에서의 발생

률이 41.2%로 가장 높았고, 방임은 대도시(4.0%), 읍면지역(2.8%)에 비해 중소도시가 7.5%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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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χ²

정서적 폭력 352(33.0) 156(41.2) 102(27.5) 94(29.6) 18.218***

경한 신체적 폭력 256(24.0) 103(27.2) 81(21.8) 72(22.6) 3.376

중한 신체적 폭력 100(9.4) 39(10.3) 35(9.4) 26(8.2) 0.914

방임 52(4.9) 15(4.0) 28(7.5) 9(2.8) 9.278*

전체 폭력 발생률 398(37.3) 173(45.6) 117(31.5) 108(34.0) 18.080***

표 Ⅳ-13 지난 1년 이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지역규모별 (단위: 명(%))

[그림 Ⅳ-12] 지난 1년 이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지역규모별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가정폭력을 행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거나 친구와 싸우는 등과 같이 

자신이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0.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형제들끼리 

싸웠기 때문에 39.6%, 성적이 나빠서 20.6%, 학교규칙을 어기거나 학교에서 말썽을 부려서 

12.1% 등 자신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폭력을 사용한 것이라고 인식한 경우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자신이 어른의 말을 안 듣거나 친구 및 형제와 다투고, 학교 규칙을 

어기는 등 규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때문에 부모가 자신에게 폭력을 

사용했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2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10.6%, 부모님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이유 없이 때린다고 응답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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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빈도(%)

잘 모르겠다 40(10.6)
이유없이 그냥 부모님이 기분이 나빠서 31(8.2)
형제들끼리 싸워서 150(39.6)
내가 잘못해서(부모님 말씀을 안듣거나 친구와 싸워서) 304(80.2)
성적이 나빠서 78(20.6)
학교규칙을 어기거나 학교에서 말썽을 부려서 46(12.1)
기타 13(3.4)
합계 662(174.7)

8.2% 등으로 부모님이 자신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폭력을 행사한다고 인식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Ⅳ-14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한 이유                              (중복응답)

[그림 Ⅳ-13]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한 이유

부모님이 폭력을 행사할 때 아동․청소년들의 반응은 그냥 참고 가만히 있었던 경우가 61.8%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께 맞선 경우가 28.4%, 집밖으로 피하거나 도망간 경우가 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위 성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0.3%에 그쳐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들은 부모님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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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빈도(%)

그냥 참고 가만히 있었다 233(61.8)
집밖으로 피하거나 도망갔다 16(4.2)
부모님께 맞섰다 107(28.4)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0.3)
기타 27(7.2)
합계 384(101.9)

유형 빈도(%)

있다 124(32.7)

없다 255(67.3)

합계 379(100.0)

표 Ⅳ-15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아동 ․청소년의 반응              (중복응답)

[그림 Ⅳ-14]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아동 ․청소년의 반응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2.7%,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67.3%였다. 

표 Ⅳ-16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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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전체 남학생 여학생 χ²

있다 124(32.7) 69(36.5) 55(28.9)

2.460없다 255(67.3) 120(63.5) 135(71.1)

합계 379(100.0) 189(100.0) 190(100.0)

[그림 Ⅳ-15]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 여부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이 있는지 여부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학생에게서 몸에 상처가 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7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 여부: 성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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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전체 초 중 고 χ²

있다 124(32.7) 51(42.1) 38(31.9) 35(25.2)

8.510*없다 255(67.3) 70(57.9) 81(68.1) 104(74.8)

합계 379(100.0) 121(100.0) 119(100.0) 139(100.0)

[그림 Ⅳ-16]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 
여부: 성별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이 있는지 여부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은 초등학생들의 경우가 42.1%로 가장 많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8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 여부: 학교급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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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빈도(%)

코피가 나거나 얼굴에 멍이 들었다 23(18.5)
몸에 가벼운 상처가 나거나 멍이 들었다 120(96.8)
고막이 터지거나 이가 부러졌다 1(0.8)
팔, 다리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다 1(0.8)
기타 1(0.8)
합계 146(117.7)

[그림 Ⅳ-17]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 여부: 
학교급별

부모가 행한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적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처가 

난 부위에 대해 알아본 결과, 아동․청소년들은 몸에 가벼운 상처가 나거나 멍이 들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96.8%로 가장 많았고, 코피가 나거나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8.5%였다. 이 외에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폭력으로 인해 고막이 터지거나 이가 부러진 

경우,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경우(각 0.8%)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경우도 발견되었다. 

표 Ⅳ-19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다친 적이 있는 경우 상처부위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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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8(54.9)

없다 171(45.1)

합계 379(100.0)

[그림 Ⅳ-18]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다친 적이 있는 경우 상처부위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이 54.9%로 나타났다. 

표 Ⅳ-20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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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신이 약하고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50(24.0)
모든 일에 우울하고 불안해졌다 79(38.0)
부모님이 밉고 너무 화가 났다 166(79.8)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128(61.5)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74(35.6)
기타 5(2.4)
합계 502(241.3)

[그림 Ⅳ-19]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경험 여부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에게 그 당시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질문한 결과, 부모님이 밉고 너무 화가 났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이 79.8%로 가장 많았고,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1.5%, 모든 일에 우울하고 불안해졌다 38.0%,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35.6%, 내 자신이 약하고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응답이 2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집에서 벗어나거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등 현재의 

생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과 우울감, 불안감, 무력감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1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한 마음상태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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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4(9.0)

없다 345(91.0)

합계 379(100.0)

[그림 Ⅳ-20]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한 마음상태 

(2) 부모님의 폭력과 관련하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

부모님의 폭력과 관련하여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들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91.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2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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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전체 남학생 여학생 χ²
있다 34(9.0) 8(4.2) 26(13.7)

10.365**없다 345(91.0) 181(95.8) 164(86.3)

합계 379(100.0) 189(100.0) 190(100.0)

[그림 Ⅳ-21]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 
여부 

부모님이 폭력을 행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은 남학생(4.2%)에 비해 여학생(13.7%)들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3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성별     (단위: 명(%))



가
정
폭
력
 피
해

 아
동․
청
소
년
 실
태

제

Ⅳ
장

100

유형 전체 초 중 고 χ²
있다 34(9.0) 4(3.3) 11(9.2) 19(13.7)

8.523*없다 345(91.0) 117(96.7) 108(90.8) 120(86.3)

합계 379(100.0) 121(100.0) 119(100.0) 139((100.0)

[그림 Ⅳ-22]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성별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한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부모로부터 폭력의 피해를 

경험하였을 때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이나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Ⅳ-24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학교급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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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χ²
있다 34(9.0) 14(8.9) 9(7.3) 11(11.1)

0.968없다 345(91.0) 143(91.1) 114(92.7) 88(88.9)

합계 379(100.0) 157(100.0) 123(100.0) 99(100.0)

[그림 Ⅳ-23]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학교급별

이에 비해 부모가 폭력을 행했을 때 아동․청소년들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는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5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지역규모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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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 친척 6 17.6
친구나 선후배 25 73.5
이웃 - -

목사님, 신부님, 스님, 주일학교 1 2.9

[그림 Ⅳ-24]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지역규모별

부모의 폭력과 관련하여 주위에 도움을 청한 적이 있는 경우 도움을 요청한 대상이 누구였는지 

살펴본 결과, 94.0%는 친인척이나 학교 밖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2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이나 

학교 밖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 친구나 선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76.5%로 가장 

많았으나, 친구나 선후배는 아동․청소년들의 또래로,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위로나 위안을 제공해줄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17.6%로 나타났으며,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인 학교사회복지사나 상담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11.8%로 나타났다. 

표 Ⅳ-26 부모님의 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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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빈도(%)

선생님 등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 학교선생님 1 2.9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선생님 4 11.8
학교 보안관 - -
경찰, 112 1 2.9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 -

기타 1 2.9
합계 39 114.7

[그림 Ⅳ-25] 부모님의 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아동․청소년들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의 경우,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심각한 일이라고 여기기는 하지만 별다른 조치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가 22.6%인 반면, 

도움을  수 있는 관련 기관에 연락을 해주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준 경우는 3.2%에 그쳐 아동․청소

년들이 가정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에게 주위에 도움을 청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매우 미미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동을 하거나 상담을 해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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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빈도(%)

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여기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10(32.3)

심각한 일이라 여겼으나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7(22.6)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기관에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했다

1(3.2)

기타 14(45.2)

소계 32(103.2)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출동하거나 상담을 해줬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50.0)

필요한 도움을 주거나, 부모님이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었다

3(50.0)

기타 -

소계 6(100.0)

합계 38

가정폭력문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는 응답과 필요한 도움을 주거나 부모님이 

더 이상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었다는 응답이 각각 50%로 나타나 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들에 비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가정폭력에 관한 실질적인 대응을 해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27 부모님의 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의 반응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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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6] 부모님의 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의 반응: 
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

[그림 Ⅳ-27] 부모님의 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의 반응: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

(3) 부모 간의 폭력 목격 경험

부모가 아동․청소년 자신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도 가정폭력의 피해경험으로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게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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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010년 2013년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정서적 폭력 280(32.8) 329(38.5) 115(10.8) 147(13.8)

-경한 신체적 폭력 123(14.4) 173(20.3) 49(4.6) 74(6.9)

-중한 신체적 폭력 61(7.1) 91(10.7) 13(1.2) 17(1.6)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정서적 폭력 175(20.5) 226(26.5) 70(6.6) 82(7.7)

-경한 신체적 폭력 77(9.0) 112(13.1) 27(2.5) 44(4.1)

-중한 신체적 폭력 27(3.2) 38(4.4) 6(0.6) 7(0.7)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3년 조사 결과, 지난 1년 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한 정서적 폭력을 목격한 비율은 

10.8%로 2010년에 비해 22.0%p가 감소하였고, 경한 신체적 폭력 목격 비율은 4.6%, 중한 신체적 

폭력 목격 비율은 1.2%로 2010년 조사에 비해 각각 9.8%p, 5.9%p가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 비해 대체적으로 그 비율이 낮은 편이며, 지난 1년간 폭력 목격빈도도 

정서적 폭력 6.6%(2010년 대비 13.9%p 감소), 경한 신체적 폭력 2.5%(2010년 대비 6.5%p 감소), 

중한 신체적 폭력 0.6%(2010년 대비 2.6%p 감소) 등으로 2010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지난 1년 이전의 부모 간 폭력 목격 비율도 2010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2013년 조사 결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한 정서적 폭력의 목격 비율은 13.8%, 경한 신체적 

폭력 목격비율은 6.9%, 중한 신체적 폭력 목격 비율은 1.6% 등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한 폭력을 목격한 비율 중 정서적 폭력의 목격 비율은 7.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경한 신체적 폭력 목격 비율은 2.5%, 중한 신체적 폭력 목격 비율은 0.6% 등으로 

나타났다. 

표 Ⅳ-28 부모 간 폭력 목격률 변화 추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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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8] 부모 간 폭력 목격률 변화 추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2010년

[그림 Ⅳ-29] 부모 간 폭력 목격률 변화 추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2010년 

11) 2010년과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표본추출방식과 대상이 상이하여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긴 하나, 대

략적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수치를 제시하였다. 2010년의 경우, 전국 초등 5학년~고등 2학년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

년을 생활권(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구분 및 인구비례(초, 중, 고등학교 각 10개교)를 기준으로 비확률 

표본 추출법 중 하나인 할당추출법을 사용하여 1,015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비해 2013년 조사에서는 전국 

초등 4학년~고등 2학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와 학교급(초, 중, 고), 학년에 따라 

다단게층화 확률비례추출법에 의해 1,069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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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0] 부모 간 폭력 목격률 변화 추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2013년 

[그림 Ⅳ-31] 부모 간 폭력 목격률 변화 추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2013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 중 아동․청소년들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목격하였고(9.8%), 그 다음으로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차는 

행동(4.8%), 상대방을 세게 밀치는 행동(3.3%),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2.7%), 

상대방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1.1%)의 순으로 많이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지난 1년 이전에 목격한 행동에서는 상대방을 세게 밀치는 행동에 비해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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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정서적 폭력
-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하였다 105(9.8) 127(11.9)
-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찼다 51(4.8) 79(7.4)
경한 신체적 폭력
-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29(2.7) 50(4.7)
- 세게 밀쳤다 35(3.3) 42(3.9)
-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6(0.6) 12(1.1)
중한 신체적 폭력
-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12(1.1) 14(1.3)
- 물건(벨트,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3(0.3) 5(0.5)
-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3(0.3) 4(0.4)
- 목을 졸랐다 2(0.2) 1(0.1)
- 칼, 가위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다 2(0.2) 5(0.5)

표 Ⅳ-29 부모 간(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 목격률                         

[그림 Ⅳ-32] 부모 간(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 목격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하는 장면을 아동․청소년이 목격한 경우, 아동․청소년들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향해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목격하였으며(6.2%), 그 

다음으로 상대방을 세게 밀치는 행동(1.8%),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1.6%),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차는 행동(0.8%) 등의 순으로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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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정서적 폭력

-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하였다 66(6.2) 79(7.4)

-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찼다 9(0.8) 13(1.2)

경한 신체적 폭력

-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17(1.6) 28(2.6)

- 세게 밀쳤다 19(1.8) 29(2.7)

-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4(0.4) 5(0.5)

중한 신체적 폭력

-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5(0.5) 5(0.5)

- 물건(벨트,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1(0.1) 2(0.2)

-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2(0.2) 2(0.2)

- 목을 졸랐다 - -

- 칼, 가위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다 2(0.2) 2(0.2)

표 Ⅳ-30 부모 간(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 목격률                         

[그림 Ⅳ-33] 부모 간(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 목격률

부모 간의 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동․청소년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 

아동․청소년들은 그냥 참고 가만히 있었다는 응답이 5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에

게 맞섰다 32.6%, 집밖으로 피하거나 도망갔다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2.1%에 불과하였다. 



가
정
폭
력
 피
해

 아
동․
청
소
년
 실
태

제

Ⅳ
장

111

유형 빈도(%)

그냥 참고 가만히 있었다 77(53.5)

집밖으로 피하거나 도망갔다 16(11.1)

부모님께 맞섰다 47(32.6)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3(2.1)

기타 1(0.7)

합계 144(100.0)

유형 빈도(%)

있다 19(13.2)

없다 125(86.8)

합계 144(100.0)

표 Ⅳ-31 부모 간 폭력을 목격했을 때 아동 ․청소년의 반응                      (중복응답)

[그림 Ⅳ-34] 부모 간 폭력을 목격했을 때 아동 ․청소년의 반응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하였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13.2%의 

아동․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32 부모 간 폭력을 목격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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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빈도(%)

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 친척 11 57.9

친구나 선후배 6 31.6

이웃 1 5.3

목사님, 신부님, 스님, 주일학교 
선생님 등

- -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 학교선생님 1 5.3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선생님 1 5.3

학교 보안관 - -

경찰, 112 1 5.3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 -

기타 - -

합계 21 110.5

[그림 Ⅳ-35] 부모 간 폭력을 목격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여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은 대부분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57.9%), 그 다음으로 친구나 선후배(31.6%), 이웃, 학교선생님, 학교 사회복지사 

및 상담선생님, 경찰(각 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33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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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빈도(%)

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여기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7(41.2)

심각한 일이라 여겼으나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7(41.2)

[그림 Ⅳ-36]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

아동․청소년들이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후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도움을 

요청받은 대상의 반응은 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들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여기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와 심각한 일이라고 여기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41.2%로 가장 많아 아동․청소년들이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도 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으로부터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 출동을 하거나 상담을 해주기는 하였으나 그 

이외의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66.7%로 나타나 아동․청소년들이 가정폭력 목격 

후 도움을 요청하여도 학교나 전문기관에서 조차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Ⅳ-34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의 반응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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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빈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기관에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했다

-

기타 4(23.5)

소계 18(105.9)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출동하거나 상담을 해줬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66.7)

필요한 도움을 주거나, 부모님이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었다

1(33.3)

기타 -

소계 3(100.0)

합계 21

[그림 Ⅳ-37]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의 반응: 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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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빈도(%)

있다 110(76.4)

없다 34(23.6)

합계 144(100.0)

[그림 Ⅳ-38]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의 반응: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

부모 간의 폭력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아동․청소년들

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76.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마음이 힘들었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5 부모 간 폭력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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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신이 약하고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35(31.8)

모든 일에 우울하고 불안해졌다 50(45.5)

부모님이 밉고 너무 화가 났다 55(50.0)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61(55.5)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21(19.1)

기타 2(2.7)

합계 224(204.5)

[그림 Ⅳ-39] 부모 간 폭력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경험 여부

부모 간 폭력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부모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대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응답이 5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이 밉고 너무 화가 났다(50.0%), 모든 일에 우울하고 불안해졌다

(45.5%), 내 자신이 약하고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31.8%),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19.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Ⅳ-36 부모 간 폭력으로 인한 마음상태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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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010년 2013년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정서적 폭력 138(13.6) 172(16.9) 86(8.1) 65(6.1)

경한 폭력 45(4.4) 58(5.7) 29(2.7) 21(2.0)

중한 폭력 23(2.3) 24(2.4) 7(0.7) 8(0.7)

[그림 Ⅳ-40] 부모 간 폭력으로 인한 마음상태 

(4) 부모님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1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발생률은 감소하였으나, 지난 1년 이전에 비해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이 부모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동․청소

년들의 연령이 증가해감에 따라 부모를 향한 폭력 행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이 부모를 향해 정서적 폭력을 행사한 빈도는 8.1%로, 지난 

1년 이전에 6.1%였던 것에 비해 2.0%p 증가하였으며, 경한 폭력의 경우는 지난 1년 이전에 

2.0%에서 지난 1년 간 2.7%로 0.7%p 증가하였다. 

표 Ⅳ-37 아동·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발생률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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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1] 아동·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발생률 변화 추이: 
2010년

[그림 Ⅳ-42] 아동·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발생률 변화 추이: 
2013년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지난 1년 간 특히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정서적 폭력을 행한 경험이 5.6%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를 향해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한 경우가 3.6%로 나타났다. 이 외에 부모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빈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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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정서적 폭력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하였다 38(3.6) 25(2.3)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찼다 60(5.6) 50(4.7)
경한 폭력
-부모님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14(1.3) 14(1.3)
-세게 밀쳤다 18(1.7) 11(1.0)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 -
중한 폭력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6(0.6) 6(0.6)
-물건(벨트,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1(0.1) 1(0.1)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 3(0.3)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모님을 세게 밀치거나 부모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이 각각 1.7%, 

1.3%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벨트, 몽둥이, 골프채 

등의 물건으로 부모를 때리는 등의 중한 폭력도 소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가하는 폭력 외에 자녀가 부모를 향해 행하는 가정폭력의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38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그림 Ⅳ-43]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모에게 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한 번이라도 있는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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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전체
지금까지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χ²
있음 없음

지난 1년 간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있음 123(11.5) 104(22.8) 19(3.1)

98.636***없음 943(88.5) 353(77.2) 590(96.9)

합계 1,066(100.0) 457(100.0) 609(100.0)

년 들 중 지난 1년간 부모에 대해 폭력을 행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총 22.8%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부모로부

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는 아동․청소년들 중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아동․청

소년이 3.1%인 것에 비해 매우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Ⅳ-39 지금까지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른 지난 1년 간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단위: 명(%))

[그림 Ⅳ-44] 지금까지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른 지난 1년 간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 중 지난 1년 간 부모에게 

폭력을 행한 아동․청소년은 총 21.4%로,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아동․청소년에게서 지난 1년 간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경험이 2.8% 발생한 것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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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전체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χ²
있음 없음

지난 1년 간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있음 100(9.4) 81(21.4) 19(2.8)

99.472***없음 966(90.6) 298(78.6) 668(97.2)

합계 1,066(100.0) 379(100.0) 687(100.0)

표 Ⅳ-40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른 지난 1년 간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단위: 명(%))

[그림 Ⅳ-45]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른 지난 1년 
간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 중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모에 대한 폭력의 가해자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5)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폭력 경험

아동․청소년들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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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친구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괜찮다 305(28.5) 538(50.3) 203(19.0) 23(2.2)
친구들끼리 서로 놀리는 것은 괜찮다 276(25.8) 514(48.1) 260(24.3) 19(1.8)
때로는 한 아이가 여러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438(41.0) 370(34.6) 206(19.3) 55(5.1)
때로는 약한 친구를 괴롭혀도 괜찮다 742(69.4) 306(28.6) 16(1.5) 5(0.5)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은 대개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269(25.2) 479(44.8) 284(26.6) 37(3.5)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738(69.0) 236(22.1) 89(8.3) 6(0.6)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아이를 보면 강하게 보인다 653(61.1) 239(22.4) 98(9.2) 79(7.4)
다른 학생들과 싸움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709(66.4) 282(26.4) 76(7.1) 1(0.1)
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말려야 한다 83(7.8) 110(10.3) 496(46.4) 380(35.5)
두 친구들이 싸우고 있을 때에는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278(26.0) 444(41.5) 285(26.7) 62(5.8)

표 Ⅳ-41 아동 ․ 청소년의 폭력허용도                                       (단위: 명(%))

[그림 Ⅳ-46] 아동 ․청소년의 폭력허용도

지금까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의 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이 경험한 폭력의 유형에 따라 폭력을 허용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정서적 폭력과 방임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의 폭력허용

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폭력 및 방임을 모두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의 폭력허용도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의 폭력 허용도가 오히려 정서적 폭력이나 방임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

의 폭력허용도에 비해 대체로 낮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폭력만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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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폭력 
없음 

정서
폭력

신체
폭력

방임

정서 
신체
및

폭력

신체
폭력
및

방임

정서
폭력 
및 

방임

신체 ․
정서 ․
폭력 
및

방임

F Scheffe

폭력
허용도
평균

1.77 1.75 1.80 1.57 1.76 1.79 1.63 2.27 2.03 6.316***
7,8>1*
7,8>3**

N 1,066 609 147 43 9 205 3 10 40

는 부모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서도 폭력허용도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정서폭력과 방임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의 경우는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그리고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만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폭력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2 아동 ․ 청소년의 폭력허용도 차이: 가정폭력 경험 유형별            (단위: 점, 명)

[그림 Ⅳ-47] 아동 ․청소년의 폭력허용도 차이: 가정폭력 경험 유형별

지난 1년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친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대체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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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부모의 폭력 유형 

폭력 
없음 

정서
폭력

신체
폭력 방임

정서 
신체
및

폭력

신체
폭력
및

방임

정서
폭력 
및 

방임

신체 ․
정서
폭력 
및

방임

친
구
관
계 
에
서
의
 
폭
력 
가
해 
경
험

말로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였다

104(15.1) 32(18.7) 9(22.5) 3(33.3) 41(32.3) - 4(40.0) 10(50.0)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16(2.3) 6(3.5) 4(10.0) 1(11.1) 17(13.4) - 1(10.0) 6(30.0)

강제로 심부름을 시켰다(예: 
빵셔틀)

1(0.1) - 1(2.5) - 2(1.6) - - -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렸다

5(0.7) 1(0.6) 1(2.5) 2(22.2) 3(2.4) - - -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리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가두었다

6(0.9) 1(0.6) 2(5.0) - 7(5.5) - - 4(20.0)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졌다

6(0.9) 1(0.6) - - 2(1.6) - - 2(10.0)

없는 아동들에 비해 친구관계에서의 가해경험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신체, 정서적 

폭력 및 방임을 모두 경험한 학생들의 경우 말로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는 

행동,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동,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리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가두는 행동,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동,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동 등의 가해 경험이 가정 내에서 다른 폭력의 유형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 비해 높았고, 특히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의 방임을 경험한 학생들은 

중복 가해를 경험한 학생들에 비해 친구들에게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

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43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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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렸다.

1(0.1) 1(0.6) - - 5(3.9) - - 2(10.0)

[그림 Ⅳ-48]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언어폭력

[그림 Ⅳ-49]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따돌림

[그림 Ⅳ-50]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강제 심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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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1]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금품 갈취

[그림 Ⅳ-52]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감금

[그림 Ⅳ-53]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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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4]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사이버폭력

지난 1년 동안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 중 성별에 따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폭력을 행한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친구에게 빵셔틀과 

같은 심부름을 강제로 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폭력 가해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말로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는 행동과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동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서의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4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여부: 성별 
                                                               (단위: 명(%))

유형 전체 남 여 χ²

말로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였다

99(26.1) 68(36.0) 31(16.3) 18.983***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35(9.2) 20(10.6) 15(7.9) 0.816

강제로 심부름을 시켰다(예: 빵셔틀) 3(0.8) 1(0.5) 2(1.1) 0.331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렸다

7(1.8) 6(3.2) 1(0.5) 3.666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리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가두었다

14(3.7) 10(5.3) 4(2.1) 2.703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졌다

5(1.3) 5(2.6) - 5.094*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렸다.

8(2.1) 5(2.6) 3(1.6)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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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전체 초 중 고 χ²
말로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였다

99(26.1) 38(31.4) 28(23.5) 33(23.7) 2.573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35(9.2) 20(16.5) 6(5.0) 9(6.5) 11.439**

[그림 Ⅳ-55]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여부: 성별

부모로부터 지금까지 가정폭력을 한 번이라도 당한 적이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의 관계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험의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말로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는 행동,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동,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일부러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동,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리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가두는 행동 등은 초등학생에게서 발생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 중학생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동은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동과 강제로 심부름을 시키는 행동은 중학생에게

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였고,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

나,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동은 고등학생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Ⅳ-45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여부: 학교급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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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심부름을 시켰다(예: 빵셔틀) 3(0.8) - 2(1.7) 1(0.7) 2.173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렸다

7(1.8) 3(2.5) 1(0.8) 3(2.2) 1.006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리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가두었다

14(3.7) 8(6.6) 1(0.8) 5(3.6) 5.623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졌다

5(1.3) 1(0.8) 2(1.7) 2(1.4) 0.360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렸다.

8(2.1) 3(2.5) 1(0.8) 4(2.9) 1.405

[그림 Ⅳ-56]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여부: 학교급별

이와는 반대로 지난 1년 간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학생들이 친구관계에

서도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가정 내에서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가정 내에서 한 가지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폭력을 당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 내에서 신체, 정서적 폭력 

및 방임 등 모든 유형의 폭력을 모두 경험한 학생들이 친구관계에서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 내에서 방임을 경험한 학생들은 2가지 

유형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에 비해서 말로 친구들이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는 행동,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돈 또는 물건을 빼앗는 

행동,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행동,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동 등으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에서 부모의 방임이 중복가해만큼 아동․청소년에게 위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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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부모의 폭력 유형 

폭력 
없음 

정서
폭력

신체
폭력 방임

정서 
신체
및

폭력

신체
폭력
및

방임

정서
폭력 
및 

방임

신체 ․
정서
폭력 
및

방임

친
구
관
계 
에
서
의
 
폭
력 
가
해 
경
험

말로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였다

76(11.1) 29(17.0) 8(20.0) 4(44.4) 28(22.0) - 2(20.0) 10(50.0)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33(4.8) 8(4.7) 2(5.0) 2(22.2) 15(11.8) - 1(10.0) 4(20.0)

강제로 심부름을 시켰다(예: 
빵셔틀)

4(0.6) - - - 1(0.8) - 2(20.0) 1(5.0)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렸다

11(1.6) 1(0.6) - 2(22.2) 8(6.3) - - 3(15.0)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리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가두었다

7(1.0) - - - 6(4.7) - - 4(20.0)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졌다

15(2.2) 2(1.2) 1(2.5) - 1(0.8) - - 3(15.0)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렸다.

10(1.5) 2(1.2) 1(2.5) 1(11.1) 10(7.9) - - 1(5.0)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46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그림 Ⅳ-57]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언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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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8]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따돌림

[그림 Ⅳ-59]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강제 심부름

[그림 Ⅳ-60]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금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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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1]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감금

[그림 Ⅳ-62]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성추행 

[그림 Ⅳ-63]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사이버폭력

지난 1년 간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친구관계에서의 

폭력 피해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동과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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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이를 제외한 말로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는 행동,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행동,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리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가두는 행동,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여학생에 비해 많이 경험하였으며, 특히 말로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는 행동과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동을 당한 경험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7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성별 (단위: 명(%))

유형 전체 남 여 χ²
말로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였다

81(21.4) 52(27.5) 29(15.3) 8.461**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32(8.4) 14(7.4) 18(9.5) 0.523

강제로 심부름을 시켰다(예: 빵셔틀) 4(1.1) 2(1.1) 2(1.1) 0.000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렸다

14(3.7) 8(4.2) 6(3.2) 0.308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리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가두었다

10(2.6) 8(4.2) 2(1.1) 3.730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졌다

7(1.8) 7(3.7) - 7.169**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렸다.

15(4.0) 7(3.7) 8(4.2) 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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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전체 초 중 고 χ²
말로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였다

81(21.4) 37(30.6) 22(18.5) 22(15.8) 9.235*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32(8.4) 20(16.5) 6(5.0) 6(4.3) 15.076**

[그림 Ⅳ-64]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성별

지난 1년 간 가정에서 부모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학교급에 따라 폭력 피해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말로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는 행동,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강제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행동,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리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가두는 행동 등은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학교급이 낮을수록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의 피해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48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교급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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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전체 초 중 고 χ²
강제로 심부름을 시켰다(예: 빵셔틀) 4(1.1) - 3(2.5) 1(0.7) 3.889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렸다

14(3.7) 8(6.6) 4(3.4) 2(1.4) 4.919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리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가두었다

10(2.6) 4(3.3) 3(2.5) 3(2.2) 0.341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졌다

7(1.8) 2(1.7) 2(1.7) 3(2.2) 0.118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렸다.

15(4.0) 6(5.0) 3(2.5) 6(4.3) 1.012

[그림 Ⅳ-65]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교급별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때 대체로 맞서 싸우는 

행동(43.9%)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그냥 참고 가만히 있는 것(37.2%)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9.2%에 불과하여 폭력을 경험하더라도 

주변의 성인이나 전문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정
폭
력
 피
해

 아
동․
청
소
년
 실
태

제

Ⅳ
장

136

유형 빈도(%)

그냥 참고 가만히 있었다 73(37.2)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갔다 17(8.7)

맞서 싸웠다 86(43.9)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8(9.2)

기타 2(1.0)

합계 196(100.0)

표 Ⅳ-49 위와 같은 일(피해)이 일어났을 경우 아동 ․청소년의 반응

[그림 Ⅳ-66] 위와 같은 일(피해)이 일어났을 경우 
아동 ․청소년의 반응

이렇게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반응이 가정 내에서 폭력 피해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아동․청

소년에 비해 학교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하였을 때 맞서 싸우는 행동(유 44.2%, 무 43.9%)을 

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유 12.4% 무 4.9%)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냥 참고 

가만히 있거나(유 35.4%, 무 39.0%),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가는 행동(유 6.2%, 무 12.2%)을 

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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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전체(%)
가정폭력 

피해경험 유
가정폭력 

피해경험 무
χ²

그냥 참고 가만히 있었다 72(36.9) 40(35.4) 32(39.0)

6.489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갔다 17(8.7) 7(6.2) 10(12.2)

맞서 싸웠다 86(44.1) 50(44.2) 36(43.9)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8(9.2) 14(12.4) 4(4.9)

기타 2(1.0) 2(1.8) 0(0.0)

합계 196(100.0) 113(100.0) 82(100.0)

결   과   요   약

○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유형별 발생률을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 경한 신
체적 폭력> 중한 신체적 폭력> 방임 순임. 

○ 신체적 폭력의 발생률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서 유의미하게 높지만, 다른 유형의 폭력은 성
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아동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한 이유에 대해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거나 친구나 
형제와 싸우는 등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유를 모르거나, 부모
님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 수 있음. 

○ 부모가 폭력을 행사할 때 아동 ․청소년들은 그냥 참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에게 맞서고, 집밖으로 피해 도망가기도 함. 그러나 주위 성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그림 Ⅳ-67]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의 반응

표 Ⅳ-50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의 반응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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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 

○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적이 있는 경우, 몸에 가벼운 상처가 나거나 멍
이 드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코피가 나거나 얼굴에 멍이 드는 경우가 많음. 

○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밉고 너무 화가 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
고,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거나 모든 일에 우울하고 불안해졌다, 죽고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등의 
응답을 함.

○ 부모님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 경우는 매우 소수이며, 학교급이 
낮을수록 도움을 요청한 경험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의 대상은 
친구나 선후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친인척이었음. 그러나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인 학교사
회복지사나 상담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소수임. 

○ 친인척 및 학교밖 성인들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을 하
지 않거나, 심각한 일이라고 여겨도 별다른 조치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들의 경우 출동을 하거나 상담을 해주기는 하나, 폭력문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폭력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을 경험한 경우에도, 주위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여기고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거나, 심각
한 일이라 여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행동을 취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아동 ․청소년들은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할 경우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어하며, 집에서 벗어나고 싶
은 마음, 부모님이 밉고 화가 나는 마음, 모든 일에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 자신이 약하고 힘이 없
다는 생각 등을 하게 됨.

○ 부모에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경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폭력 피해 자녀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자로 변화될 가능성을 시사함. 

○ 중복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폭력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들에 비해 폭력허용도가 높게 나타남. 
특히 신체, 정서폭력 및 방임을 모두 경험한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친구관
계에서 여러 유형의 폭력가해경험/피해경험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실태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 여성들이 지난 1년 이전에, 그리고 지난 1년 간 가장 많이 경험한 

배우자의 폭력 유형으로는 정서적 폭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중 95.7%는 지난 1년 간 배우자로부터 모욕적인 이야기나,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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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정서적 폭력 242(95.7) 153(89.0)

-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했다 240(92.3) 160(87.0)

-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229(88.4) 140(79.1)

- 나의 물건을 파손하였다 177(68.9) 109(62.3)

경제적 폭력 164(69.5) 106(64.6)

-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141(56.6) 93(53.8)

-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75(30.2) 57(32.9)

-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144(58.5) 91(53.2)

경한 신체적 폭력 215(87.8) 134(79.3)

-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188(74.3) 125(71.8)

-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았다 192(76.5) 111(64.9)

-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185(73.7) 120(68.6)

중한 신체적 폭력 174(70.7) 104(62.7)

- 목을 졸랐다 117(46.4) 81(46.3)

-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115(45.1) 84(48.3)

- 혁대, 몽둥이로 때렸다 47(18.7) 40(23.7)

-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122(48.0) 76(44.2)

성폭력 173(68.9) 116(67.8)

- 내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169(67.1) 116(66.7)

- 내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129(51.0) 88(51.2)

전체 폭력 발생률 214(96.8) 136(92.5)

적이 있었으며, 지난 1년 이전에도 89.0%가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경험한 폭력 유형은 경한 신체적 폭력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87.8%가 

지난 1년 간 배우자로부터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히는 등의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고, 

지난 1년 이전에는 79.3%가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등의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중한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폭력 

등의 발생률도 지난 1년 간 각각 70.7%, 69.5%, 6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51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 발생률: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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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8]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 발생률: 정서적 폭력

[그림 Ⅳ-69]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 발생률: 경제적 폭력 

[그림 Ⅳ-70]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 발생률: 경한 신체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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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빈도(%)

있다 235(88.0)

없다 29(10.9)

모름/무응답 3(1.1)

합계 267(100.0)

[그림 Ⅳ-71]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 발생률: 중한 신체적 폭력 

[그림 Ⅳ-72]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 발생률: 성폭력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인 증상을 겪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88.0%가 신체증상을 겪은 증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52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증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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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빈도(%)

가벼운 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 190(80.9)

팔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 32(13.6)

고막이 터지거나 이가 부러지거나 온몸에 타박상 55(23.4)

폭력으로 장애를 입거나 장애가 심해짐 10(4.3)

유산 등 수술 13(5.5)

만성 통증(두통, 요통 등) 91(38.7)

기타 56(23.8)

합계 447(190.2)

[그림 Ⅳ-73]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증상 여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 중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여성들 중 80.9%는  

가벼운 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을 경험한 경우가 8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두통, 요통 등의 만성 통증이 38.7%였으며, 고막이 터지거나 이가 부러지거나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경우가 23.4%, 팔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 13.6% 등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경우도 상당 수 나타났다. 이외에도 폭력으로 인해 유산 등의 수술을 경험하거나(5.5%), 장애를 

입거나 장애가 심해진 경우(4.3%)에 이르기까지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증상은 경미한 수준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Ⅳ-53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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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빈도(%)

죽고 싶다는 생각 146(54.9)

자신에 대한 실망감, 무력감 192(72.2)

매사에 불안하고 우울함 187(70.3)

배우자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 137(51.5)

배우자를 죽이고 싶은 생각 107(40.2)

분노심과 적개심 155(58.3)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 193(72.6)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림 124(46.6)

[그림 Ⅳ-74]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 여성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 외에, 심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증상을 살펴본 결과, 피해 여성들 중 72.6%는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폭력을 

경험한 후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나 무력감을 경험한 경우가 72.2%, 매사에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을 경험한 경우가 70.3% 등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분노심과 적개심(58.3%), 죽고 싶다는 

생각(54.9%), 배우자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51.5%),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림(46.6%), 배우자를 

죽이고 싶은 생각(4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경우 자살충동과 자살시도를 경험한 

적도 29.3%에 달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증상이 매우 심각함을 

볼 수 있다. 

표 Ⅳ-54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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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빈도(%)

자살충동과 자살시도 78(29.3)

기타 13(4.9)

합계 1,332(500.8)

[그림 Ⅳ-75]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후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폭력 피해 여성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거나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높았고, 

친구나 친척 등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다 50.4% 등으로 응답하여 과반수의 

피해자들이 평소 일상적으로 만나던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만남을 회피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에게 폭력적이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응답한 경우가 39.4%에 달하여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폭력적인 행동으로 풀거나 자녀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으로 생긴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일에 지장이 생기거나 일정기간 일을 그만두었다 38.3%, 

혼자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워졌다 15.5% 등의 응답을 하여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후 사회생활이

나 대인관계가 어려워졌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막연하게 사람에 대한 

회피나 혼자서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려운 것 외에도 친구나, 친척, 자녀 등과의 관계와 같이 

자신에게 사회적 지지가 되어 줄 수 있는 친인척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는 

피해여성을 보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위축되도록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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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빈도(%)

혼자서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려움 41(15.5)

사람 만나는 것이 싫거나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됨 157(59.5)

일에 지장이 생기거나 일정기간 일을 그만둠 101(38.3)

자녀에게 폭력적이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생김 104(39.4)

친구, 친척 등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김 133(50.4)

기타 4(1.5)

특별히 발생한 어려움은 없음 19(7.2)

합계 559(211.7)

표 Ⅳ-55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중복응답)

[그림 Ⅳ-76]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2)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성장기 폭력경험 및 자녀 가해경험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피해 여성들은 성장기 동안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피해 여성들 중 42.7%는 

성장기인 만 18세까지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63.7%는 

신체적인 폭력을, 30.7%는 부모로부터의 방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체 피해여성의 

70.4%가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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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6 성장기(만 18세 이전) 동안에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유형 빈도(%)

정서적 폭력 114(42.7)

- 부모는 나에게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였다 114(42.7)

신체적 폭력 170(63.7)

-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렸다 151(56.6)

-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95(35.6)

- 물건(골프채, 몽둥이, 칼 등)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다치게 했다 42(15.7)

방임 82(30.7)

-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아플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39(14.6)

-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게 하였다 72(27.0)

전체 폭력 발생률 188(70.4)

[그림 Ⅳ-77] 성장기(만 18세 이전) 동안에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또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중 53.2%는 성장기동안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50.9%는 부모 간의 정서적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8.2%는 신체적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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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7 성장기(만 18세 이전) 동안에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유형 빈도(%)

정서적 폭력 136(50.9)

-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였다 136(50.9)

신체적 폭력 102(38.2)

-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100(37.5)

- 물건(골프채, 몽둥이, 칼 등)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다치게 했다 43(16.1)

전체 폭력 목격률 142(53.2)

[그림 Ⅳ-78] 성장기(만 18세 이전) 동안에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성장기 동안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및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이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들

의 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나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에 따른 폭력 허용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로부

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비해 폭력허용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 폭력의 경험 및 폭력 목격의 경험이 있는 경우 폭력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거나 

사회질서 유지나 일처리를 위해 폭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등 폭력에 대해 보다 관대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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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폭력허용도 평균 1.50 1.53 1.45 1.54 1.47

t 0.926 0.927

[그림 Ⅳ-80]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에 따른 폭력허용도: 부모로부터 

폭력을 목격한 경험 여부

표 Ⅳ-58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에 따른 폭력허용도                (단위: 점)

[그림 Ⅳ-79]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에 따른 폭력허용도: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 여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중 자신이 성장기 동안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본인의 자녀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이면서 18세 이전까지의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89.9%였으며, 이들 중 성장기동안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중 지난 1년 간 자녀에게 폭력을 가한 적이 있는 경우는 92.5%에 해당하여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녀에게 유의미하게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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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전체
성장기동안 폭력피해 χ²
있음 없음

지난1년간
자녀폭력

있음 240(89.9) 174(92.6) 66(83.5)

4.967*없음 27(10.1) 14(7.4) 13(16.5)

합계 267(100.0) 188(100.0) 79(100.0)

표 Ⅳ-59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 폭력경험에 따른 본인의 자녀 폭력 가해 여부 (단위: 명(%))

[그림 Ⅳ-81]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 폭력경험에 따른 본인의 자녀 
폭력 가해 여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중 성장기동안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 간의 

폭력 목격 경험에 따라 지난 1년 간 자신의 자녀에 대한 폭력 가해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에 따라 자녀에 대한 폭력 가해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녀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89.9%)이 매우 높음을 볼 수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만 18세 이전에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장기동안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기동안 부모 간의 폭력 목격 경험이 없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게서 지난 

1년 간 자녀폭력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에 따른 영향이라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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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전체
성장기동안 폭력목격 χ²
있음 없음

지난1년간
자녀폭력

있음 240(89.9) 127(89.4) 113(90.4)

0.068없음 27(10.1) 15(10.6) 12(9.6)

합계 267(100.0) 142(100.0) 125(100.0)

현재 가정 내에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것이 자녀에 대한 가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60 성장기동안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에 따른 본인의 자녀 폭력 가해 여부 (단위: 명(%))

[그림 Ⅳ-82] 성장기동안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에 따른 본인의 자녀 
폭력 가해 여부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중 지난 1년 간 자녀에게 폭력을 가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체 피해여성의 89.9%는 자녀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비율인 44.6%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에서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매우 높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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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피해 

어머니
빈도(%)

가해 
아버지
빈도(%)

있다 240(89.9) 119(44.6)

없다 27(10.1) 148(55.4)

합계 267(100.0) 267(100.0)

표 Ⅳ-61 지난 1년 간 폭력 피해 어머니와 가해 아버지의 자녀 폭력 가해 여부 (단위: 명(%))

[그림 Ⅳ-83] 지난 1년 간 폭력 피해 어머니와 가해 아버지의 자녀 폭력 
가해 여부

가정폭력 피해 어머니 중 지난 1년 간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녀를 향해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난 1년 간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던 피해 여성은 총 221명 중 214명에 해당하는 96.8%였고, 그 중 지난 1년 

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었던 어머니는 189명(88.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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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전체

지난1년간 배우자의 
폭력 χ²

있음 없음

지난1년간
자녀폭력

있음 196(88.7) 189(88.3) 7(100.0)

0.922없음 25(11.3) 25(11.7) 0(0.0)

합계 221(100.0) 214(100.0) 7(100.0)

표 Ⅳ-62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경험에 따른 본인의 자녀 폭력 여부 (단위: 명(%))

[그림 Ⅳ-84]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경험에 따른 본인의 
자녀 폭력 여부

(3)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를 위한 지원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63.2%)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다음으로는 학업지원(14.5%), 용돈 및 경제적 지원(9.5%) 등이 요구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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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빈도(%)

특별히 없음 38(15.7)

학업지원 35(14.5)

상담·심리치료 153(63.2)

교우관계 지원 10(4.1)

용돈 및 경제적 지원 23(9.5)

기타 2(0.8)

없다 2(0.8)

합계 263(108.7)

결   과   요   약

○ 피해 여성들은 배우자로부터 지난 1년 간 정서적 폭력> 경한 신체적 폭력> 중한 신체적 폭력> 경
제적 폭력> 성폭력 순으로 폭력을 경험함, 

○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 여성의 88%는 신체증상을 경험하였으며, 신체 증상으로는 가벼운 
상처나 타박상 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만성통증, 온몸에 타박상, 골절상 등의 순으로 경험함.

○ 가정폭력으로 인해서는 무력감, 우울감,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가장 많고, 배우자를 죽이거
나 배우자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 자살충동과 자살시도 등의 심리적 증상도 상당수 나타남.

○ 피해 여성 중 과반 수 이상이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바 있었고, 정서적 폭
력이나 방임을 경험한 경우도 상당 수 있음. 

표 Ⅳ-63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중복응답)

[그림 Ⅳ-85]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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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기동안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피해 여성도 과반 수 이상임. 

○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경우 폭력허용도가 높게 나타남. 

○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해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성장기동안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음. 

○ 피해 여성들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를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다
음으로 학업지원, 용돈 및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3. 소결 및 시사점

아동․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부가조사인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폭력유형은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고, 경한 신체적 폭력, 중한 신체적 폭력, 방임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은 

발생률이 약 30% 이상으로, 때리거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방식의 신체적 폭력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훈육의 

차원에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경향은 사회 전반에 걸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언어적으로 협박하거나 악담을 하는 등의 정서적 폭력은 겉으로 피해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국민 홍보를 

통해 폭력의 개념을 규정하고, 폭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음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할 때 가만히 참고 있거나 부모님에게 

맞서고, 도망가는 등의 대처를 하기도 하지만, 주위 성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도 도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성인들이 가정폭력을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겨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심각한 일이라고 여기더라도 별다른 조치행동을 취해주지 않는 등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서의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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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다툼’, 또는 ‘자녀에 대한 훈육’ 정도로 보는 경향이 있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들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는 것은 물론, 미움, 분노, 우울, 불안 등의 감정과 

더불어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큰 상처를 입는다는 결과를 볼 때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 및 성인들의 적극적인 도움 노력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셋째, 부모에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경험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중복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폭력이 없는 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비해 폭력허용도가 높고, 친구관계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 피해 아동들은 갈등상황에서 

폭력을 이용하는 것이 정당하고,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다른 폭력문제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며, 피해자였

던 아동․청소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변화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의 순환이 일어나기 전에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반폭력교육을 통해 폭력이 갈등 해결을 위한 정당한 방법이 아님을 가르치고, 보다 건강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자신을 조절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와 유사한 결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폭력 허용도가 높고,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는 결과는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폭력의 대물림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충분히 치유하여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를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리적 외상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아동․청소년 포함)

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가 비용 및 횟수 면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거나, 가정폭력 전문가가 

아닌 일반 상담사에 의해 상담이 제공되는 현실을 볼 때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외상을 다룰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기관 혹은 전문가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및 방법

2. 심층면접 결과

3. 논의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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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Ⅴ 장 

가정폭력 피해 아동 ․ 청소년 관련 심층면접12)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경험 및 생활실태 파악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

의 가정폭력 지원체계 및 지원서비스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정폭력의 피해 당사자이기

도 하며, 또 피해 아동 청소년의 부모이기도 한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그들의 가정폭력 경험 및 가정폭력 관련 지원 경험, 시설입소 경험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조사 대상 및 방법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피해 여성 대상 심층면접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경험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쉼터에 

입소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여성과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을 의도적으로 표집하였다. 

서울, 경기도 소재 가정폭력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일시쉼터에 연구 목적을 밝히고 쉼터의 

현장전문가를 통해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14명의 어머니와 11명의 아동․청소년들을 만나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동의서를 받았다. 특히 면접 대상인 아동․청소년들은 미성년자이

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를 받은 후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대상자에게는 반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

였다. 참여자 현황은 <표 V-1>과 <표 V-2>에 제시되어 있다. 

12) 본 장은 송미경(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이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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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대상 연령 성별 교급

최초 
폭력 
발생 
시기

폭력 
발생 
빈도

폭력 
유형 

폭력 
장소 폭력 상황 주 

행위자
주 

피해자 피신경험 행위자 
상태

A01 13 여 초등 7세 경 정서 아버지 본인
있음

친구집, 
신고

음주 
또는 
정상

A02 9 여 초등
6-7세
정도 
부터

자주 정서 집

단 둘이 
있을 때, 
부부폭력, 
자녀폭력

아버지 어머니
있음

어머니와 
가출 한번

음주

A03 11 남 초등 2달에 
한번

신체, 
정서 집

다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부간 
폭력, 

자녀폭력

아버지
어머니, 

형, 
본인

없음 정상

A04 13 남 초등 1년에 
1-2번

신체, 
정서

누가 있든 
상관없음, 
부부폭력, 
자녀폭력

아버지
어머니, 
본인, 
동생

있음
어머니와 
피신 경험 

2번

정상

A05 12 여 초등
초3
(2년 
전)

1년에 
4-5번

신체, 
정서 집

부모님 단 
둘이  

있을 때 
부부폭력

아버지 어머니 있음 스트 
레스

A7 15 여 중등 어릴 
때부터

술 
마실 

때마다
신체

다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부폭력, 
자녀폭력

아버지 본인

있음
옆집, 
슈퍼, 

할머니댁

음주

A09 12 여 초등 여러 
번 집

A10 13 여 초등 초3 주 
2-3회

신체, 
정서 집 아버지 어머니 없음 음주

A11 13 여 초등
한 

달에 
2-3번

정서(언
어) 집

다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부폭력, 
자녀폭력

아버지 어머니, 
본인

있음
여러번 음주

A12 9 남 초등 주 
1-2번

신체, 
정서 집

다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부폭력, 
자녀폭력

아버지 어머니 있음
가출 음주

A16 15 여 중등 10년 
전 정서 집

누가 있든 
상관없음 
부부폭력

아버지 어머니 있음
음주 
또는 
정상

표 Ⅴ-1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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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대상 연령 성별 최종 

학력

최초 
폭력 
발생 
시기

폭력 
발생 
빈도

폭력 
유형 

폭력 
장소 폭력 상황 주 

행위자
주 

피해자 피신경험 행위자 
상태

M01 36 여 고졸

출산 
후 

(13년 
전)

일주일
에 2회 신체 집

누가 있든 
상관없음, 
부부폭력, 
자녀폭력

남편 어머니, 
자녀

있음
놀이터, 
식당, 

보호시설

정상

M02 44 여 고졸 결혼 
전부터

신체, 
정서 집 부부폭력, 

자녀폭력 남편 본인, 
자녀

있음
(2012년

도)

음주, 
도박

M03 53 여 중졸 10년 
전

일주일
에 2번 신체 집

누가 있든 
상관없음, 
부부폭력

남편 본인 있음
동생집 정상

M04 39 여 대졸 가끔 신체, 
정서 집

다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부폭력, 
자녀폭력

남편 본인
있음

친구네 
일주일

음주

M05 38 여 고졸 결혼 
3년 후

1주일
에 

두세번

신체, 
정서, 
성

집

단둘이 
또는 다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부간 

폭력자녀폭
력

남편 본인, 
자녀

있음
혼자 가출 정상

M06 여 대졸 2010
년 월1회 신체, 

성 집

다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부폭력

동거남 본인 있음 음주

M07 40 여 대졸 2010
년

연3-4
회

신체, 
정서 집

다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부폭력자

녀폭력

남편 본인, 
자녀 있음 정상

M08 46 여 대학
원졸

2-3일
에 

한번

신체, 
정서, 
경제

집
단둘이 
있을 때 
부부폭력

남편 본인 2번 있음 분노한 
상태

M10 44 여 고졸 결혼 
전부터 집

누가 있든 
상관없음 
부부폭력, 
자녀폭력

남편 본인, 
자녀

있음
찜질방, 
놀이터, 

보호시설

음주, 
도박, 

우울증, 
의처증

M11 43 여 고졸
아이 
낳고 
나서

일주일
에 2번

신체, 
정서, 
성

집

다른 
가족에 
보는 

앞에서, 
부부폭력, 
자녀폭력

아버지 본인, 
자녀

있음
자녀와 

찜질방으
로 피신

음주, 
의처증

M12 31 여 중졸 결혼 
1달 후

1달에 
1-2번

신체, 
정서, 
성, 

재산

집

다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부간 
폭력

남편

본인, 
자녀 

(언어폭
력)

있음
보호시설 

한번
약물

M13 39 여 고졸
큰애 
4세 
(본인 

3개월
에 

한번

신체, 
성, 

재산
집

다른 
가족이 
보는 

남편 본인
있음

친정으로 
피신

음주, 
다혈질

표 Ⅴ-2 가정폭력 피해 여성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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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대상 연령 성별 최종 

학력

최초 
폭력 
발생 
시기

폭력 
발생 
빈도

폭력 
유형 

폭력 
장소 폭력 상황 주 

행위자
주 

피해자 피신경험 행위자 
상태

24세)

앞에서, 
부부간 
폭력,

자녀폭력

M14 46 여 대졸

동거 
시작  
한 달  

뒤

술 
마실 

때마다 
(1년 
내내 

술마심)

신체, 
재산, 
성

집

단 둘이 
있을 때 
부부폭력, 
자녀폭력

남편 본인, 
자녀

있음
지방으로 

피신
음주

M18 46 여 고졸 20년전
일 

년에 
1-2번

정서, 
재산 집

다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부폭력, 
자녀폭력

남편 본인 있음 음주

인터뷰 내용을 얻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팀의 합의를 거쳐 반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면접은 연구자들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연구보조원 4인에 의해 이루어졌

으며, 연구자와 연구보조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실시하였고, 개별 면접시간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였다. 수집된 면접자료는 질적분석과정인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후 CQR)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근거이론과 집중적 과정분석을 결합하여 Hill 등(1997, 2005)이 개발한 CQR은 연구대상의 

경험내용을 범주화하고 그 경험의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양미진, 

이영희, 2006,에서 재인용). 특히 CQR은 다수의 연구자가 분석팀을 구성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합의를 도달하는 과정을 거치며 각 사례간의 대표성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질적연구방법이 갖는 한계 즉, 객관성 결여와 엄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지승희, 2001). 이러한 특성을 지녔기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이론의 구성요소에 

제한받지 않고 피면접자의 경험을 통하여 현상을 탐색하는 동시에 한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CQR을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5명의 합의팀과 1명의 감수자로 구성되었다. 합의팀은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가진 상담심리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1명과 상담관련 박사과정 재학생 4명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균 상담경력은 15년이다. 감수자는 상담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갖춘,  상담경험과 연구경력을 지닌 교수를 선정하였다. 감수자는 또한 본 연구 이전에 합의적 



가
정
폭
력
 피
해
 아
동․
청
소
년

관
련
 심
층
면
접

제

Ⅴ
장

163

질문영역 상세질문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경험은 

어떠한가

 1) 가정폭력의 주 행위자인 아버지에게 드는 생각과 느낌은 무엇입니까?
 2)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해 드는 생각과 느낌은 무엇입니까?
 3) 가정폭력이 발생한 후 자신에게 드는 생각과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4) 가정폭력으로 인해 나타난 자신의 생활태도 상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5) 과거 가정폭력이 발생했었을 때(폭력이 일어난 초기 시기)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까?

가정폭력 
관련하여 

제공받은 지원 
경험은 어떠한가

 1) 처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 처음 도움을 받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 처음 도움을 요청하신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3)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4) 전문기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습니까?

질적분석 방법의 연구에서 합의팀으로 세 번, 감수팀으로 세 번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다.

합의팀은 가정폭력피해여성 및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사례 전체의 축어록마다 면접용 

질문을 기초로 하여 같은 주제별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 후, 각각의 사례 2개씩을 함께 읽고 

영역을 만든 다음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영역을 결정하였다. 이후 나머지 사례 모두 같은 

절차를 거쳐 합의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가정폭력피해여성과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의 

주제 영역이 결정되었고, 핵심개념을 구성한 후 감수자로부터 감수를 받았다. 감수에서 지적된 

내용은 합의팀의 토의를 거쳐 수정하거나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였다. 교차분석 후에는 교차분석

에서 제외하였던 2개의 사례를 검토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안정성을 점검하였다. 

본 연구는 Hill 등(2005)의 제안을 따라, 가정폭력피해여성은 14사례의 모든 사례 혹은 한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general)', 7~12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전형적(typical)' 3~6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변동적(variant)', 2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드문(rare)'

라고 표시하였다. 각 영역과 범주에서 1사례인 경우는 모두 제외하였다.  가정폭력피해 아동․청

소년의 경우는 11사례의 모든 사례 혹은 한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

(general)', 5~9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전형적(typical)' 2~4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변동적(variant)

이라고 표시하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역시 각 영역과 범주에서 1사례인 경우는 모두 

제외하였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사용한 질문영역은 <표 

V-3>과 <표 V-4>와 같다. 

표 Ⅴ-3 가정폭력피해 아동 ․청소년 심층면접 질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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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6) 특히,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입소 중인 
시설에서의 

경험은 어떠한가

 1) 현재 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한 느낌은 어떠합니까?
   -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3) 시설 종사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4) 퇴소 이후 계획은 어떠합니까?

질문영역 상세질문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경험은 

어떠한가

 1) 가정폭력으로 인해 나타난 자신의 생활태도 상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2) 자녀들이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해 보이는 태도나 감정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3) 과거 가정폭력이 발생했었을 때(폭력이 일어난 초기 시기)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까?

가정폭력 
관련하여 

제공받은 지원 
경험은 어떠한가

 1) 처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 처음 도움을 받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 처음 도움을 요청하신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3)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4) 전문기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습니까?
 5)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6) 특히,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입소 중인 
시설에서의 

경험은 어떠한가

 1) 현재 입소하고 있는 시설에 오기까지의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 절차상의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 행위자(남편)의 방해는 없었습니까?
   - 기타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2) 현재 입소 중인 시설에서 제공받고 있는 지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3)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표 Ⅴ-4 가정폭력피해 어머니 심층면접 질문 영역

2)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 

본 연구에서는 쉼터 현장 전문가의 관점에서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경험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현행 가정폭력 지원체계 및 지원서비스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연구진들의 논의를 통해 질문사항들을 작성하였는데, 질문의 형태는 

Krueger & Casey(2000)의 질문방식과 과정을 참고하였다. 이후, 관련전문가 1인에게 감수를 

받아 쉼터의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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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도  소재 가정폭력쉼터(단기, 중장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일시쉼터 및 위기개입

팀, 아동보호전문기관 총 20기관을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여 

총 21명에게 최종 동의를 받았으며 인터뷰에 대한 소정의 답례비를 지급하였다.  포커스 그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관의 유형 및 직책을 고려하여 총 5개의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였다.  토의에 앞서 도입단계로 참여자들은 각자 자신의 관련 경력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부분은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소개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며 「주요 질문」을 이어나갔다. 관련 주제에 

대한 토의가 마무리되었을 때, 도출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한 「마무리 질문」으로 인터뷰를 

마감했다. 

참여자 현황은 <표 V-5>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Ⅴ-5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 현황

기관유형 대상자 직책 경력

가정폭력
쉼터

P01

원장

-
P02 -
P03 -
P04 -
P05 현장전문가

(상담 및 생활지도)
가폭쉼터 6년, 성매매피해쉼터 2년

P06 자원봉사5년, 쉼터3년
P07

현장전문가
(상담 및 생활지도)

쉼터 5년, 상담소 1년 
P08 쉼터 3년반, 상담 7~8년
P09 쉼터 1년
P10 쉼터 2년
P11 쉼터 5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P12 상담원 위기개입팀 3~4년, 일시쉼터 3년
P13 상담원 위기개입팀 8년
P14 팀장 위기개입팀 4년
P15 상담원 위기지원팀 2년, 위스쿨

아동보호
전문기관

P16

상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3년
P17 아동보호전문기관 8년

P18
아동보호전문기관 2년4개월, 상담치료센터 2년 

6개월, 그룹홈 8개월
P19 아동보호전문기관 3년 9개월
P20 팀장 아동보호전문기관 8년
P21 상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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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영역 상세질문

도입질문
1. OO기관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고 어떤 일을 하셨나요?
2. OO기관에서 아동 ․청소년들과는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3. OO기관에 입소한 청소년들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질문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행위자인 아버지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은 어떠합니까?
2.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은 어떠합니까?
3.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이 이 가정폭력을 당한 자신에게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은 어떠합

니까?
4.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에게 어떠한 생활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인식하십니까?
5. 폭력 발생 직후 피해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6. 피해자들이 처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는 계기는 무엇입니까?
7. 피해자들이 처음 도움을 받게 되는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8.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9. 피해자들이 현재 입소 중인 시설에서의 경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10.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11. 시설종사자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13. 피해자들은 대체로 가정으로 복귀예정입니까?  만약 아닌 경우, 이후 계획은 어떠합니까?

마무리 질문

1. 현재 귀 시설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아동 청소년)을 위한 어떠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2. 현장전문가인 여러분들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나 서비스가 어

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3. 특히, 가정폭력피해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전문가에게 사용한 질문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 Ⅴ-6 현장전문가 심층면접 질문 영역

2. 심층면접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면접내용을 통하여 그들의 가정폭력 경험 및 가정폭력 관련 지원 

경험, 시설에서의 생활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결과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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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범주 응답빈도
행위자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

1) 불쌍하기도 하고 미움 변동적(4)
2) 무서움 변동적(3)
3) 화나고 싫음 전형적(7)

어머니에 
대해가지는 

생각이나 감정

1) 미안함 변동적(3)

2) 둘 다 싫음 변동적(3)

자신에게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

1) 엄마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후회됨 변동적(3)
2) 자는 척하고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비열하다고 느꼈음 변동적(2)
2) 불쌍함 변동적(4)

생활태도에 대한 
변화

1) 뭔가 생각이 많아짐 변동적(2)
2) 나약해지고 여려짐 변동적(4)
3) 아빠를 자꾸 피하게 됨 변동적(2)
4) 아빠가 시키는대로 함 변동적(3)
5) 억지로 웃음 변동적(2)
6) 그냥 화를 많이 냄 전형적(6)

폭력발생직후
가장 필요한

도움

1) 병원 치료 변동적(3)
2) 아빠를 설득하고 말려주는 것 전형적(7)
3) 가해자 피해자 분리 변동적(2)
4) 경찰의 개입 전형적(7)

표 Ⅴ-7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험 영역

① 가정폭력의 주행위자인 아버지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

가정폭력의 주 행위자인 아버지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이 어떠한가에 대해 피해 아동청

소년들이 한 대답을 유목화해보면, 분노와 미움만을 느끼는(전형적) 아동 청소년들과, 분노와 

미움과 함께 불쌍하다는 양가감정(변동적)을 느끼는 아동 청소년들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었다. 

가해 아버지들 중에는 아내는 심하게 폭력하면서도 자녀와의 관계는 좋았던 경우가 있어서,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느끼는 아동청소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양가감정과 죄책감을 

느끼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아버지가 

부끄럽다고 보고한 청소년도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기대하는 아버지 상에서 어긋나는, 어른스럽

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내 아버지임이 부끄럽다는 의미로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피해아동 청소년의 자존감과 연결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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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쌍하기도 하고 미움

A01: 아빠가 불쌍하기도 하고 미웠어요. 아빠의 아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폭력을 했었어요.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 불쌍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집에 와서 저희들한테 푼다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A08: 아빠가요. 미우면서 아빠가 너무 좋은데, 아빠가 미워졌어요. 

A08: 아빠가 좀 불쌍한데..

나. 무서움

A01: 싫어요. 싫고, 또다시 발생할까봐 무서워요.

A03: 아빠가 무섭고 괴로웠어요.

A07: 술을 마신 아빠를 보면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무서워가지고... 무섭고 두려워서... 

A07: 진짜 무서워요. 그냥 아빠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혼자 막 불안해요. 아빠가 또 날 때릴까봐. 

A09: 아빠 무서워요. 아빠 싫어요. 불안하다고나 할까?

다. 화나고 싫음

A01: 뭔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나쁠 때가 더 많아서 (음) 싫어요.

A04: 감정은 뭐 화난다? 나 혼자서 이러고 사나? 다른 가정은 어떻게 사나?

A07: 부끄러웠어요 그냥 아빠가. 그러면 안됐었는데, 내 아빠가 왜 내 아빠야 이런식으로 됐었고, 

맨날 미안하다 한 마디면 끝내니까 나도 그렇게 끝내지니까 그게 싫었고, 아빠도 싫었고

②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

아버지의 폭력의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은 주로 미안함이었다.  

피해아동청소년들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무언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미안함이 매우 컸으며 

또한, 가해자인 아버지나 피해자인 어머니 둘 다, 싫다고 보고한 아동청소년들은 그들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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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미친 영향이 매우 중요했는데, 남들과 다르게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억울함, 미움의 

감정이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녀가 피해자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생각과는 매우 다른 결과였다. 

가. 미안함

A05: 그냥... 엄마가 다치면 안 되는데... 아... 엄마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안됐... 안됐다 

그런 느낌.

A08: 엄마한테 미안하고...

나. 둘 다 싫음

A07: 지금은 둘 다 싫고 두렵고. 차라리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

③ 가정폭력이 발생한 후 자신에게 드는 생각과 감정

가정폭력을 경험한 후, 자신에게 드는 생각과 감정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 아동청소

년들은  엄마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무서워서 숨기만 한 자신의 행동이 후회스럽고(변동적), 

이러한 자신을 비열하다고 생각하였다(변동적). 또한 이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불쌍하다(변동

적)는 응답도 있었다. 그 외에 아버지와 같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한편으로는 자신도 아버지처럼 

될까봐 두렵고 무섭다. 또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가. 엄마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후회감

A01: 막 엄마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후회됐다? 그랬어요. (중략) 지금은... 

앞으로 보호해줄 생각이예요.

A04: 저 자신에게요? 어... 후회되죠. 똑같은 게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죠. 나는 왜 실천을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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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는 척하고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비열하다고 느꼈음

A08: 저 혼자 무서워서 자는 척하고 누굴 도와주지 않아서 제가 비열해 보였어요.

A10: 내가 어떻게 판단할지 잘 정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릴까? 아니면 그냥 자는 척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겁한 거죠. 창피하고.

다. 불쌍함

A05: 여기서 살기 싫다. 좀 약간 불쌍하고, 내가 불쌍하고. 왜 이런데서 살까...

A05: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좀 힘들어 보이고 그랬어요.

A07: 음... 이러다 죽는 거 아닌지, 그냥 이렇게 맞으면서도 아빠랑 살려고 그러고, 아빠를 이해하려고 

하는 제가 이해가 안됐고 불쌍하고, 왜 그런지... 

④ 가정폭력으로 인해 나타난 자신의 생활태도 상의 변화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후 나타난 자신의 생활태도 상의 변화로 

‘예전과 달리 나약해지고 마음이 여려짐’(변동적), ‘그냥 화를 많이 냄(변동적), ‘그때의 상황을 

자꾸 곱씹어 생각하며 생각이 많아짐'(변동적), '아버지를 자꾸 피하게 됨’(변동적),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됨’(변동적)등으로 응답하였다. 그 외에는 ‘감정이 없어짐’, ‘눈물이 많아짐’, 

등이 있었다. 다시 말해, 분노나 우울감이 다소 많아지고 가해자인 아버지를 피하거나 아버지에게 

순종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 생각이 많아짐

A01: 되게 활발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음... 뭔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생각을 더 생각... 머릿속에서 

뭔가 생각하고서 행동해야 한다는...

A04: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 불편해가지고 잠을 못 자거든요.

A09:  맞고 나서 최대한 떨쳐내려고 하니까 감정은 잘 모르겠고 기억하면 자꾸 후회가 되니까 근데 

자꾸 생각하게 되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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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약해지고 여려짐

A08: 옛날에는 제가 마음이 강했거든요. 근데요. 자꾸자꾸 여려져요. 

A08: 쓸데없고 사소한 괴롭힘을 당해, 쓸데없고 사소한 장난 같은 거에 울고 그랬어요. 힘든 일은 

더욱더 그래요.

A07: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많아졌어요. 

다. 아빠를 자꾸 피하게 됨

A05: 아빠를... 아빠를 피하... 피해서 살기 위해서.

라.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함

A05: 좀... 아빠 눈치 보고 맨날 그러니까... 맨날 눈치 보고 계속 빨리 빨리 움직이고 맨날 그래야 

되니까 약간 힘들고 그런 것 같아서.

마. 억지로 웃음

A07:  나 행복한데... 이러면서 웃고, 아무렇지 않아... 이러구 마냥 웃고, 다 괜찮아 기분 좋은데... 

이러면서 억지로 제 감정을 숨겼어요. 그리고 그냥 웃어요.

바. 그냥 화를 많이 냄

A05: 그냥 화가 자꾸 나고 그러니까 화내고...

⑤ 폭력발생 직후 가장 필요한 도움

폭력을 당한 직후 혹은 폭력 초기에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대답을 분석해보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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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전형적)이었다. 아동 청소년들은 법을 수호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기 

때문에 폭력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누구든 가해자인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 상황을 말려주는 것(전형적)이라는 의견이었는데. 이는 어머니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행동을 주변에서 말려주는 것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었다. 이것 외에도 다친 어머니를 위한 병원치료(변동적), 가해자인 

아버지와의 분리(변동적)등이 있었다. 

가. 병원치료

A01: 뭔가 엄마가 다쳤을 때는 (응) 병원에 빨리 갈 수 있는...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나. 아빠를 설득하고 말려주는 것

A03: 아빠가 저를 때리지 않게 도와줬으면...

A03: 어... 어... 그냥 아빠가... 아빠가 저희 안 때리게... 

A08: 아빠를 설득해주고 싸움을 말려주면 좋겠어요. 

A09: 일단은 아빠를 밖으로 데려가서 좀 막아야죠. 말려야죠.

다. 가해자와 분리

A04: 서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아빠랑 떨어지게 해주는 것... 우리를 잘 보호해주어야 하니까요.

라. 경찰의 개입

A07: 경찰아저씨. 왜냐하면 경찰아저씨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거 

같아요. 

(2) 가정폭력 관련하여 지원받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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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범주 응답빈도

전문기관에 
도움요청 계기

 어머니를 따라옴 일반적(11)

도움을 받게된 
경로

어딘지 잘 기억이 안남 전형적(6)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해 

알고있는 정도

1) 112 변동적(2)

2) 배우지 않아서 모름 전형적(7)

지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1) 좋음 전형적(5)

2) 폭력피해를 안받게 해주는 것 전형적(5)
정부의 

지원체계나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

1) 주택지원 전형적(6)

2) 쉼터를 많이 만들어주었으면 변동적(3)

3) 경찰의 보호와 아버지 처벌 변동적(3)

4) 잘 모르겠음 변동적(2)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생각

1) 충분한 영양섭취 변동적(2)

2) 교육 전형적(6)

3) 쉴 곳 마련 전형적(8)

4) 경찰이 아버지의 폭력을 막아줌 변동적(2)

표 Ⅴ-8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경험 영역

① 처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

가정피해아동 청소년이 처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자신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어머니를 따라 오게 된 것(일반적)으로 드러났다. 비록 욕설을 듣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해서 힘든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아직 미성년자로 집을 

나가서 생활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주로 어머니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 어머니를 따라나옴

A08: 엄마랑 따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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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 엄마 따라서요.

A04: 더 이상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저랑 엄마랑 똑같이 느꼈어요. 엄마가 저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요.

A03: 여기, 이곳으로 오게 된 계기요? 어... 그 때 엄마가 엄마도 욕설 받는 것 싫어했고, 엄마가 

집 나갈 때 저희도 같이 집 나가기로 했고, 저희도 있기 싫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② 도움을 받게 된 경로

처음 도움을 요청한 기관이 어떤 기관이며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딘지 

잘 기억이 안남’(전형적)이라고 응답함으로 이 역시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이끌어나갔음

을 보여주고 있다.  

A03: 그 때, 그... 어딘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 구청이었어요.

A04:시 구청 기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오래 되가지고

A05: 엄마가 신고를 해서 경찰분이 그 쉼터로 안전한 곳으로 일단 가고 또 어떤 여기 쉼터 선생님한테 

전화해 드려가지고 그곳으로 가라고 말해주셔서 오게 됐어요.

A05: 의료보험. 음... 또... 음... 잘 생각이 안...

③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는 

‘112 신고(변동적)’ 등으로 매우 한정되고, 올바르지 않은 정보였으며 심지어 이 조차도 ‘모르겠다’

(전형적)는 청소년들이 더 많았다. 이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대처교육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함을 시사한다. 

A01: 막 무료로 연극 같은 거를 볼 수 있고, 막 밥도, 그런 것도 무료로 먹을 수 있고, 그런거...

A03: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배웠어요.

A08: (오래 고민) 112, 법원. 폭력을 하면 법원가서 처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A09: 없는데요. 

④ 전문기관의 지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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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청소년들이 전문기관에서 받은 지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받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음(전형적)’, ‘폭력피해를 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전형적) 

등으로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가. 좋음

A01: 음... 막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 그리고 의식주. 그런 거...

A03: 음... 그냥 받은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A04: 그렇게 좋은 건 많은데 그렇게 안 좋은 건 없는 거 같아요. 

A05: 아쉬운 점은 없는데...

나. 폭력피해를 안 받게 해주는 것

A01: 폭력 같은 피해를 보지 않고 되게 안정적이게 생활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A03: 아빠한테 맞지 않아도 된다는...

A04: 좀 더 안정적인. 안전한 생활. 다른 사람들이 여기 못 들어오잖아요. 

A05: 보호받는 거... 안정되는 거 같은 느낌.

⑤ 정부의 지원체계나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현행 지원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청소년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잘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응답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가해자에 대한 확실하고 강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안전(전형

적)’, ‘쉼터의 증설’(전형적),  ‘주택지원(전형적)’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가 우선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수의 피해아동청소년은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고 잘 모르겠다(변

동적)는 응답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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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지원

A01: 뭔가 거기 쉼터 같은데서 나가면 집을 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권을 주는 거 같은데요.

A01: 임대 아파트나 그런대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되게 막 힘들게 막 뭐하고서 뭐하고서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그런 거를 막 그런 거를 이야기 해주고서 그걸 알아보고서 그런 아파트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

A04: 좀 더 안정된 생활이요. 주택 먼저 살 곳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나머지는 돈을 

벌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깐요.

나. 쉼터를 많이 만들어주었으면

A07: 여기 쉼터는 장기 시설이 아니고 단기시설로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진짜 

자기 피해자 아이가 가게 되는 경우에 혹시 또 가정폭력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불쌍한 

거잖아요. 상담치료사 선생님들도 확신을 못하겠으면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장기 시설을 

보내서 안정을 찾거나 부모님도 교육같은 걸 다 받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찾고 아이도 

그랬을 때 집에 보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저도 지금 이게 제일 불안하거든요.

A09: 일단 쉼터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경찰의 보호와 아버지 처벌

A04: 아버지에 대해 더 심한 처벌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A05: 경찰이 좀... 경찰이 잘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A05: 이렇게 좀 경찰이 어... 그런 사람의 그 사람을... 그... 직접 그...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약간 도와주는 것. 

A07: 경찰아저씨가 음. 자주 자주 들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바쁘시겠지만, 퇴소한 아동이 

집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거나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살짝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에는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적어도 한두번 정도는 들르면서 그거를 힘드셔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A09: 법을... 벌금 낸다거나...

A09: 경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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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범주 응답빈도

현재 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한 생각

1) 좋음 전형적(6)

2) 불편함 전형적(8)

⑥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

가정폭력피해 지원 중, 특히 피해아동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쉴 곳 마련(전형

적)’, ‘교육(전형적)’, ‘충분한 영양섭취(변동적)’, ‘경찰이 아버지의 폭력을 막아줌(변동적)’ 등 

다양했다. 특별히 눈 여겨 볼 응답 중 하나는 비록 한 사례에서 나타나, 분석표에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경찰과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전을 살펴봐주기를 바라고, 가해자가 변화했고, 그 가정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아동 청소년들을 다시 가정에 복귀시키는 것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으로 이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불안한 피해아동청소년들의 정서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A08: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상담자를 보내주면... (누가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 자원봉사자가요.

A09: (아이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섭취, 쉴 곳, 교육... 

A03: 경찰이요. (경찰?) 음. 믿음직스러워서요. 저를 확실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도와준다는 

의미는?) 음...아빠가 저를 때리지 않게 도와주지 않을까...

A04: 경찰이죠. 경찰은 최대한 저희를 위해 노력하니깐... 아버지에 대해 더 심한 처벌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A05: 쉼터를 짓게 하는 거... 그리고 잠잘 곳 아니면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곳 마련해주는 것. 그냥 

계속 이렇게 도와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좀 보호할 수 있게 해주고, 

피할 수 있게 아빠를 힘든 사람들을 피할 수 있게...  

A05: 상담을 받아서 그... 그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거나 좀 마음 가라앉게 하게 상담하는 거. 

A05: 경찰이 좀... 경찰이 잘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좀 경찰이 어... 그런 사람의 

그 사람을... 그... 직접 그...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약간 도와주는 것. 

(3) 현재 입소중인 시설에서의 경험

표 Ⅴ-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현재 입소 중인 시설에서의 경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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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범주 응답빈도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

1) 제멋대로인 아이들 때문에 짜증남 변동적(2)

2) 잘 지내는 편 변동적(3)

시설 종사자와의 
관계

가끔은 무섭기도 하지만 좋음 전형적(6)

잘 모르겠음 전형적(5)

향후 계획 및 
생각

엄마가 정할 것임 전형적(9)

잘 모르겠음 변동적(2)

① 현 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한 느낌

현재 거주하는 시설에서의 생활이 어떠하냐는 질문에 대해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응답은 크게 ‘좋음’(전형적)과  ‘불편함’(전형적)으로 구분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잘해주

는 것과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어 편안함 등이 시설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이유이며, 

규칙이 있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동들이 있는 점 등이 시설의 불편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기관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전형적)‘, ’불편함도 있으니까 

중간에서 조금 넘게 만족(변동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가. 좋음

A05: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A08: 살게 해줬어요. 살집.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A11: 저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나. 불편함

A01: 막 공부할 때, 거기에 이해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어린애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시끄럽게 하고 

노크도 안하고 문을 열고 들어온다거나 그런 게... 그런 게 그랬어요... 

A05: TV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막 보니까 좀 못 볼 때도 있고 그래서 좀... 그리고 방 안에서 

음료수 같은 거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친구를 못 데려오고... 

A06: 공동생활이라서 불편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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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함께 사는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답변을 분석해보면, 어린 아이들이 제 멋대로고 공부를 방해하여 

짜증나고 싫지만(변동적) 서로 거의 잘 지내는 편(변동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가. 짜증남

A01: 뭔가 그런 막 아까 말했듯이 어린 아이들이 문 열고 들어오고 그러는 거 짜증나요. 불편한 

점도 있으니까 최고는 아닌 것 같아요.

A07: 지금 있는 애들 나 싫어할 거에요. 나는 선생님들 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나. 잘 지내는 편

A10: 네... 이모들하고도 많이 친해졌고...

A05: 이모들하고도 잘 지내고, 약간 친구하고 다툴 때도 있는데 그래도 거의 다 잘 지내고 있어요. 

③ 시설 종사자들과의 관계

시설종사자들과의 관계에서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시설 종사자들을 무섭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잘 지내고 있는 편이었다. 

 

가. 가끔은 무섭기도 하지만 좋음

A08: 가끔은 무섭기도 한데, 친절해요.

A07: 거기 시설에서 같이 계셔주는 선생님은 학교에서 안 좋은 일 있었으면 누구냐고 찾아간다고 

하면서 지켜주시고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한다고 해주시고... 그런 점들이 좋아요.  

④ 퇴소 이후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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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요   약

○ 아동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은 다음과 같음.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행위자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화나고 싫으며, 무섭기도 하지만, 불쌍

하기도 하고 미움. 
- 가정폭력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싫다는 감정

을 보임.
- 자신에 대해서는 불쌍하고, 엄마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후회되기도 하며, 자는 척하고 

도와주지 못해서 자신이 비열하다고 느껴지는 등의 감정을 가짐.
- 가정폭력 피해 경험 후 그냥 화를 많이 내고, 나약하고 여려졌다는 느낌이 들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함, 뭔가 생각이 많아짐, 아빠를 자꾸 피하게 됨, 억지로 웃음 등의 변화가 나타남.
- 가정폭력 발생 직후에는 아빠를 설득하고 말려주는 것, 경찰의 개입, 병원치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것 등의 도움이 필요함. 

○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경험은 다음과 같음. 
- 전문기관에 오게 된 것은 어머니를 따라 오게 되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 온 것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응답이 일반적임.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 모른다는 응답이 전형적이고, 112 정도를 

알고 있음. 
- 지원에 대해서는 폭력피해를 안 받게 해준다는 점과 그로 인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정부의 지원체계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주택지원, 쉼터 확충, 경찰의 보호와 아버지 처벌 등을 요

구하였으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있음. 
-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쉴 곳 마련, 교육, 충분한 영양섭취, 경찰이 아버지의 폭력을 막아주

길 요구함. 

시설 퇴소 후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은 ‘엄마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 

집에서 지금처럼 살 것 같음’, ‘엄마가 불편하니까 집으로 갈순 없다’ 등으로 어머니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전형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엄마가 정할 것임

A01: 그런 점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엄마가 집 알아보고 있어가지고 알아보면 그 집에서 학교.. 

지금처럼 생활할 것 같아요.

A02: 몰라요. 엄마가 말해주셔야 하는데 몰라요.

A11: 여기서 주거지 같은 것을 줘요. 엄마가 거기서 산다고...

A05: 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정하는 거라서...

A08: 집으로 갈 순 없죠. 엄마가 불편해하니까. 



가
정
폭
력
 피
해
 아
동․
청
소
년

관
련
 심
층
면
접

제

Ⅴ
장

181

영역 범주 응답빈도

생활태도의 
변화

1) 무기력하고 우울해짐 일반적(13)

2) 사람을 피하게 됨 전형적(7)

3) 집중력 저하 변동적(3)

4) 아이들에게 보상을 받고 싶어함 드문(2)

5) 아이들에게 거칠게 대함 드문(2)

자녀들이 
모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

1) 불쌍하다고 함 전형적(9)

2) 약하고 무능력한 사람 드문(2)

3) 보호해주려고 함(심리적, 육체적) 힘이 되어줌 전형적(7)

폭력직후
가장 필요한

도움

1) 경찰의 개입과 확실한 처벌 일반적(13)

2) 쉼터에 대한 정보 변동적(3)

3) 가해자와의 분리 변동적(3)

4) 잠시 피해있을 수 있는 곳 (쉼터 말고) 드문(2)

○ 입소 중인 시설에 대한 경험은 다음과 같음.
- 시설 생활은 불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함. 
-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는 잘 지내는 편이지만, 제멋대로인 아이들 때문에 불편하기도 함. 
- 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가끔 무섭기도 하지만 좋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있음. 
- 향후 계획은 엄마가 정할 것이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있음. 

2) 가정폭력 피해 여성 대상 심층면접 결과 

(1)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경험

표 Ⅴ-10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경험 영역

① 가정폭력으로 인해 나타난 자신의 생활태도 상의 변화

가정폭력 이후 자신에게 나타난 생활태도 상의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 여성들은 

무기력하고 우울해짐(일반적)을 가장 큰 변화로 여기고 있는데. 실제로 우울장애를 겪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인기피증처럼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실제 만났을 때도 눈 맞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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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피하게 되었다고(전형적) 보고하는데 이는 자신감의 상실에서 기인하는 것 같았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나, 집안일을 할 때도 집중하기가 어려웠고(변동적), 힘에 부치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거칠게 대하고, 내가 힘든 것을 좀 알아달라고, 아이들에게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도 생긴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드문).

가. 무기력하고 우울해짐

M01: 네. 중간에 그니까 제가 한 18년을... 결혼생활 18년을 했었기 때문에 남들한테 알리지 않고 

친정동생한테 하소연하고, 많이 주로 그랬죠. 친구들한테도 처음에는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정동생하고 터놓고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었고, 직장을 같이 다니던 그 

언니가 또 그런 모습들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언니한테도 얘기하고,,또 요런 식으로 

했었던 거 같고,,, (음...) 그런 식으로,., 많이 참고 살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우울증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무기력하고 나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루에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그 한자리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머릿속은 

끊임없이 생각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 끊임없이 하면서 무기력했던 거 같아요. 

M08: 그냥 좀 짜증나고 그 희망이 없는 거 있죠? 그니까 조금 우울해지고 그리고 자꾸 지겹다는 

생각.

M11: 기분은 늘 우울해요.

M12: 즐겁고 행복했는데, 희망이...

M12: 사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없어요.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M18: 당연히 우울해지고 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죠. 정말 아무 것도 하기 싫어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 사람을 피하게 됨

M07: 사람들이 무서워지죠. 특히 남자들이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대화하기 싫어요.

M08: 대인관계를 잘 못해요. 왜냐면 남편이 그런 걸 싫어하니까 남편하고 똑같이 생활태도... 그런 

습관이 변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자꾸 사람들 만나는 걸 기피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전화하는 것도 다 핸드폰도 이렇게 체크하고 뭔가 기분이 이상하면 너 핸드폰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다 체크해보고 어쩔 때는 전화하고 가서 확인하고 별 것도 아닌 일에 

이러니까 제가 사람들 만나는 게 이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또 저도 남편한테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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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아무한테도 할 수가 없고, 했다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니

까 대인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저도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고 좀 그렇더라고요. 

M08: 그니까 사람들하고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냥 대충 거기서 인사하고 더 깊게 깊은 

대화 못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왜냐면 그렇게 해봤자 남편이 또 이제 그 사람한테 

피해를 가게 하니까 행동이 점점 인간답지 못하고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니깐 좀 제 스스로 소외감을 점점 들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느낌 나는... 상대방은 다정다감하게 친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먼저 

그냥 선입견을 갖고 그렇게 될까봐 그 두려움에 자꾸 사람들을 피하게 되니까 근데 남편이 

그랬었는데 남편 테두리 안에 제가 들어가니까 저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저도 싫어했거든요. 왜 구지 저럴까 뭣 땜에 저럴까 근데 저도 지금 그렇게 똑같은 

상황에 그렇게 되가는 것 같더라고요. 

M11: 갑자기 뭐를 나타나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 나타나면 그 모습이 저를 죽이는 모습이 보여요. 

어. 잘 때도 그렇고 자다가 머리 신경에도 왔다 갔다...

M12: 있어요. 사람이 다가오면, 얘기할 때는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물어볼 때는 그거 피하고 싶어요. 

다. 집중력 저하

M07: 애들한테도 제가 이제 집중을 할 수 없었고... 살림을... 만약 주부라면 제가 되게 지금 한 4개월 

동안 오는 시간에 되는 거라... 짧은 시간에 살림을 하면서 그 집중도 못하고 아무 것도... 왜 

내가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선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또 불안감이 

엄습해오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제... 예...

M11: 많이 깜빡깜빡해요.

라. 아이들에게 보상 받고 싶어함

M11: 애들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마음 같이 그게 안되니깐 아빠한테 하던 거를 내가 조금 행동을 

하더라구요. 애들한테 큰소리치면서 너 좀 제대로 못하겠니, 엄마 힘들다면서 애들한테 내가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심리... 생각인지... 엄마도 힘들어.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내가 애들한테 행동을 보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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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아이들에게 거칠게 대함 

M11: 내가 애들한테도 잘한다고 하는데도, 아빠의 언어폭력을 당하다보니깐, 나도 모르게 애들한테 

행동이 좀 거칠게 되는 게 있어요. 짜증내고 인상이 많이 안 펴지는 거죠 내가. 엄마가 얼굴이 

항상 굳어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폭력 속에서 내가 얼굴이... 나는 편하고 웃고 있대지만, 

그 얼굴 표정이 내가 많이 굳어져 있구나. 자식이 그걸 읽어주더라구요. OO가 특히... 그래가지고 

엄마가 항상 이렇게 얼굴이 굳어져 있다고... 그 이야길 많이 해주더라구요.

② 자녀들이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은 무엇인가라

는 질문에 대해 피해여성들은 자녀들이 자신을 ‘불쌍하다’(전형적)고 생각할 것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보살펴주고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전형적)과 함께 엄마가 떠날까 

두려운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가. 불쌍하다

M06: 아이들이 제가... 그런 제가 그러고 있으면 아이들이 눈치로도 어느 정도 느껴지나봐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저를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던 날 집안이 다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새벽 일찍. 그런 상황을 보고선 애들이 전부 저한테 달려와서 같이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울고 있었는데, 아... 이런 모습을 아이들한테 안보여야 되는데 들킨거죠.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엄마 괜찮아요? 아이들이 저를 위로하고(눈물)... 일단 아이들은 제 앞에서는 

씩씩하려고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엄마가 얘기하고 알고 있는 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든든하게 그렇게 먼저 얘기해줘서 너무 좋았죠. 그런 반응이 있어서 정말 너무나 다행이고 

안심이었어요.

M06: 태도가 달라졌죠... 제가 이쪽으로 오면 저 있는 쪽으로 항상 저를 보호하려 하고 아이들이 

그런 걸 아는 거죠. 

M06: 엄마 울지 마세요. 나왔더라고요. 아이가 되려 위로하고...

M06: 엄마를 괴롭히니까... 어떤 상황의 잘잘못을 애들이 판단하겠어요?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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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로 분노하고 그런 상황을 대충 들어보니까 본인도 '엄마 말이 맞겠다. 엄마가 이렇게 극도로 

화낼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드나봐요. 그래서 휴지를 들고 온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 아니면 

와서 제가 기대고 있으면 누우라고 침대로 데리고 간다든지 뭐 이런 막 저를 위해서 걱정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물도 떠다주고 막... 이럴 때...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엄마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 속상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M06: 저를 항상 보는 시선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 무슨 말을 꺼내려면 저의 환경을 보고서 

했었던 것 같아요.

M08: 아이는 제가 울고 있으면 엄마가 불쌍하고 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당하고만 사는 것. 

M18: 그래도 이제 성격상 아빠랑 부딪힘이 많고 그렇지만 남자 여자가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니까 

엄마가 불쌍하다 왜냐면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살림을 부스든 뭐하든 하고나면 제가 울면서 

치우고 그런 광경을 많이 봤으니까 심정적으로는 엄마가 안 됐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나. 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인식

M11: 엄마는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뭐 보기도 그렇겠죠?

M13: 음... 그냥 무능력한 엄마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큰 애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불쌍하고. 

다. 힘이 되어주고 보호해주려고 함

M08: 여기 나온다고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고 이제 가야겠다고. 너의 간단한 짐 싸라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엄마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 줬었고 

M08: 제가 남편한테 당하고 사니까 자존감도 점점 낮아지고 자괴감도 들고 굉장히 굴욕적이고 막 

그랬었는데, 항상 저희 딸은 어버이날 되면 ‘존경하는 엄마’ 이렇게 써주는 게 고맙더라구요. 

그래도... 나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큰 딸이 나를 그렇게 써줘서 요번에도 제가 대체 

너네는 나한테서 뭘 배울게 있어서 그렇게 말귀를 썼나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단어라서 그냥 쓴 건가 그러고 말았는데, 그래도 항상 쓸 때 보면 그렇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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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저는 큰 힘이 되더라구요. 그 애의 속마음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물어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써 주는 딸이 있으니까 저는 힘이 나더라구요.

M14: 그 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엄마 무조건  아프고 힘들어하고 

막 보호해 줘야하고 자기네가 지켜줘야 할 존재로 생각을 했었어요.

M14: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내려왔는데, 약자잖아요. 자기들이 봤을 때. 엄마 혼자 희생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가 불쌍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자기들이 도와주고 싶은데 

그럴 상황이 안되니까 늘 마음 속에 그 눈빛으로 손잡아 주면서 우리 좋은 날 올 거라고 나를 

많이 다독거렸던 거 같애요. 

M18: 아들도 그래요.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아들도 엄마 대신 자기가 몸으로 막아준다던지 그런 행동... 

③ 폭력발생 초기(폭력 직후)에 가장 필요한 도움

폭력이 일어난 초기에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피해 여성들

의 대답은 경찰의 개입과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일반적), 가해자와의 분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제공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폭력발생 초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별 도움을 받지 못했고, 특히 경찰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부부간의 문제라고 치부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이 아쉽다고 보고했다. 

가. 경찰의 개입과 확실한 처벌

M02: 그... 경찰관이... 신고를 하잖아요. 가정에서 일어하는 싸움으로만... 이게 부부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형사 쪽으로 해서 딱 처벌을... 처음에 신고를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처음에 폭행을 당해서 112에 신고를 해서 그러면 경찰관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부부싸움, 일반적인 부부싸움이야 지금 이 상황, 이거만을 잠잠하게 하고 가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다쳤잖아요. 그게 한 두번 있었던 

게 아니라 지속된 부분일텐데, 그 순간에 뭔가 진짜 고소하겠습니까 물어보거나 아니면 아우, 

왜 그래요 남자는 남자한테 얘기해서, 대화해서 그냥 끝내 버릴려고 그냥 돌아가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후, 그런 거는 조금 아니다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여자가 빨개 벗고 

집에서 여자가 도망을 나와도 경찰관 분들이 대하는 게 너무 이렇게 보호가 아니라 좀 아우 

빨리 이거 좀 하기 싫어 귀찮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이게 가정, 민사 폭행을 당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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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일단 이거는 사람이잖아요. 배우자를 떠나서 배우자든 아니든, 누군가를 때렸다는 거는 

폭력, 악이잖아요. 그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정... 뭐.. 형사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넘어가나봐요. 이런 게... 진짜 크게 머리가 깨지거나 큰 일이 되지 않는 

이상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약하지 않나 그런 제도가...

M02: 그거요, 지금 말한 거... 경찰이 왔어요, 왔는데 막 내가 막 다쳐가지고 피도 흘리고 뭐도 하고 

있는데 남편말만 듣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쳤는데... 아우 그만 하고 아저씨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하면서 그냥 말을 돌리고 그렇게 하고 가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남자가 남자에 대해 그런 게 좀 많지 않나... 어이가 없었죠... 경찰조차도 그렇게 대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저기 하겠어요. 그런거죠..

M03: 그 때 초기에 막말로 경찰을 딱 불러서 경찰이 어떻게 해결을 딱 해줬더라면 오히려 폭력이 

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딱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든 간에. 폭력을 하면 당신이 처벌을... 이 아저씨는 

경찰은 무서워해요. 무식해서. 경찰이 한번만 더 폭력을 행하며 조치를 취한다는  

M03: 애당초 처음에 전에는 경찰을 불러도 소용이 없었겠지만, 처음에 경찰을 내가 경찰을 부를 

줄 알았고 와서 요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서로 면담을 해서 이러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줬으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나도 잘못된 행동이었고, 나도 애당초 

처음에 쉬쉬했던 게 잘못 했던 거 같아요. 다 알려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심어주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왔을 것이고 처음에도 경찰에 신고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잘못된 걸 인식을 

했다면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된다는 생각을 심어줬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까지는 안했겠지요. 

그러니까 아 모르겠어요. 제 행동이 제 처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잘못된건지 아리송하기도 하고 그게 잘못된건지 잘한건지

M10: 다 무시. 경찰도 안 믿고 이웃도 안 믿고. 그렇게 도와 달라고 외치고 막 저기 했어도 아무도 

안도와 주더라고. 그래 갖구 인제는 사람들을, 저한테 그런 게 좀 생기는 거 같애. 사람들을 

다 못믿겠어. 그래서 지금도 전 경찰을 되게 싫어해요. 그때, 그때 저희만 좀 도와 줬으면 좀 

더 제가... 그때 너무 머리끄댕이 잡히고 왜 힘들게 도망갔는데, 경찰이 왔는데도, 그런 도움이 

안되니까,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 그 뒤로는 경찰이 도와준다고 해도 불신이 들어. 믿기지가 

않더라고.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OOO에서도 경찰 불렀었거든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가정 일이라고 그냥 왔다가 가. 그 뒤로는 경찰도 부르고 싶지 않고요. 저희는요 아무 

간섭 안 받고 애하고 둘이서 진짜 학교, 학교만 학교 비밀만 좀 지켜주구 들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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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쉼터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M07: 신고는 어머니들이나 대부분 들어오신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셔서 재결합했다가 다시 들어온 케이스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경찰만 생각을 해요. 

근데 경찰은 또 우선 남자에요. 어머니들 생각했을 때 어 경찰 부르면 너무 커지지 않을까 

경찰조차도 부르기가 무서운...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대안 방법이라는 게 경찰 

말고 어떤 특수 이런 케어해줄 수 있는 좀 더 부드러운 아니면 이런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의뢰를 해서. 네. 미국 같은 선진국은 아예 딱 조사 나와서 분리를 시키는 경우잖아요... 특별한 

기관이 있어서 거기에 바로 바로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조사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이 정말 꼭 있어야 

되지 않나.

M13: 우선은 아 그니깐. 이런 데를 알았으면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뻔 했어요. 이런 데는 제가 

이리 오고 나서 알았으니까. 있었으면 미리 알았으면 진단서도 어떻게 해서든 해놓고 여기서 

협의이혼이 안 되더라도 재판이혼이라도 했으면 깨끗하게 정리라도 하고 그럴 텐데 그게 안 

된 게 조금...

다. 가해자와의 분리

M07: 제일 원하는 거는 범죄자가 우선 저희한테 금지... 우선 자기가 뭘 잘못해서 여기 들어왔는지... 

뭘 잘못했는지를 인식시켜야죠 나라에서. 뭘 잘못했는지 첫 번째. 그다음은 니가 그 사람들을 

아프게 했으니까 '너는 그 사람들을 만날 자격이 없다'라는 게 주어져야죠. 그래서 이 사람 엄마나 

애기들이 두렵지 않게 만들어야 돼... 두렵지 않아야 돼요. 우선...

M14: 접근금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2~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날 조사를 받고 바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도 집으로 가고 그러면 완전히 부딪치면 큰 

일 나는 거잖아요.

라. 잠시 피해있을 수 있는 곳 

M11: 일단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할... 애들 데리고 피해있어야 할 공간이 좀 있었으면 했었어요. 

갈 데가 없었으니까... 그 때는... 찜질방 가도 돈이 없고 그러니까... 찜질방 가도 하루 갔다가 

하루 나와야 되고, 애들 학교도 가야 되고, 어딜 못 갔어요. 가도 그 담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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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범주 응답빈도

처음 전문기관에 
도움요청하게 된 계기

1) 아이들을 위해 결심함 전형적(7)

2)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변동적(3)

3) 남편을 떠나 새로운 내 삶을 찾고 싶었음 변동적(4)

처음 도움을
받게되는 경로

1) 경찰 전형적(9)

2) 1366 전화신고 변동적(6)

가정폭력
피해자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1) 1366 변동적(6)

2) 전혀 아는 것이 없었고 이번에 알게됨 전형적(7)

전문기관 지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1) 긍정적으로 느꼈음 전형적(9)

2) 아쉬움이 있음 변동적(6)

정부의 지원체계나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

1) 자립지원 확대 전형적(7)

2) 법 , 제도 개정(거주기한 연장 포함) 일반적(13)

3)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성 도모 변동적(3)

4) 쉼터 규정 개선 드문(2)

5) 쉼터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전형적(7)

가정폭력 
아동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지원

1) 심리치료 일반적 (14)

2)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변동적(3)

3) 학업에 부차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지원 전형적(7)

4) 인생에 대한 멘토링 드문(2)

애들 아빠가 가봤자 니네가 어딜 가겠냐... 그런 식으로 하니까... 피난처가 있었으면... 그런 곳도 

없고... 애들 데리고 맘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런 시설을 일찍 

알았었으면...

M12: 쉼터 가려면 복잡하잖아요. 당장 애들 학교도 못가고, 완전히 집을 나가야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잠시 피해서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생각도하고, 준비도 하고

(2) 가정폭력 관련하여 지원받은 경험

표 Ⅴ-11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경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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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처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피해여성들의 답변은 ‘자녀들을 위함’과 ‘자신을 위함’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들이 커 가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한 채, 계속 스트레스 

상황과 좋지 못한 환경을 제공한 것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이 함께 있어 아이들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경우(전형적)가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변동적)보다 더 컸다. 또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남편에게 대항할 수도 없었고 어떤 해결책도 나오지 않는 점(변동적)이 

도움을 요청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가. 아이들을 위해서 결심함

M05: 이제는 제가 바보처럼 맞고 살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구요. 애들도 계속 커 가는데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서 살고 싶지는 않고 내가 뭔가를 하면서 그냥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M05: 그거는 꽤 오랜 시간동안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행동을 실현화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나와서 애들하고만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시달리고 항상 폭력을 당하니까 

M11: 음..도움을 요청한건 뭐..나도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애들이 힘드니까, 그래서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도움을 청했죠. 

M11: 죽이든 살리든지, 하나가 쇼부를 내가지고 결단을 지고 싶은 생각 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 

속에서 벗어나야 되니깐.. 그리고 일단 애들하고 어디 가고 싶..도망가던가.. 셋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생각 밖에 안 들죠. 

M13: 그니까. 큰 애가 엄마 아빠가 싸운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이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지키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가정을 이렇게 

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필요까지 있나 애도 이렇게 상처를 받는데. 그래서 이 방법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분리하는 게 낫다 생각한 거죠. 

M14: 12월 4일날도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휘청휘청 거리는데 그 상황에서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니까 차 사오라고, 삼천만원 차를 내일모래 바꿀 거니까 니가 다 알아서 책임지고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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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난 그게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안된다. 그리고 났는데, 어떻게 일이 불거져가지고 큰애가 

그 사람이랑 일이 됐던 거예요. 싸움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은 술이 취해가지고 

여기가  큰애가 손에 맷집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코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중략) 

큰 아이도 맞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전체가 막 다, 그 사람이 힘이 장사니까 술 먹으면 기운이 

있는 대로 막 솟구쳐 오르거든요. 그런 상황이 돼서 내가 밖으로 뛰어나와서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경찰이 와서 나하고 애들 둘 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놈도 경찰에 따로 차 불러가고 

분리 딱 시키고 그날 이후로 제가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넣어가지고 큰 애도 같이 고소장을 

넣었어요. 

나. 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M01: 음... 가족 문제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개인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 그.. 정신과 상담도 가보고, 애기 아빠랑... 

그런 식으로 해서 가보고 여러 차례 했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인식자체는 일상 용역 센터나 

파출소에 신고하고 이런 게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정말 막바지에 다다른 어떻게 보면 정말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쉽게 다가가지 못해요. 

정말 곪을 대로 곪아야만 그렇게 접근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다는 느낌보다는 

아.. 그런데 신고하고 그런데 기관에 도움받는 사람은 약간에 이제 정말 그..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인식... 그런게 있었던 거 같아요.

M01: 이 방법, 저 방법 다 안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내가 자존심 내려놓고 이런 거까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던 거 같아요.

M03: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됐던 거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거는 내가 숨긴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내가 맞는 게 내가 때린 것도 아니고 그닥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 시댁이건 친정이건 다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다 알려버렸죠.

M03: 그러면서 내가 일도 추진하게 된거고. 마음의 정리를 다 하게 된 거지. 저 인간하고도 아닌 

거는 아닌 거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닌 건 아닌 거구나. 힘들게 내가 살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해서.

M08: 계기는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제 판단으로는 이거를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몰래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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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편을 떠나 새로운 내 삶을 찾고 싶었음 

M04: 맨 처음에는 경찰에 전화는 했지만 돌려보내고 그랬거든요. 가정 일이라고 돌려보내고... 마지막 

여기 오기 전에는 애들 앞에서 그 난리를 치고 욕을 무슨 무슨 창녀라고 그러고... 남편 마음에 

도대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 모든 말들을 들어가면서... 아무리 술 먹었다고 해도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나를 완전 거의 쓰레기 취급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경찰서에서 이런 데가 있다고 말해주더라구요. 처음에 단기? 하룻밤 재워주는 

데가 있어요. 하룻밤 자고 다시 집에 가지는 못하니까... 사실 아이들 앞에서 엄마를 완전히 

깔아뭉개면서... 쓰레기 취급을 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겠다. 아파서 지난 

몇 년간 내가 돌보고 했던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고마워는 하겠지만, 고마움 

반... 그리고 자기가 고마워하면 내가 자기를 더 무시할거다... 그래서인지 더 당연시하면서 그 

모든 돈을 제가 다 줬어요. 제가 벌면 다 줬어요. 그렇게 까지 해가면서 꾸려온 가정인데, 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더 이상 같이 살 이유도 없고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해가면서 

나 혼자 애쓸 필요도 없다..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됐어요.

M12: 저는 이렇게 남편이랑 남편이 폭력 때문에 떠나고 벗어나고 싶어요. 새로운 제 삶을 만들고 

싶어요. 도와주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② 처음 도움을 받게 되는 경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가정폭력 당시 처음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은 주로 경찰서였다(전형적). 

이는 다른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긴급한 상황이라 신고를 한 이유도 있겠으나 그만큼 사회 

내에서의 경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해서 보여주었던 도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피해자를 보호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경찰이 있는가하면 가정 문제 특히 부부싸움으로 취급하며 스스로 해결하기를 

권유하는 경찰도 있어 아쉬움을 표현하며 경찰의 대응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 외에는 1366 전화(변동적), 구청, 쉼터로 직접 찾아감 등의 응답이 있었다. 

가. 경찰

M01: 파출소를 통해서, 1366 센터에 통화를 먼저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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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3: 경찰. 이제 응급실에 가는 것도 119를 불러주시더라구요.

M04: 경찰에 전활했어요. 

M06: 경찰... 112... 도움을 받은거죠... 1366을 소개를 해주셔서...

M11: 경찰.

M14: 그래가지고 제가 맨발로 뛰어 나와 가지고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를 했고  그 때 인제 경찰이 

떠가지고 들어오게 됐고 분리가 되어가지고.

나. 1366 전화신고

M13: 네.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아니 우선은 1366에 전화해서 연락하니까 경찰 도움 받아서 이쪽으로 

온거죠.  

M08: 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가정... 상담소라고 했나? 가정상담센터...

M10: 처음에는 가정상담소.. 가족폭력 상담소.

M12: 음...1366 만약에 급한 밤에라도 언제라도 급하게 나올 위험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에요. 

다. 기타

M05: 구청. OO구청에 가가지고 쉼터라도 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좋으니까 어디라도 알아봐 

달라고 그랬죠.

M07: 여기(쉼터)예요.

③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1366 정도를 알고 있었고(변동적), 많은 수의 

피해여성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다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알게되었다(전형적)고 대답하고 있었다. 피해여성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혹은 폭력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정보가 거의 

없고 무지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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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366

M01: 네. 1366센터. 그 다음에는 그 센터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화상담 같은 것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으로서 임시 이제 와있을 수 있게 돼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연계해서 쉼터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해 준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정도 알고 있어요.

M04: 저도 1366이 있는 것만 알았지. 그것 말고는 몰라요. 

M14: 가정 폭력에 대해서 서비스 받는 거는 저는 1366이 아직까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식적으로 알려진 그런 어떤 보호 저기라고 생각이 되구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 전혀 아는 것이 없었고 이번에 알게됨

M02: 가정폭력피해서비스요? 저는 그런 거를 몰랐구요. 그리고 전화를 한 번도 평소에 해본적도 

없었고, 경찰에 신고만 돼서 그분들이 이제 와서 가정에 와서 제제 정도만 하고 그리고 가셨고, 

제가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그런 기관을 찾아 본적도 없고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M05: 거의 뭐 모르고 지냈죠. 이번에 뭐 좀 알게 되었는데.

M13: 하나도 몰랐죠. 그냥 1366이 있다고만 애기 엄마들한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M06: 가정폭력이요? 저는 1366... 이게 저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저는 요즘 인터넷 있고 하지만 

제가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1366은 그냥 신고센터가 몇 번인지 제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112로 신고하면 되겠지 라고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나라

에도 그런 게 있긴 있어 많이 들어봤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M07: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내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다들 그러실 거예요.

M11: 그냥 애들한테 비밀 보장은 기본이고 애들 학원 같은 것도 여기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거..그 

정도? 그리고 식비같은 거 제공해준다는 거. 애들이 받을 수 있는 상담 같은 거. 잠 잘수 있는 

제공같은 거. 기본적인 것은 상담받을 때 거의 듣고 왔거든요. 그 전에는 이런 거 그렇게 해주는 

건지 몰랐죠. 

M18: 그때 당시엔 몰랐지만 뭐 원스톱지원센터나 여성의 전화, 1366 그 정도...

④ 전문기관의 지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전문기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피해 여성들의 응답은 

‘긍정적으로 느꼈음’(전형적)과 ‘아쉬움이 있음’(변동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다. 전문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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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서의 긍정적인 면은 ‘나를 구해준 기분이 든다’, ‘해방감과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게 

해주어 자신감을 되찾게 해줌’ 등을 들 수 있겠고,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된 이유로는 강제 

분리, 비밀보장,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임을 밝혔다. 이에 반해 전문기관 지원의 아쉬운 

점은 거주 기간이 너무 짧고, 퇴소 후의 보장이 안된다는 생각에 있으면서도 불안하다. 기관 

내의 사무처리가 비체계적이고, 다른 기관과의 연계가 잘 안되는 것,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공해 

주긴 하나 그 외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이 많아 엄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으로 인해 여기서도 좌절감을 맛본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또한,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후원받기도 하는 등 존중받고 있지 못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꽤 있어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가. 긍정적으로 느꼈음

M02: 좋은 건 이루 말 할 수 없죠. 너무 도움을 많이... 진짜 제가 그 전까지는 세상에 원망을 하고 

어쩜 이럴까, 정말 원망 많이 했죠. 뭐 목숨까지도 버릴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런 

기관을 통해서 아 정말 세상을 살만한 곳이구나 도움이 저를 구원해 준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시설 기관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M03: 아. 여기서는. 다 도움 되요. 뭐든지 다 도움 되요. 말 한마디라도 상담도 어떤 거 내가 억울한 

거 이야기를 하다보면 옆에 선생님들 듣고 도움도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런 

것도 도움 많이 되고, 도움 많이 되요. 정신적으로도 도움 많이 되고. 주로 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하소연하게 되면 들어도 주고, 상대방의 하소연을 내가 들어도 

주고 그런 것도 있고, 모든 면에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죠. 

M06: 안전하잖아요. 신변이 우선... 안전하고... 그 사람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내 집 나오면 다 고생이잖아요. 편하기야 하겠어 그치만 마음이 안전하니깐 그게 행복한 거죠. 

그 예전에 받았던 그런 생활에서 벗어났다라는 해방감 같은 거죠. 이게 쉼터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내 집하고 틀리니깐 얘들이 처음에 와서 집에 가자 그랬어요. 그렇긴 한데 결과를 두고 보고 

얘들도 보고 하니깐 그런 게 안전한 그런 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하는 거죠...  

M08: 왜냐면 사교육을 지금 제가 이 안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벌이도... 왜냐면 노출 때문에 

4대 보험이 있는 그런 직장을 못 다니기 때문에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바깥의 일반 그... 학원도 사실 뭐 주민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닐 수도 없지만 할 수가 

없잖아요. 가르치기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학교에 있는 그런 걸 저렴한 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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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일단 그걸 지원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제 스스로 불안감이 덜한 거죠. 

M18: 좋은 점은 일단 제가 존중 받고 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제 자신감을 찾게 해주는 게 젤 큰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남편하고 살면서 잘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있어요. 주로 뭐 음식이나 이런 것도 남들이 하는 건 잘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데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었던 걸 여기 와서는 시도해볼 기회도 있고 해보니까 되네 이런 

거요 그런 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자신감을 찾도록 인도를 해주시는 거 같아요.

나. 아쉬움이 있음 

M01: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온 사람들이.. “쉼터” 이러면 다 무슨 ‘쇠창살이 있는 

줄 알았다.’ 그리고 뭐 무슨 ... 무슨 ‘환자복처럼 뭐 이런 거 입고 있는 거 아니냐.’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했지만 아무래도 좀 그런 부정적인 면의 인식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거 보다 되게 가정집처럼 시설자체도 되게 좌우하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너무 낙후한 시설이라거나 협소하거나 이러면 자기가 있던 집들이 그래도 

물론 약하게 사는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폭력에 노출되었다고 다들 열악한 상황으로 막 있진 

않잖아요. 근데 막 그런 시설로 오게 되면 정말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질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도 깨끗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정서적으로 또 아이들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아요.

M06: 도움이 되지 않은 거는 그건 생각을 안 해 봤어요. 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일단 단기적인 거는 그렇긴 해요. 

장기... 장기... 혼자... 홀홀단신인 여성분들 장기센터도 있는 걸로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랑은 

또 멀기 때문에 일단 퇴소는 언제든지 해야 되잖아요. 장기도 일 년 이 년이지 평생은 아니니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나갔을 때 그 불안감.

M14: 일단은 이혼 진행부분도 구체적으로 저하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굉장히 이거는 민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그냥 너가 알아서 해. 너 

상황 너가 제일 잘 아니까 너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살짝은 그 부분이 아쉬웠어요. 전 그거를 

3개월만에 이혼소송을 밟게 됐거든요. 다행히 국선이 빨리 선임이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7월 말 정도에 다 마무리가 될 거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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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나 서비스의 개선 방안에 대한 생각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현행 정부의 지원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 여성들은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일반적)’, ‘쉼터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전형적)’, ‘퇴소 후 자립지원의 확대(전형적)’,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성 도모(변동적)’ 

등으로 응답했다. 자립지원의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는 피해여성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경제생활

을 하면서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쉼터 거주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과 제도의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주민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등록 

번호의 지급, 약자에게 너무 불리한 현행 법, 가해자에 대한 처벌, 거주기한 연장, 심리치료의 

평생 지원, 남자 청소년들이 모와 분리되지 않는 것 등이고, 쉼터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의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가. 자립지원 확대

M01: (아)... 이제 여기에서 있는 동안은 그니까 보통은 한 6개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3개월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9개월까지 최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혼이면 이혼, 

뭐 이제 여러 가지 자격준비를 하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 나와 있으면 

이제 넉넉하게 막 경제적으로 돈을 가지고 나온다던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립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자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이제 주거지원이라든가,, 저같은 경우도 지금 나와서 살 곳을 마련을 해야 되요. 7개월째라서..이제 

빨리 나가서 자립하는 거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밤에 잠이 안오는데,.. 그니까... 이를 

테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지원된다고 하는데, 어중띠게 이제 뭐.. 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대출은 많이 껴 있고,  뭐 실제로 여기 와 가지고 그 집을 판다 한들 전세자금 

마련을 못하고, 이런 경우에 참 원래대로 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그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동네가 이제 또 시세도 높고 이러니까 차이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자립할 때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M05: 아무래도 나오게 되면 여기는 있는 기간이 일정하잖아요. 6개월이에요. 6개월인데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연장이 된다고 하지만, 그 6개월 연장하려면 그 학원을 다녀가지고 수료 교육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연장이 된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직장에 다니면 학원에 다닐 수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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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도 없을뿐더러 그게 어쨌든 연장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6개월이 지나면 딱 끝난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가정 폭력을 당하고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그냥 

자그만 임대주택이라든가 자그마한 아파트를 하나라도 마련해주면 아무래도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M05: 6개월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6개월이 아니라 1년에서 1년 3개월 4개월 정도 되면 그 동안 

돈도 모아놓고 밖에 나가서라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법, 제도 개정

M08: 사실 이게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여자들이 쉽게 못 나오는 게 남편하고 

이혼하는 게 제일 두려운 게 사회적인 선입견도 있지만 이제는 그거보다는 자립해서 실질적으로... 

근데 단기가 6개월, 중장기가 1년, 그 다음에 주거지원이 2년이거든요. 3년 6개월에 자립해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주거지원 이거를 3년, 5년 연장을 해주던지 아니면 저희 일자리 

같은 거... 

M10: 사건이 꼭 사건을 나야 잡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연에 방지 한 거잖아요, 애하구 나하구 

하두 맞았으니까 맞기 전에 방지를 한건데, 그 사건이 안났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잡아가지를 

못하는 거에요. 막 그런게 좀 저기하더라구. 경찰서 갔는데도. 저사람이 우릴 때릴라구 해서 

이리 도망왔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 좀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는,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그 

얘길 들었었거든요, 전에 왜 다른 데도 아빠가 아이를 때려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3년 징역을 

받았대요. 근데 우리두 그 얘길 들었으니까 경찰서에 갔는데 그게 안된다는 거에요. 사건이 

안났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 그 전에 난거는 우리가 뭐 신고를 사건 났을 때 신고했어야 되는데, 

지나서 하면 사건이 안난거기 땜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를 한건데, 

그 미연에 방지한거를 좀 어떻게 우린 살려구 도망나온 거잖아요 맞을까봐 미리 도망나온 건데 

그게 참 안되니까 꼭 맞아야지만 가야 되구 이게 좀 안타깝더라구 어떻게 좀 바로 잡아서 경찰에 

신고하면 몇 년이고 잡아서 아니면 따로 떨어뜨려 분리시켜 놓던가. 경찰이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쫌 되는 거 같은데 그전에는 너무 안되더라고요. 아니 법적으로 좀 강하게 

저 사람이 만약에 남자..남편한테 가가주고, 니가 가족을 이렇게 하면.. 경찰이라도 이렇게 강하게 

얘길 해주면 약간 겁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좀 강경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에게.

M11: 남자 같은 경우는 엄마랑 떨어져있어야 되잖아요. 여자는 같이 있어도 되지만.. 근데 그런 

애들은 집에서 나온 것도 힘든데, 엄마랑 떨어져서 지 혼자 생활해야 되면 그 환경이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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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도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M14: 4대 보험이 정말 철저하게 보호가 돼서 대통령도 열어 볼 수 없을 만큼, 이 부분은 아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다.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성 도모

M05: 법률적으로 좀. 지원해주는 부분 그런 거.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개인적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그것까지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M10: 제가 시설에 있을 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좀 따지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그 당한사람 얘기듣고 

그냥 이혼 같은 것도 쉽게 해주면 안되냐. 정말 저희는 맞고 살았거든, 쪼금만 찔려도 피나고 

아프고 따갑다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 맞고 자라고 맞고 자라고 폐쇄된 공포... 조그만 

집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계속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 자체도 공포거든요. 근데 

그거를 맨날 증거대라 뭐대라 이혼하는데도 너무 복잡하니까 저는 그래서 나는 이혼 하고 싶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라. 쉼터 규정 개선

M03: 사실은 여기도 정부 지원이잖아요. 정부 지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여자들이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돈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쪽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어요. 마음 놓고 돈을 벌수 있게끔. 빨리 돈을 벌어서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인제 아. 인제 돈을 버는데 대해서 귀가를 빨리 제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규칙이니까 우리가 따라 주긴 해야 되는데. 직장이 다 그 시간대에 

맞는 직장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직장도 있고 저란 직업도 있고 한데 그런 쪽에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거 같고.

M08: 일자리가 중장기에 있으면 그거를 직장을 다닐 수가 있는데, 그게 진짜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프로그램 들어야 되고 저희가 몇 시까지 들어와야, 7시까진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 일하는 데는 4대 보험을 들어야 되고, 일단 4대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다 안 되요. 일을 

정식으로 된 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는 집에 일찍 가야 되잖아요. 원래 8시까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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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리는 6시까지만 하고 가야 되는, 토요일 근무 안 되는 거, 이런 거 다 빼다보니까 여기 

그... 그 뭐야...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여기서 지금 생각하시는 게 작업장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서 교육을 하고 여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옆에서 가까운데 있으면 쉽게 

무슨 일을 때 바로 달려 갈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을지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거를 또 이렇게 도매로 팔면 수익도 생기고 그럼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이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마. 쉼터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정부지원과 관련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달라지는 지

원 내용과 후원금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기관의 눈치를 보고 미안해하게 되는 상

황을 드러내고 있으며, 의료비나 자녀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지원액이 정해져 있음으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다. 

M04: 이게 100% 지원이 아니거든요. 이게 쏠쏠하게 들어가는 게, 다들 멤버들이 공감을 해요. 자긴 

와서 두 달만에 50만원 썼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쓰이거든요. 별거를 산 게 아닌데.. 그리고 

애들 저는 둘이나 있으니까.. 많이 쓰여요. 그리고 후원금이 만약에 빵구가 나거나 그러면, 하다못해 

교통비 같은 것 까지 저희가 해야되는 건데..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죠. 왜냐면 원장님이 

구청에서 예산이 요새는 형편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식도 정말 내내 김치 밖에 

없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예산이 그 때 그 때 다르니까 어쩔 때는 김치만 먹다가 어쩔 때는 

소고기도 먹게 되고.. 그런 차이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분을 후원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도 

힘들면 후원금 같은 게 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 

보이고... 피죤 하나 세탁 세제 하나... 이거 다 떨어졌어요 말하기가 되게 미안한 경우도 있고.. 

복지예산 자체가 너무 없기도 하고... 후원에 의존을 하시다보니까... 정말 없어요... 그러시면... 

저희도 정말 눈치가 보이고...

M12: 네. 한 개 하면 8만원 9만원. 아 그래서 우리는 못 하겠다. 여기 시설에 있는 동안은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열심히 저축하고 이제 나가서 독립, 저축하잖아요. 50프로라도 5만원 내가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지원을 해줄 수 없더라도. 네 다 아니라도 그것도 힘이 될 

것 같아요. 의료비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교육비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한 달에 학습 책이 2~3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교육비가 그것 밖에 지원이 

안 된대요.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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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8: 문민정부 참여정부 때만 해도 지원이 많았대요. 막 말로 엄마들 구두값이 지원이 됐대요. 왜냐면 

남편한테 맞다가 맨발로 뛰쳐나온 엄마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신발값부터 지급이 됐대요. 

근데 지난 정부 때부터 축소됐다고 하더라고... 그런 점은 좀 아쉽죠. 복지 그런 쪽에 우선순위에서 

배제됐다는 건... 제가 그런 입장에 처해보니까 그런 게 좀 더 강화됐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⑥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

가정폭력 피해여성만이 아니라 함께 피해를 입은 청소년 자녀들에게 특별히 어떠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변한 모든 피해여성들이 심리치료(일반적)이라고 

응답했다. 가정폭력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이는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속적으로 심리치료가 이루어져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하면서, 학교 수업료 외 부수적으로 필요한 비용 지원(전형적)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외에는 반드시 심리치료가 아니더라도 인생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 학교에서 자칫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학교 밖 외부전문기관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가. 심리치료

M01: 예. 정서적인 면이라던가 한참 예민한 아이들이잖아요. 사춘기니까... 그래서 작은 아이 같은 

경우도 처음 와서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먼저 학교에서 잘 

지냈거든요. 친구들하고, 어느 날 갑자기 딱 새벽 세시 떨어져 오게 된 상황이잖아요.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먼저 애들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 학교에 전학을 

와서 갑자기,,. 이제 뭐 우리가 돈을 벌어서 좋은 곳으로 이사를 와서 새 학교에 전학을 했다 

하면 그런 기분이 안들었을 텐데... 막 엄청나게 그 좌절을 느끼고 막 이 상황을 되게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처음에 또 되게 어색하기도 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상황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위축이 되가지고 막 울고 학교 가기 싫다고 울고 며칠 결석하고 이랬었어요. 

상담선생님과도 제가 상담도 하고... 다행히 담임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좋은 분을 만나서... 

이제 막 잘해주셔 갖고 빨리 적응하고 또 친구들이랑도 잘 사귀고 또 사교성이 그래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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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서 적응이 잘 됐어요. 근데 너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약간 아이들 

정서에 대한 거 미술치료, 심리치료도 하기도 하지만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좀 세밀화, 디테일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M02: 음... 너무 많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위해서 참고 살잖아요. 그런 거를... 폭력을 

당하면서도 자식이 졸업할 때까지 참아야지 하지만 실제로 그 자식도 똑같이 겪고 있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고  가족도, 아동도 피해자에요. 아동도 나중에 어른들과 같은 심리치료를 요하구요, 

그런 거를... 아후... 그 장기간 가족 내에서 가족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이 아이들도 그것이 

나중에 습득이 되요.  차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울 때 남편과의 부부생활에서도 자기도 

가해잖아요. 그 아이도 폭력에 대한 피해자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밑에 자기 무의식적으로 깔려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나중에 차후에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양육하거나 부부생활에서도 그게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가정폭력을 받은 

부분에서 전체적인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가 항상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M10: 일단 얘도 마음이 불안하고 많이 맞았으니까 심리상담 이런거 미술치료도 괜찮더라구요. 마음이 

많이 안정되긴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화날 때 그게 또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 그 심리 

상담 같은 거를 꾸준히, 아동폭력 당한 사람들은 무료로 할 수 있는 거, 무료로 돌봐줄 수 있는 

거 그런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둘이 나왔을 때는 제가 혼자 벌어서 먹기 참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어느 정도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애가 나중에 성장해서두 건강하게 저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 학교 외 외부기관에서의 접근

M02: 뭐... 청소년에 대한 지금 제가 아이가 다니고 있는 데가 해바라기 아동센터라는 데거든요. 

그런 곳이 어른들에 대한 정신과 상담이 병원에만 많이 있잖아요. 병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좀... 그니까 밀접한 곳에 많이 자연스럽게 갈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M02: 학교 내에 상담선생님들이 다 있어요. 계셔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아우 제 뭐 잘못했나봐, 문제 있나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아 그런 쪽으로만 많이 하지... 가정폭력 그런 거를 

학교에선 당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가족 안에서 그런 거를... 그런 것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은 

밖에서 표출을 하지 않아요. 학교상담 있다고 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만 상담을 하지 

가정 폭력에 대해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좀 너무 힘들지 않나 너무 현실적으로...

M03: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도 도움을 제 마음은 받고 싶은데. 왕따 당할까봐.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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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나름대로 보호를 해준다고 하겠지만. 그게 100% 가능할지 그게 걱정이 되더라구요. 예... 

그 기관이... 사회복지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서 어떻게 방법을 취해서 해주면... 학교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대 요즘 하도 왕따를 당하니까, 

M03: 왕따 당하고 그럴까봐 걱정이 되고, 복지관에서 어떻게 음...

M03: 그런 것도 괜찮을 거 같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해주는 게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애들한테 경찰이 그러는 것도 또 그럴 것이고, 전문상담. 복지 그런 쪽이  

또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네.

다. 학업에 부차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지원

M04: 애들 생활비 준다고 해도 그게 넉넉친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야될 거... 애들 학교가면 

학용품 이런 것들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엄마가 가진 돈이 있어야지 

안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게 100% 여기서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니깐... 결국은 

엄마가 가진 능력이나 그런 거에서 차이가 나게 되요. 숙박이나 식비나 생활비에서는 안 들어간다 

뿐이지 그 외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엄마 능력이 중요하고..엄마가 얼마나 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와닿는거에요. 

M05: 아이들요? 아이들한테는 아무래도 교육비 지원이죠. 초등학생은 무상이잖아요. 무상이더라도 

그 외에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요. 학습지라든가 학원비 지원이라든가.

M07: 그니까 심리치료나 놀이나 이런... 애들이 어... 태권도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뭘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지원들을 특별활동 지원들이나 아니면, 아니면 강사가 오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풍성하게. 애기들이 더 많이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다쳤으니까. 

근데 엄마들은 몰라요. 찾을 수가 없지 전문가가 아니니깐요. 

라. 인생 멘토링

M07: 교육. 유명하신 분들이나... 의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판사가 되고 

싶다는... 그러면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을 좀 해주셔서 아이들이 커 가는데... 네. 

이게 너무 폭력에 치우쳐서 애들 뭐 심리를... 뭐 이것만 하다보면 애들 더 소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아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아이 판단을 했어요. 그것이 

끝이란 말이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선생님과 엄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 같은 

경우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필요한데 멘토 하나가 빠졌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학교로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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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범주 응답빈도

입소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1) 행정(제도)의 문제 변동적(6)

2) 허술한 서비스 변동적(3)

아빠의 자리는 없어요. 부재중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뭔가 그... 정하고 갈 수 있는 중심을 잃은 

거죠. 그전엔 엄마 아빠 같이 동시에 봤다가 너무 아빠... 자신의 아빤데 너무 나쁜 사람이야. 

이미 다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보호만 받는 걸로 커진다면 아이들은 강하게 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관을 알거나 굉장히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고 그런 일들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멘토로 연결해서 우리 옛날에 뭐 키다리 아저씨? 옛날에 그런 것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서 애들이... 어리더라도 다 알아 듣거든요. (유명한 분들이라고 하면...) 전문가들이죠. 사회활동 

하시고 계신 분들. 누구는 과학자가 되고 싶고. 제 큰아들 같은 경우 그래요. 근데 저는 과학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전문가시고, 그런 분들이 몇 마디라도 

해주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풍성해서... 

M06: 피해를 당했던 아이들한테는 안정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 큰아이가 

지금 학교... 가정 형편상 학원을 못 다니거든요. 근데 멘토링 지원이 있어요. 혹시 들어 보셨는지? 

이게 저는 그게 너무 좋은데.. 그게 국영수 딱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정말 

멘토링처럼 해서 공부뿐만 아니라 수업뿐만 아니라 가정 피해 입은 아이들 예를 들어서 수업... 

국영수가 아니라 종이접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 이름을 제가 많이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걸 좋아한다 

멘토링을 통해서 동아리처럼 학교에도 있겠지만 이거는 대상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멘토링해서... 우리 아이들은 멘토링 하면서 수업진도가 많이 못 따라가요. 근데 학원은 

잘하는 애들 위주로 쭉 가잖아요. 그런데 일대일 지도를 해주시니깐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제도가 너무 좋다 생각했거든요.

M06: 지금 현재 진행되는 멘토링은 학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가정 폭력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호 뭐 그런 거에 대해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들은 다 맞벌이하고 

바쁘지 근데 이렇게 안식을 찾고 기댈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멘토링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어루만져 주고...   

(3) 현재 입소중인 시설에서의 경험

표 Ⅴ-12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현재 입소 중인 시설에서의 경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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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범주 응답빈도

입소시설에서의 
지원 내용

1) 의식주 지원 일반적(14)

2) 무료 법률상담 전형적(7)

3) 정신과 상담 및 약 변동적(3)

4) 아이들 심리치료 전형적(9)

5) 모 대상 (개인, 집단)상담 전형적(9)

6) 비밀 전학 변동적(4)

7) 의료지원 전형적(9)

8) 교육 지원 전형적(11)

9) 기타 학교에 드는 비용 변동적(4)

10) 학업 외 운동 및 취미활동 지원 변동적(3)

11) 문화생활 지원 변동적(4)

12)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교육 전형적(7)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

1) 원만함 전형적(10)

2) 신경쓰이고 불편함 변동적(5)

① 입소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현재 입소 시설에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은 

행정제도의 문제(변동적)과 허술한 서비스체계(변동적)를 언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행정상의 어려움은 이들이 입소할 때, 반드시 경찰이 동반했다는 기록이 남아야 한다는 

점인데, 힘든 상황에서 어렵게 스스로 찾아간 피해여성들을 경찰이 함께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입소는 시켜주면서도 엄청난 쓴소리를 하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시설 직원이 서비스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각 기관이 연계가 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가. 행정(제도)의 문제

M02: 과정의 어려움은... 거의 긴급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기 올 때도 그랬지만 정말 

경찰에 폭력을 가해서.. 지금 여기 오는 분들을 거의 보면 거의 다쳐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폭력을 당한 상태에서 바로 경찰에 가서 경찰에서 아 이런 분들은 정말 너무 심하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격리를 해야 겠다 할 때 경찰서에서도 쉼터로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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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이런 분이 계신데, 그쪽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굳이 OO뿐이 아니라 다른 쉼터에서도 

그쪽 지역에서도 그런 경험을 당했을 때,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경찰서 자체에서

도...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아동호보기관에서 연계가 돼서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 찾아서 전화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걸.. 기관마다 기관과 기관끼리 알고 있으면 그런 연계로 인해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스스로 발로 찾아서 전화해서 오진 않아요. 

M08: 그니까는 그게 웃기더라고요. 제가 1366을 알아가지고 1366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임시 

보호시설로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경찰서에 다시 전화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거기서 다시 1366으로 하래요. 그게 뭐가 다른 거지... 어찌됐든 

간에 증거를 일단은 경찰이 출동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으로 

봤을 때는 그냥 좀... 조금은 번거롭다. 

나. 허술한 서비스 

M04: 아까 이야기했지만 OO에 하루 있었던 센터... 그것도 처음에는 저희가 OO으로 가게 되었었거든요. 

OO에 OOO 내부에 그런게 있었어요. 거기에 처음에 갔었는데 거기서 설명을 잘 못 해주신거예요. 

핸드폰 다 끄고 배터리 빼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간거죠. 전원이 켜져 있었던 거예요. 위치추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되서 다시... 그러니까 그 소장님이 처음 하신 것 같아요. 꼼꼼하게 못 

챙겨주셨어요. 

M07: 이게 되게 복잡했어요. 그니까는 처음에 그 남편 친구분이 원래 가정법률 상담을 하셨던 분이라 

이쪽을 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우선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1366을. 근데 02 1366이라 해서 02 1366을 눌렀더니 “계시는 곳이 

어딘가요?”라고 여쭤보시길래 OOO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근데 “OOO가 무슨 구죠?”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무슨 구죠 저도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무슨 구인지 몰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대요. 다급한 상황에서 이거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무슨 군지는 앞에 컴퓨터도 없을까 아니면 주변분들... 뭐 다시 전화드리겠다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허술하게 그렇게 끊으시길래 그냥 다시 전화해보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당황을 하고 

여기 다시 해야 되나. 예 근데 다시 하고 어떻게 기다리세요 뭔가뭔가 해가지고 공간도 나와야 

되고 뭐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해주셨는데. 네... 이건 쉽지는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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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재 입소 중인 시설에서의 지원 내용

각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분류하자면, 의료지원, 교육지원, 상담지원, 생활(주거)지원으

로 구분될 수 있겠다. 모든 주거 입소시설은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만, 지역에 따라, 기관 

성격에 따라 각각의 서비스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피해 여성들의 응답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설들이 기본적인 의료지원, 교육지원, 상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나 지원 금액, 지원 회수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공부방 지원, 수업 외의 학교 활동 지원, 취미생활 지원금 등이 

제공되는 기관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관도 있고 심지어, 개인 취향에 따라 개인사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곳도 있어서, 입소 시설에 따른 편차로 상대적인 불만감을 가중시키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M03: 교육지원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구요. 안그래도... 생각을 

해봤어요. 자격증을 뭔가 하나 따야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일하는라고 시간을 못내고 있어요. 그래서 고 지원은 저는 못 받고 있구요. 

다른 분은 아마 받고 계실 거예요. 받고 계실거고. (취업지원은)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었고... 

거주지원은 받고 있고.

M03: 생활비는 아니요. 아이고 여기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먹고 자고 공짜로 다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M04: 생활비... 식비... 아이들 교육지원... 의료지원...

M05: 식사, 잠자는 거, 상담지원도 되고 공부방 지원, 급식비, 아이들 심리상담 하고 있으니깐요. 

매일 오시거든요. 1주일에 한 번 상담 실장님이 와서

M13: 현재 여기에서? 여기서는 지금은 없는데요. 아동보호센터에서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역아동

센터, 그리고 아동보호센터라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애랑 나랑 정신과 치료.

M06: 숙식 전부 다 지원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아프면 병원 다 갈 수 있게끔 다 해주시고. 

비밀전학 다 해주시고. (숙식과 의료. 아까 심리치료 이런 같은 것도 받고 계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상담이 계속 진행이 되요. 심리치료 개인 상담 하시는 분이 오셔서 계속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요가도 해요. 요가나 종이접기, 퀼트 뭐 이런 것도 해요 근데 

이건 계속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씩 정해져서 하는데. 그런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상담하는 거요. 이게 도움이 많이 되죠.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쉼터에서 받고 계신 게 

있나요?) 학교 일단 다니고 있고요. 학용품 이런 거 필요한 거 다 제공을 해 주시고. 뭐 준비물... 



가
정
폭
력
 피
해
 아
동․
청
소
년

관
련
 심
층
면
접

제

Ⅴ
장

208

그 정도... 수학여행 간다 하면 그런 것도 지원해 주시고 교복비도 지원해 주시고 경비는 거의 

지원해 주신다고 보면 되요. 

M07: 옷도 받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어린이날 때 애들 선물도 챙겨주셨고, 영화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먹는 거에 굉장히 신경 써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구동성 말씀하시는 게 ‘아! 

우리 살찐다.’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시고, 개인 개인이 조금 요구가 

다를 거 아니에요? 최대한 해주시려고 알아보시고... 네. 굉장히 좋아요. (취업지원이나 이런 

것 생활비지원, 상담지원, 자녀의 경우에 뭐 교육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취업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어... 취업지원은 취업상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취업교육, 직업교육훈련 

이런 것 있어서 날짜 되면 해보시라고 엄마들한테 하셨고. 교육비 지원은 나라에서 뭐 10만원씩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어린이집을 가니까 그쪽으로 다 빠져나간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애들 사소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 지원은 단체적으로 갈 때 뭐 애들이 

운동화가 없으니까 운동화 하나씩 갈 때 그럴 때 빼고는 특별히 지원이... 말씀 드리기도 참 

그렇고 소소하게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 우리 둘째 같은, 첫째 같은 경우 유치원만 다니는데도 

애들 생일선물을 매일 꼬박 꼬박 챙겨야 돼요. 거기다가 애들이 좀 먹나요? 애기들 또 좋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니까는 뭐 노트 사소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네. 

그걸 무슨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M08: 일단은 숙식, 그다음에 의료지원, 그다음에 생활용품, 그 다음에 아이 둘째아이는 양육비, 첫째 

아이는 방과후 활동비, 학교에서 뭐 어디가고 그러면은 들어가는 교통비, 참가비 같은 거 그런 

거 다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의료...

M10: 인제, 옷하구 의복하구, 의식, 먹는 거, 그리구 병원비두 해주구, 그리구 요즘은 가끔씩 뮤지컬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여주더라구요. 그런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애가 원하는 쪽으로 학원을 보내주시더

라구요. 보컬학원. 재능이 좀 있는 거 같다구, 선생님이 절대음감이라구 학원에서 얘기 해줬었나봐요. 

그러니까 또 애가 원하는 쪽으로 학원을 보내주더라구요. 그런 것도 참 좋은 점 같아요. 공부방. 

공부방도 있구, 학교에서 먹는 급식있잖아요, 우유급식. 이런 것도 해주고. 그것두 많이 해주는 

거예요. 많이 해줬어요.

M11: 뭐든지 먹는 것부터 입는 거... 애들 학원... 방과수업 지원 받고 상담 같은 거 받는 거...

M12: 아 지금 받고 있는 거요？ 의료비. 수술비, 치료비 같은 거요. 그리고 방과 후하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공부방 다닐 수 있도록 하구요. 거주지하고 식비 이런 거... 생활비는 안 따로 받아요. 

상담은 다른 쉼터에 있을 때는 받았어요.

M14: 주거지원하고, 다음에 심리상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취업지원, 원예치료 같은 

거. 다음 달부터 집단 상담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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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8: 옷 같은 것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계절에 맞게 옷이나 신발 같은 거 꼭 새 거는 아니여도 

어디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받... 저희 시설장님이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잘 받아오시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먹는 거는 정말 제일 좋은 걸로 먹여주시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나는 이렇게 못 먹고 살 것 같은 거로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게 보여서 감사하죠.  

M18: 자녀에 대한 지원은, 제가 지금 이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상태가 된 거면 무슨 한부모가정 

그런 쪽으로 지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여서... 그런 건 못 받지만, 

시설장님께서 다른 쉼터 다른 입소자들하고 약간 형평성을 생각하셔서 우리 딸아이가 좀 지원이 

너무 없다 생각하시면 체육복이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체육복을 대금을 대납을 해주신다든지 

그리고 선생님들도 교복 같은 거 지원받을 수 있게 구청 쪽으로 협의해서 지원금 같은 것도 

이렇게 받아주시고 신청해서 받게 해주시고 그런 게 있어서 혜택을 받죠. 

③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

현재 입소시설에서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입소자들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동질감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해주

려고 하는 면이 있는(전형적) 반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입고 입소하여, 예민한 상태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혹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있기도 했다(변동적). 또한 자녀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유아, 아동, 청소년들 간의 발달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또한 호소하였다. 

가. 원만함

M05: 특별이 어려움은 없어요. 다 같은 처지니까

M08: 그냥 원만한 편이예요. 예. 괜찮아요. 좋아요.

M12: 다른 입소자? 다 서로 공감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좋아요.

나. 신경 쓰이고 불편함

M02: 어... 거의 서로서로 많이 도와서는 하는데 개인 취향을 조금 많이 주장하는 분들이 몇몇 계시기 



가
정
폭
력
 피
해
 아
동․
청
소
년

관
련
 심
층
면
접

제

Ⅴ
장

210

결   과   요   약

○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어머니들의 경험은 다음과 같음. 
- 가정폭력 행위자인 남편에 대해 죽이고 싶었음, 무서움, 분노 및 치 떨림 등의 감정을 가지고 있

었음. 
- 피해자인 자신에 대해서는 무기력감, 절망감, 초라하고 비참함, 자기비하, 수치심, 자괴감 등의 감

정을 보임. 
-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변화로는 무기력하고 우울해짐, 사람을 피하게 됨, 집중력 저하, 아

이들에게 보상을 받고 싶어함, 아이들에게 거칠게 대함 등이 있었음. 
- 자녀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불쌍함, 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느낌, 보호해주고 싶고 힘이 되

어주고 싶음 등임. 
- 폭력 직후 경찰의 개입과 확실한 처벌, 쉼터에 대한 정보, 가해자와의 분리, 쉼터 외에 잠시 피해

있을 수 있는 곳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경험은 다음과 같음
- 처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계기는 아이들을 위해 결심함,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음, 

남편을 떠나 새로운 내 삶을 찾고 싶었음 등임. 
- 처음 도움을 받게 되는 경로는 경찰과 1366 전화신고를 통해서임.
- 가정폭력 피해자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1366 정도이며, 전혀 아는 것이 없다가 이번 기

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전형적임.
- 전문기관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아쉬움도 있음. 
- 정부의 지원체계나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연장을 포함한 법, 제도의 개정, 자립지

원 확대, 쉼터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성 도모, 쉼터 규정 개선 등을 
요구함.

-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는 심리치료, 학업에 부차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지원,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에서의 접근, 인생에 대한 멘토링 등을 요구함. 

○ 피해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입소시설에서의 경험은 다음과 같음. 

마련이잖아요. 다 성격차이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맞추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 

안에서의 규칙이나 생활 이런 거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이니까 그... 타인이잖아요. 

어째든... 타인에 대한 취향을 존중해주지 못하고 배려가 없이 좀... 그런 분들이 이기적인 부분들이 

생기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M10: 되게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뭐... 사람이 여럿이 쓰다보니까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한 사람 

비위 맞추기도 힘든데 여럿이 할려니까 서로 부딪히는건 있는데, 그리고 또 다 가폭이다 보니까 

예민한 게 있잖아요. 쪼금만 자기 건드려도 막 예민한 거 진짜 별거 아닌데도. 그런 게 처음에는 

쫌 많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조금 되니까는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막 해줄려구 하니까 또 

괜찮더라고. 처음에는 힘들었어도 나중에 괜찮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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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하는 과정에서 행정제도의 문제와 허술한 서비스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함. 
- 입소시설에서는 의식주, 교육, 아이들 심리치료, 어머니 대상 상담, 의료, 무료 법률상담,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교육, 비밀전학, 기타 학교에 드는 비용, 문화생활, 정신과 상담, 학업 외 운동 및 취
미활동 등을 지원받고 있음.

- 다른 입소자들과는 원만하게 지내는 편이지만, 신경쓰이고 불편한 부분도 있음. 

3) 현장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전체 5집단 21명의 쉼터 실무자에게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조사는 입소생들을 면접하고 상담하는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1)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 경험  2) 가정폭력 관련하여 받은 지원 경험  3) 입소 중인 시설에서의 경험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1)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 경험

①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행위자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행위자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실무자들이 한 대답을 유목화해보면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성, 직접적인 피해자인가 

간접적인 피해자인가, 아버지와의 밀착관계 여부에 따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이가 어릴수록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찾는 경향이 있었으며 

여자 아이는 무조건적으로 피하고 싶음이 많은 반면, 남자아이들은 분노와 복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어머니를 폭력하는 아버지들 중, 자녀에게는 매우 자상한 아버지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 간접적인 피해자의 경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경향이 컸다. 이런 경우는 또한, 

아버지와 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수의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지면서고 죄책감, 안쓰러움 등의 양가감정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P02: 아버지하고 밀착관계가 있었던 아이들은 현재 상황에 지금 엄마가 피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위해서 나와 있지만 때로는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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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 아무래도 중학생까지는 두려운 존재, 피하고 싶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넘어가고 18살, 19살이 넘어서는 아이들한테는 복수의 대상이 되는 거죠... 분노를 많이 표출하고... 

P13: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분노의 대상이고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말하는 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남자아이들은...

P05: 꼬맹이 중에서도 아빠가 불쌍하다고 하는 아이도 있어요. 

P11: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엄마 때문에 나와요. 거의 여자애들 데리고 나오잖아요. 남자애들은 

쉼터에 입소를 못하니까.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나도 위험하고 엄마도 위험하기 때문에 나왔다. 

하지만 아빠는 싫어. 나중에 우리 아빠긴 하지만, 분리가 잘 돼서 해결이 잘되면 나중에 만나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엄마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길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좀 힘이 되더라고요.

P15:신고한 아이들은 좀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어느 정도는 있더라구요... 부모님을 어쨌든 신고했다는 

거에 대해서... 

② (어머니도 피해자인 경우)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어머니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은 무엇인가라

는 질문에 대해 실무자들이 한 대답을 유목화해보면 의존심과 엄마와 자신을 분리하여 생각함, 

미움, 분노감과 불쌍함 등으로 구분된다.

‘의존심’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빠와도 분리되었는데 엄마와도 분리된다면 자신이 혼자 

남는다는 두려움과 또 유기적으로 모와 자녀의 감정이 분리되지 않고 뭉쳐서 병적인 의존성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엄마와 자신을 분리하여 생각함’은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으니 여기서 학교 잘 다닐 수 있다면 다니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 학비나 용돈, 장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이다.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이런 가정에서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에 대한 원망, 엄마를 

따라 나왔으나 엄마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 제2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상황에서의 억울함과 

분노를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역시 피해자였던 어머니에 대해  불쌍하고 안쓰러움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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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엄마마저 없으면 자기는... 그래서 양가감정이 극과 극을 달려요... 엄마에게 

집착, 의존 이런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아빠랑도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엄마마저도 

분리가 되면 자기는 혼자 남는 거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P05: 아이들한테도 만약에 아빠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경우는, 너네 아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감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당하고 와가지고 여기 왔는데, 왜 또 저렇게 얘기를 하나. 일종의 배신감이죠. 

배신감

P09: 저희는 엄마를 그렇게 안쓰러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를 왜 낳았나?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시기라서 그런지.

P11: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엄마 때문에 나와요. 거의 여자애들 데리고 나오잖아요. 남자애들은 

쉼터에 입소를 못하니까.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나도 위험하고 엄마도 위험하기 때문에 나왔다. 

하지만 아빠는 싫어. 나중에 우리 아빠긴 하지만, 분리가 잘 돼서 해결이 잘되면 나중에 만나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엄마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길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좀 힘이 되더라고요.

P11: 맞아요. 대학생 딸이 있었는데 다 자기가 증거 다 모으고, 엄마가 USB통화녹음하고, 사진 찍고 

다 그렇게. 엄마랑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아무리 아빠가 잘해줬다고 해도. 엄마가 맞는 거를 

보고, 엄마가 고생하는 거를 보니까. 

P08: 가족 똘똘 뭉쳐서, 유기적으로 뭉쳐가지고 감정이 막 뒤섞여서 힘들어하는 집도 있지만 지금은 

대개 이렇게 개별적으로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나는 내 학교 가야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집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후자가 더 많은 것 같고.

P12: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더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중략) 아빠는 저런 인간이야. 근데 

엄마는 그러면 안되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엄마가 그래도 나는 보호해줘야지. 

한 번은 말려줘야지...

P13: 아버지와 동일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옆에서 날 때리지는 않지만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도 엄마도 똑같은 사람이야, 엄마도 어차피 나를 보호해줄 수 없는 

사람이야라고 해서 아빠랑 똑같이 미움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구요. 

③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자신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두려움, 절망감, 

자괴감, 울분 등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모르거나 표현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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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많다. 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여유가 없거나 혹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한 것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폭력을 당하는 자신에 대해 가지는 생각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부류와 폭력의 원인을 가해자가 아닌 본인에게서 찾는 

즉, 자신이 무언가 잘못해서 받는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감정과 생각들은 피해 아동․청소년 개인의 성격적 특질과 환경적 영향의 결과로 보인다. 

P01: 어떤 아이는 우리 지금 5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살줄이야. 굉장히 두렵고 

절망적이겠죠.

P10: 자기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감정도 모르는 것 같아요. 더 오바해서 한다던가. 실질적으로 

상담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또 그래요. 자기의 진짜 감정을 숨기기위해서 

더 그런 거 같아요.

P09: 울분이 꽉차있는데, 주먹을 쥐고, 벽을 막 이렇게 하고 하긴 하는데 그걸 토해내진 않죠.

013: 폭력의 원인을 가해자한테 찾기보다는 본인한테 찾는 경우들도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청소하지 

않아서, 내가 뭘 안 해서 아빠가 날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존감은 당연히 낮고, 사회적응력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되게 우울해하는. 본인스스로 되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우울해 하는 아이들이 

여자청소년들 중에서는 많이 있는 것. 가정폭력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대항을 

못할 바에는 스스로를 망가뜨린다고 해야 하나.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P14: 되게 무력하구요... (중략) 되게 수동적이고 아이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되게 불안해해요. 

쉼터를 갈거냐 집에 갈거냐 이렇게 안내를 하면 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담자한테 제가 뭘하면 

좋아요라고 되묻는 경우도 많구요...

P13: 가정폭력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대항을 못할 바에는 스스로를 망가뜨린다고 

해야 하나,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④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생활태도상의 변화

가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어떠한 생활태도상의 변화가 나타나는가 라고 실무자들에게 

질문하였다. 그들이 언급한 내용을 유목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구분하자면, 나이에 

비해 어른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외상으로 인해 퇴행을 보이는 아이도 

있다. 또한 어떻게 적응해야 나에게 이득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매우 빠르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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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들의 연령대,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 폭력의 

피해자였던 아동․청소년들이 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거친 

어머니의 행동이나 언어를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 부모의 폭력적인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

여 학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P02: 아이도 사실은 의존을 하지만, 엄마도 사실은 아이에게 의존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가 

정말 어린애 같지 않은, 어른 같은, 너무나 어른 같은. 또 그런 게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강화잖아요. 너 어쩜 이렇게 착하니. 어쩜 

이렇게 엄마 말을 잘 듣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P03: 속된말로 애어른이 되고, 아이가 엄마를 요리를 하죠.

P01: 발달단계, 그리고 아이의 연령대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P05: 애어른 같은 모습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아이들이 많은 곳에 왔잖아요. 아이들이 적은 곳에 

있다가 많은 곳에 오고, 갑자기 동생이 없었던 아이 같은 경우는 동생이 생길수도 있고, 위에가 

없었는데 위에 형이나 누나가 생길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 

관심을 계속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지는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입소자가 오고 새로운 입소자 아이들이 오면 관심으로 또 그쪽으로 쏠리다보니까 때로는 퇴행이 

일어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더 아이 같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P09: 동생한테도 해요. 폭력을 행사해요. 저희들은 남자아이들인데 형이 동생한테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해요. 정말 동생 가엾기도 하고... 그니까 왜 이렇게 하냐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빠도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P11: 보면 엄마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 해요. 어머니의 언어가 거칠면 애의 언어도 거칠고. 이건 

당연한 거겠지만.

⑤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폭력 발생 직후 가장 필요한 도움

폭력이 발생한 직후,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장기적인 심리치료를 언급했다. 모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결혼이고, 성인이니까 스스로 수용하고 극복하려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태껏 익숙하게 생활했던 환경을 떠나, 낯선 곳에 온 것 뿐 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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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으로 긴급하게 무언가 비밀스럽게 시설로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느끼게 된 불안을 

다루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정서적 안정이 궁극적으로는 피해 아동․청소년

의 심리적 안정과 직결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P01: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사건 나면서 정신과상담 장기치료 플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쉼터를 이용했거나, 아니면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 같은 경우에 좀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모든 여성에게 필요하지만, 여성들은 성인이고, 자기가 선택한 결혼이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수용하고 극복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P03: 제가 보기에는 입소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아이든 엄마든 가족 간의 미술치료를 통해서 

불안을 해소하며 상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엄마의 안정이 제일 먼저 필요해요. 

엄마가 안정적인 표정이나 안정적으로 이곳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편안해요. 근데 엄마가 

늘 불안해하고 엄마가 그 안에 있는 이모들하고 사이도 좋지 않고 이랬을 때는 아이들은 똑같아요. 

거울이더라고요.

P06: 어머님들을 비롯해서 아이들도. 그래서 어머니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 심리치료. 

심리치료를 좀 장기로 입소해있는 동안만이라도. 퇴소하고 나서도 좀 받을 수 있게 연계를 해주시면 

안 되냐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P14: 거의 대부분 몇 시간 안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 되게 불안해요. 여러 기관을 만나서 

오는 것도 불안하고 본인도 다이렉트로 전화하는 것도 되게 불안해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게 되게.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보이고 또 낯선 사람이 자길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자기를 도와줄 것인지 믿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 해소가 제일 

큰 것 같아요.

(2) 가정폭력 관련하여 받은 지원경험

① 피해자들이 처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계기

피해자들이 전문기관에 처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인 것 같은가에 대한 현장전문

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아이들 때문에 결단을 내리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계속 주게 되어 ’,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많은 피해여성들이 나 혼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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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참는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이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움이 커져서 

결단을 내리게 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면서 주변의 피해를 너무 주게 된다는 생각 

등으로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P01: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때렸고, 아들이 아버지를 밀치는 이런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아버지가 112에 전화신고를 한 거에요. 자기 아들이 날 때렸다고, 

그래서 경찰이 오고 아들이 조사를 받으러가고 이러는 상황에서, 아 더 이상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 아이들하고 나와야겠다 해서 나오셨어요. 아이들 때문에 돌아가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들 

때문에 결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P03: 혼자는 참아요. 나 혼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참는데, 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이제 

아이들이 아빠를, 이러다가는 무슨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세요. 생명이 위협이 

느끼든, 이건 한계가 오면 이제 뭔 일이, 칼부림이 나겠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죠. 그때는 나오세요.

P06: 자기의 생명이, 목숨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대부분 이게 계속 되기는 하지만 상담을 하다보면은 

자기가 꼭 죽을 것 같았대요. 아니면 자기 자녀가 아빠한테 목을 조이던지, 졸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각박한 상황이라서 그냥 맨몸으로 뛰쳐나오는 경우 있죠.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P11: 초기에는 고칠 수 있겠거니, 안하겠다고 해서 조금 참다가 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애들 때문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친정에서 나와라, 아니면 친정이 너 

계속 살아라, 너 거기서 나오면 어디 갈 데가 있니 그래서 못나왔다가, 꾸역꾸역 참다가 진짜 

안 되겠어,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나온 분도 계시고 다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P09: 자기만 맞아도 괜찮은데 친정식구, 오빠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거에요... 건강한 가정을 꾸리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큰 피해까지 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② 피해자들이 처음 도움을 받게 되는 경로

피해자들이 처음 도움을 받게 되는 경로에 대한 질문에 실무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은 경찰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폭력을 피해 경찰서로 

달아나거나, 폭력상황에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때,  경찰이 1366을 연결시켜

주거나 쉼터를 안내하는 등 최근 들어 경찰의 역할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자녀들이 정보를 찾거나 들은 후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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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쉼터에 대해서 알게 된 거가, 경찰을 부르잖아요. 경찰이 1366안내해줘서 이렇게 왔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P05: 그리고 과거랑 달라진 건요. 좀 큰애들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걔네들이 알아봐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요. ‘엄마, 그러지 말고 상담소 가보면 안 돼? 엄마, 우리 이렇게 계속 살다가 

우리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엄마 어떡해 해. 우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데를 알아보면 

안 될까?’ 이러면서 그 아이들 때문에 어머님이. 솔직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생각까지는 

못하셨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막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애가 이렇게 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한번 그러면 알아봐야 되나,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똑똑한 아이들은 지네들이 인터넷 

쳐보고, 알아보고 해가지고, 걔네들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P08: 사건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해서 이렇게 오고, 사건이 안생기면 가족이나 딸내미나 알아보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1366통해서 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일시쉼터에 들어오게 되는 아동․청소년들은 대체로 아동학대(또는 가정폭력)로 신고되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오는 경우가 있고, 중장기쉼터로 연계되는 과정 중에 일시쉼터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P15: 저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돼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중략)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에도 일시쉼터가 있긴 한데, 거기 자리가 없어서 저희 쪽으로 주말동안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쉼터로, 중장기로 연계하는 과정 상에 저희 쪽으로 의뢰를 많이 하시는데요...

P13: 갈 곳이 없으니까... 집으로 갈 수는 없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개입은 하셔야 되고 얘가 

한곳에 있어야 사례개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쉼터를 갈 때도 일반 가출쉼터보다는 그룹홈을 

알아보거나 중장기쪽으로 알아보거나 이래야 되니까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③ 피해자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더라는 대답이 주를 이루었다. 근래 들어서는 많은 쉼터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도 아직도 의외로 쉼터의 역할, 쉼터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입소 후 상담을 진행하다보니, 쉼터는 



가
정
폭
력
 피
해
 아
동․
청
소
년

관
련
 심
층
면
접

제

Ⅴ
장

219

감옥같은 곳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P02: 의외로 아직도 쉼터의 역할, 쉼터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P05: 쉼터는 아직도 오신 분들, 어머니들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라는 

말씀과 정말 센터가 감옥 같은데, 그럴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그 불안감이 많이 높았다가 왔는데 일반 가정집이거든요. 그니까 이제 아이들도 

어머님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주택가에 쑥 들어가 숨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P14: 이런 것도 도와줘요? 이런 반응도 보이구요. 알고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1388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하면 이런 것도 도와줘요? 라고.

P16: 학교에서 교육은 하는데 잘 모르는 거 같아요.

(3) 입소중인 시설에서의 경험

① 현재 입소중인 시설경험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식

또한 현장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일시쉼터의 입소 문제를 언급하였다. 아동․청소년 일시쉼

터의 경우 공간이나 입소정원 특성에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간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 입소자의 성별과 이후 입소를 원하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입소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P15: 저희는 (쉼터에) 성별 구분이 없어요. 여자 아이가 한 명 입소하면 그 날 남자 아이는 입소를 

못해요. 그리고 남자아이는요 두 명 이상 저희는 안받아요. (중략) 남자애들이 두명 이상 오면 

선생님이 케어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안받아요. (중략) 일단 남녀는 저희가 구분이 안되어 있는 

한 공간, 그냥 집이라고 보시면 돼서 24시간 선생님이 밤새 같이 있다고 해도 혼숙은, 저희 

기관 혼숙은 안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일단은 전혀 받지 않구요... 

P08: 현실성은 없는데요. 저는 계속 느끼는 거거든요. 쉼터라는 곳이 나쁜 곳은 아닌데 가족 단위가 

와서 다 같이 살기에는 아이들한테 너무 힘든 곳이에요. 너무 힘들고 그거를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지켜야하는 정말 작은 규율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거를 봐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도 참 힘들거니와 그걸 끼워 맞춰서 

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족 단위가 오면 가족만이 뭔가 할 수 있는 방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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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사실 그거는 예산이랑 관련되기 때문에 말이 안 맞지만 사실은 그게 어려움이에요. 방따로 

줄 수도 없고, 섞여서 살아야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고. 말이 안 되지.

또한 일시쉼터에서의 생활 역시 특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공간과 생필품을 

제공받는 이외에 상담이나 생활관리를 잘 받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소년들은 

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을 떠나 심리적인 안정을 경험할 수 있는 쉼터에서의 생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P13: 그게 진짜 할 일이 없는데, 저희 안에 TV나 DVD, 책, 보드게임, WII 뭐 그런 게 있어요. 거의 

이제 방안에서 가폭으로 일주일 있는 애들은 학교도 안가고 외출할 게 없으면 정말 잠은 충분히 

자구요... (중략) 그렇다고 외출을 시켜줄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그럴 때 애들이 많이 심심해 

해요. (중략) 대부분은 터치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애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정말 

오랜만의 기간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짧은 기간이지만, 그 

안에서 애들이 얘기하고 싶으면 그 얘기 다 들어주고 되게 편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 

입소해있는 피해자 특히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현 시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 언급한 피해자들의 시설경험을 ‘불만족스러움’, ‘만족함’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불만족스러움의 구체적인 예는 1) 규정이나 규칙 등으로 제한 받는 것에 대한 

불만  2) 나만의 공간이 없다는 불편감  3) 외부와의 단절에서 오는 불편감  4)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편감 등이 있었고, 이와 반대로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경우는 예전 집보다 

쾌적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하고 있다. 

P04: 아이들 같은 경우, 공동체생활이 처음이다 보니까요. 그 부분이 익숙지 않죠. 어른들이야 이제 

자기네 상황에 따라서 와 있긴 하지만, 엄마 따라 온 애들이니까, 단체생활에 대해서 힘들어해요. 

내 맘대로 TV도 못보고, 내 맘대로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컴퓨터도 못하고, 항상 제한적인 것에 

대한 아이들의 불만이 있죠. 

P05: 단기라서 그래. 단기의 특성이라 초기, 딱 들어온 거라 가장 단적인 예로 일단 단절이 가장 

크거든요. 친구들과의 관계에 단절을 딱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P05: 저희 같은 경우는 단기쉼터이다 보니까 한방에 여러 가족 있잖아요. 나만의 공간이 없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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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굉장히 커요. 하다못해 중고등학교 애들은 한창 전화할 나이잖아요. 친구가 됐든, 남자친구가 

됐든, 근데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카톡이나 하고 문자나 보내지, 전화통화가 조금 길어지면 

이제 이모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눈초리들이 다 이제 집중이 되잖아요. 나만의 공간자체가 없는 

거죠. 내가 음악듣고 싶다고 그래서 크게 음악 틀어놓고 들을 수도 없고요. 아이들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보고 싶은, 저희 같은 경우는 TV가 각방에 다 있긴 해요. 거실에도 있고 

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보고 싶다 그래도 그 각 가족이 있는 방에서 우리가족만 있으면 

모르는데 다른 가족이 함께 있는데 보고 싶은 채널이 다를 수 있잖아요.

P11: 가장 큰 변화는 주거지를 옮기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친구들과 이별을 하고, 나 내일 

전학 가, 이런 이별식도 없이 건강하게 나오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고.

P13: 일단은 가해자랑 분리된 거에 대한 안정된 마음이 제일 클 것 같구요... (중략) 애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정말 오랜만의 기간 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더 있으면 안돼요? 어디 안가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짧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짧은 기간이지만 그 안에서 애들이 얘기하고 싶으면 그 얘기 다 들어주고 되게 편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

P16: 특별한 불편감은 저희 시설이 워낙 폐쇄적이어서 외출, 외박이 자유롭지 않고, 아이들이 보통 

답답하다. 특히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내내 그룹홈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답답하다고 애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②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

기관 내에서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었다. 공동체 생활 역시 

하나의 조직생활이므로 그 안에서 주도적인 사람이 생겨나기 마련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엄마와 싱글인 엄마, 형제가 있는 아이들과 형제가 없는 아이들, 피해자로 입소했지만 

가해자인 엄마 등 구성원들의 역동이 입소자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P01: 자기 남편을 피해서 여길 왔는데, 자기 남편 모습을 체험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저희도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아이 엄마하고 다른 입소자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P04: 형제가 입소를 하게 되면 다른 집에도 형제가 있으면 싸우잖아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은 괜찮다고 

놀면서 아이들은 푸니까 얘길 해도. 엄마들도 그 모습 보면서 야단쳐야 되고, 데리고 가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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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만 훈계를 해야 되고, 이런 면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싸우고 이런 면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해요.

P01: 힘의 논리가 있어서요. 한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한 대여섯 명이 있다 그러면 한사람을 

왕따를 시켜요. 왕따를 시키는데 그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이 왕따를 시켜서 결국 그 사람이 못 견디고 나갈 정도로 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P03: 아이들을 동반한 엄마와 싱글로 오신 분들이 갈등을 많이 하죠.

P08: 피해자의 신분으로써 와있는 가해자는 공동체, 단체생활에서 반드시 문제를 너무 많이 발생시켜요.

P08: 애들끼리 싸우거나 이런 거는 크게 별 문제 될 것 같지 않은데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제일 

큰 거 같아요. 

다만,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다른 문제를 가진 위기 청소년들과 쉼터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문제와 같은 다른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쉼터 생활의 위험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P13: ... 다만 다른 비행 청소년들이 저희는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집이 싫어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기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우려가 되게 큰 

애들이라서 다른 애들이랑 말섞거나 이럴 때도 선생님들이 옆에서 다 지켜보고 이러거든요. 

혹시 애들이 꼬시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중략) 저희 실제 대상이 그 가폭문제를 주로 갖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다보니까 가끔씩 그런 아이들이 일주일 정도 있다 보면 가폭청소년들이 

따로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들어요. 

P13: 애들끼리 싸우거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제일 

큰 거 같아요... (중략) 예를 들어, 이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있고, 비행이 이제 한참 물오른 

애가 있어서 얘가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데리고 나가는 거죠. 저희가 의무적으로 애를 강제로 

데리고 있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가장 큰 문제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중략) 

같이 나가거나, 같이 나가면 선생님이 잡을 거 뻔히 아니까 비행청소년이 먼저 퇴소를 하고 

가폭인 애가 학교 간다면서 얘를 따라 나간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잠깐 상담방에 있는 사이에 

도망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제일 난감하죠. 

P14: 저희 나름대로 얘네들을 어떻게든 뜯어볼려고, 분리시킬려고 한 아이는 가정으로 보낸다거나 

한 아이는 다른 쉼터로 보낸다던지, 동반입소를 하더라도 저희는 남자애가 두 명 들어오면 한명은 

일시보호소로 보내고 한명만 저희가 받아요. 일부러 분리를 할려고 하고 각자 상담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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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따로 보내도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게 좀 한계인 것 같아요. 

P12: 그래서 방을 아예 따로 준다던지, 인수인계할 때 선생님이 다른 애들이 얘한테 말 못시키게 

해달라고, 애한테도 겁을 이제 잔뜩...

P13: 방 출입을 못하게 한다거나 얘만 방 혼자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침에 애들 일어날 시간에 

얘를 깨우지 않는다거나 밥먹는 시간에 밥을 따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긴 해도 

붙을 애들은 다 붙긴 하더라구요. 

③ 시설종사자와의 관계

시설종사자와 입소자들간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질문에 대해 현장전문가들은 입소자들은 

현장전문가를 갑이고, 자신들을 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현장전문가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달리 요구하고, 입소자들 간의 상호밀착이 강할수록 종사자들과의 관계는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들 여성이 더 많은 편이라, 남자 청소년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하는 현장 실무자도 있었다. 

P01: 상호 밀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훈육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어머니들이. 

이거를 수용을 못하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다 알아요. 우리 훈육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P05: 어머님들 성향과 선생님들 성향과 서로 맞춰가는 것. 본인들의 성향에 맞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어머님들은 다 아시거든요. 이 선생님은 얘길 하면 뭘 잘 들어주고, 이 선생님은 얘길 하면, 

그니까 지원에 있어서도 이 선생님한테 얘길 하면 뭐가 잘 통과가 되고, 이 선생님한테 얘길 

하면 뭐가 통과가 되고 이걸 아시니까 그거에 맞춰서. 

P08: 갑과 을이죠 뭐. 본인, 클라이언트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저는 끊임없이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을 얘기를 해줘요. A한테 이렇게 대하고 B한테도 이렇게 대한다고 사실을 

얘기해주고 뭔가 오래 있을 경우는 힘이 쌓이잖아요. 그 힘을 끊어줘요. 개인적으로 끊어줘도 

해결이 안 되면 모두가 있을 때 그 힘을 딱 끊어줘요. 

P16: 사람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아이 특성에 따라. 대부분 그런 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지도를 하시니까 최대한 맞춰주긴 하는데, 개중에 정말 쉽지 않은 아이도 있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게 관철이 안 될 시에는 문제행동 일으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힘드신 경우도 있고 

아이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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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해자들의 향후 계획

피해자들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현장 실무자들은 가정복귀와 자립의 비율은 

다양한 이유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가정복귀의 원인을  1) 개인적 차이  2) 기관의 

차이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개인적 차이는  ‘연령대가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경제력이 

없어서’, ‘달리 돌아갈 곳이 없어서’, ‘가해자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기관의 차이는 현 시설이 ‘중장기’인가 ‘단기’ 시설인가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다. 

중장기 기관의 경우는 입소 기간이 기니까 그 동안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는데, 

단기기관의 경우는 너무 짧아 미처 자립을 준비할 수 없었다. 

P11: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와 떨어져 살거나, 그런데 아이를 두고 오면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모성애 강하시거나 그러면 데리고 나오시던지 

아니면 여기서 이혼 소송을 해서. 근데 보통 대부분 보면 아이를 두고 나오면 분리하잖아요. 

소송에서. 아이 두고 오신 분은 들어가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분리하니까, 소송을 해도 

어쨌든 우리나라 아직 법자체가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양육 의사가 없다는 걸로 판단을 하셔서.

P08: 미워하는데 어쩔 수 없이 경제력이 안돼서 들어가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것도 사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이고 그게 밑바닥이 아니라 승리한 선택인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좌절을 하세요.

P10: 애가 어린사람들은 들어가는 이유 보면 거의 경제력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두고 왔다던지. 

P11: 성인이거나 중고등학생이면 덜 들어가시는데 아예 미취학이나 초등학교는 좀 들어가시더라고요. 

P14: 저희는 8대2, 7대3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2나 3정도. 근데 하루나 이틀 

있다 가는 사람은 모르죠. 간다 그랬는데 집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믿을 수도 없고. 

P14: 저희는 거의 가정복귀, 왜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요. 거의 가정복귀고 정말 안 되면 다른 시군센터로 

보내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집은요 가정복귀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갈 데가 없거든요. 

P15: 그것도 기관별로 조금 달라요. 

P17: 연령대가 어린 아이들은 가정복귀를 많이 더 희망을 하는 것 같고 청소년으로 갈수록 어차피 

그냥 내가 몇 살, 4~5년만 살면 성인이 되니까 그냥 내가 성인으로 나가고 싶다고 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은 거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까지 생각은 않고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보니까 

고학년으로 갈수록 여기던 다른 그룹홈이든, 다른 쉼터든 이런데 가서 생활하겠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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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중에서는 가정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 가해자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어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점에서 밖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P12: 가정복귀를 원했던 애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바뀔까요? 우리집이 바뀔까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게 아니면 이제 바뀌어도 지금이 더 좋아요. 밖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중략)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아니라 밖에서 생활하는 애들이 가정복귀를 거의 거부하더라구요. 

(4)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① 현재 시설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지원 내용

인터뷰에 참가한 현장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원내용은 비슷하면서도 

차별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많은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크게 분류해보면 1) 생활지원 -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  2) 자녀들의 교육지원,  3) 의료지원,  

4) 법률지원 등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이 외에 각 기관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기관에 따라 이런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지자체간의 지원, 지역자원의 활용여부, 

후원 여부, 기관의 자부담금 등의 차이 때문이었다. 현장실무자들은 기관에 따른 이러한 차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P04, P06, P11: 아이들은 비밀전학...

P07, P05, P06, P10: 의료비 지원

P01, P02: 학습지원

P10, P14: 법률지원

P13, P18: 상담

P06: 그게 지자체마다 달라요. 

P05: 그런 상황에서도 너무 큰 건은 후원 아니면 후원재단 연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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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나 서비스의 개선방향

현장 실무자로서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나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현장실무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피해당사

자들의 입장에서의 개선점, 종사자들 입장에서의 개선점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우선, 피해당사자

들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들은 ‘퇴소 시 자립지원금 증가’, ‘주무 행정부서들의 통합적인 

연계’, ‘지원금 증가’,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입 청소년 연령 상향 조정’ 등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와 질적인 서비스 내용의 확충을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종사자들 입장에서 개선되어 

할 것들은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가장 큰 이슈임을 알 수 있었으며, ‘예산 확충’, ‘정치인들의 

인식개선’ 등은 피해당사자, 종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개선되어야 할 점들로 보인다. 

P02: 저희 주무부처가 여가부잖아요. 바라옵건대 여가부가 좀 이렇게 노동부도, 복지부도, 통합적으로 

중심이 돼서 우리가 일을 하기 편하게 좀 질서가 되어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현장에서 

참 많아요.

P03: 종사자처우가 너무 열악해요. 그게 이제 법인의 재정도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하여튼 처우가 

너무 열악해요.

P07: 먼저 의식이 다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치하시는 분들도.

P08: 지자체에 별로 지원이 다르시잖아요. 양육비도 지자체마다 다르고 교복비 뭐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내려줘야 되요. 

P11: 쉼터 입소하면 수급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P10: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엄마들하고 가끔씩 하는 얘기에요. 이 엄마들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다 집에서 살림을 살던 분이시잖아요. 말이 쉼터이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 여행 왔다는 느낌으로 

쉬게 조리사가 있으면 안 될까 이거 당번 때문에도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엄마들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이 엄마들이 음식을 하면서 활력을 얻고 힘도 될 수 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쉬고 싶은데 그날은 엄마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거야 아침, 점심, 저녁을 이 엄마들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야 조리사를 도와줘도 

되지만 거의 대부분 엄마들이 90%가 지겹도록 부엌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좀 쉴 수 있는, 소풍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 이름 그대로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 

P08: 피해자분들이 그거인 경우가 있어요. 신랑이 다 떨어 먹어가지고 자기 명의로 빚도 지고 해가지고 

신용불량자인 경우에 지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분들 경우에도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
정
폭
력
 피
해
 아
동․
청
소
년

관
련
 심
층
면
접

제

Ⅴ
장

227

P12: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매한 게 가정폭력이라는 법적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명확한 가정폭력인데 그 사람들이 보고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하면 얘는 가정폭력이 아닌 거예요.

P20: 이 쉼터가, 저희 같은 경우는 5년째, 6년째 있어요. 한. 곳에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는 혐오시설인거잖아요. 쉬쉬해서 얻긴 하는데 계속 왕래하는 사람들이 기관차량도 왔다가고 

새벽에도 막 왔다가고 하면 장기간 있다 보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알음알음해서 

여기 뭐가 있다더라, 그거는 가정폭력 쉼터도 마찬가지일 꺼라 생각이 들어요. 그게 법제화돼서 

정확하게 보호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게 지자체나 정부부처에서 어느 정도 딱 그 정해줘서 

해줄 수 있는, 뒷받침될 수 있는 명확한 그런 게 있지 않으면, 보호관찰소 구걸해서 얻어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몇몇 사람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재계약하기

에도 어려운 상황도 있고. 더 확충이 되고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것 까지.

③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

가. 정서 및 교육적 지원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특히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실무자들의 대답을 

정리해보면  ‘정서적 지원’, ‘교육적 지원’ 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정서적 

지원의 경우 현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심리치료를 장기간 치료로 법제화하는 것의 중요성

을 강조했으며, 비밀 전학, 공부방 마련,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P10: 진짜 그런 지원은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학교를 가면 학교에 드는 모든 비용을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엄마가 직장을 안다니면 엄마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돈인데.

P11: 아이들의 미술치료가 거의 10회기로 끝나잖아요. 근데 10회기로 절대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P20: 그래야 되지 않을까.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일시보호 뿐만 아니라 단기 

보호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시설이 늘어나면 아이들 보호조치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고 

굳이 아이를 타시군에 보내지 않더라도 될 수 있는 방안이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행위자 

굳이 남자아이일 경우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남자들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아동학대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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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만, 가정폭력 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데 대부분 비밀쉼터긴 

하잖아요. 근데 그 쉼터가 대부분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쉼터 같은 경우는 정말 비밀보장이 

되지만 가정폭력은 인터넷 쳐보면 센터가 있는 곳에 쉼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행위자가 

찾아와서 난동 피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엄격한 제한을 하게끔 현장에서 바로 

체포해서 구금을 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 가정폭력 법을 제가 잘 

몰라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려본 거구요.

P20: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제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마다 심리치료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줄이고 늘리고 이런 건 되는데, 심리치료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예산이라던가 인력이 충분히 지원이 돼서 학대피해 아동이 심리치료라던가 

어떤 치료적 접근이 없으면 보호를 한다고 해서 얘가 나아지는 건 절대 없으니까, 명확하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육적인 부분도 관련부처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학교에서 거부하지 않고. 

나.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사 반영 및 부모로부터의 동의 문제 

현장전문가들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가정복귀를 원하기는 하나, 행위자의 폭력 

재발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부모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경우, 기관의 입장에

서는 재발의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아동․청소년을 

인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보호기관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점에 실망을 하여 향후 폭력이 재발하는 경우 쉼터와 

같은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 거리로 나가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할 수도 있다. 

P14: 나중에 가정복귀 선택을 해서 본인이 좀 더 좋을 수 있는 거를 권유를 하는데, 가정복귀를 

하고 싶어하지만 아빠가 없는, 행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복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P13: 애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건 재발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게 집에 가는 게 본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집에 가게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중략) 보통 가정폭력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에서 개입하는데, 그 기관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이 건 같은 경우는 쟤가 가도 될 만한 상황이다. 

집에 가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사례개입을 하겠다. (중략) 부모가 재발방지 약속을 한 경우에 

아이들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애한테 너 집에 가기 싫으니까 

쉼터에 가자 할 수도 없고, 분명히 재발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호자가 재발장지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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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 아이를 보는 앞에서 막 때리기 시작하니까 저희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보호할 수 밖에 

없었고 이 아이가 분리되고 있다고 하니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 아버지가 동의없이 이렇게 처리하냐

고 막 저희 선생님에게 얘기를 했던거죠... (중략) 우리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면 아버님 동의 없이도 우리는 입소할 수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데려왔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늘 뭔가 개입을 할 때 부모동의를 

하고 부모 동의 하에 모든 걸 한다고... 애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기관인데 도대체 애 말, 

애의 의견만 믿고 데리고 가냐 이렇게 되가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저희 쪽으로 전화가 

와서... (중략) 폭력이 눈앞에서 이루어졌고 실상 아이가 요청했을 때 저희가 강제성은 없으나 

입소절차는 가능하기 때문에... (중략)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모 동이를 얻어 움직이는 단체고, 

동의도 동의지만 계속 학대하는 부모일지라도 그쪽에선 개입하고 상담을 진행하다보니까 연락을 

계속하고 연락하다보면 애 어딨냐고 하고, 그러면 거짓말 할 순 없고, 애는 무섭고 여기 말고 

다른데 가고 싶어하고 그런 순환들이 좀 최근에 있었어요. 

부모가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 한, 가정복귀의 문제나 시설입소, 심리치료 

등 피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더구나 사례판정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 일시쉼터 등의 청소년

기관들은 개입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기관 담당자들이 보호자로서 

부모 대리인의 역할을 할 경우 부모 쪽에서 법적인 대응을 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의 입장에서도 부모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 부모로서의 의무를 함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P13: 귀가를 할지 시설로 갈지 그런 것도 이제 그쪽(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로 결정을 하구요... 

그쪽에서 사례개입을 하니까 주로 결정하고 간혹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귀가를 했다가 다시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아예 저희 쪽으로.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난감하죠. 

P15: (정신과 등에 데려갈 때 법적인 대응 문제는) 저희 쪽보다 병원으로 컴플레인이 가기 때문에 

안해주는 거에요. 딱 이렇게 부모 대리인의 역할을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더라구요. 또 

대리인의 역할을 하자 치면 역할만 할 수 없고 의무도 따라오는 거라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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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령 제한 규정 완화

현장실무자들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규정된 연령으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현재의 가정폭력 지원체계가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주무부처가 다르다보니 성별 차이로 인해 가족 간 동반 입소가 어렵거나, 연령제한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13: 보통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는 연령이 만 18세까지인데 그러면 현재 아직 청소년인 

애들은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만 18세가 지나서 지원을 못받는 애들도 있거든요. (중략) 현재 

고3이고 만18세가 지났는데 생일이 지나서 사례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리고 진짜 사례개입을 안해주세요. 가정폭력이 확실한데... (중략) 전화상담은 가능해요 뭐 

이런 정도예요. (중략)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냐 물어보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가정폭력 신고로 되버리는 거라서 그럴 때 좀 많이 난감해요. 

라. 비밀전학제도의 개선 

현장실무자들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나와 쉼터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전학을 가게 되는 상황을 언급하였다. 가해자인 아버지를 피해 비밀리에 쉼터에 오는 학생들을 

위해 학적도 비밀리에 옮길 수 있도록 비밀전학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비밀전학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비밀전학과 관련한 행정처리 지연 및 복잡한 서류절차 문제는 학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학교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01: 저희는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한분이 오랫동안 비밀전학을 맡으셔서 그런지, 그래서 다니던 

학교에 동의서, 전학동의서 해서 보내잖아요. 거기에다는 안 나온다고 해달라고 해요. 아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그 서류를 다니던 학교의 교육청으로 

보내잖아요. 어디 학교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 학교에서는. 교육청으로 보내면, 그 다니던 학교의 

교육청 장학사 통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초등학교에서 지금 전학서류가 가정폭력으로 

갈껍니다. 그러면 받으시면 저희 교육청으로, 저희가 이제 전학시킨 교육청으로 보내주십시오. 

약간의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이게 토스돼서 오니까 다니던 학교에서는 어디로 간지 모르고, 교육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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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어떤 관할교육청으로만 보내지 어디학교로 전학 가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만하게 

진행은 되는데, 굉장히 절차가 여러 개를 거쳐야 되니까 시간은 좀 많이 걸리죠.

P02: 이동이 많으니까 업무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P02: 교육청에 그 건에 대해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저는 한 장학사를 5명까지 거친 적이 있어요. 

이리해라 저리해라. 

P05: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쉼터 지역 같은 경우는, 요 근래,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요 근래 와서는 거의 중고등학교도 바로 들어와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연계하는 데로 갈 수 있었는데,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서류가 그 아이가 있었던 중학교에서 비밀전학 

서류가 그 중학교가 해당하는 교육청에 보내지고 그 교육청에서 저희 기관이 있는 교육청으로 

보내지고 그 교육청에서 다시 또 저희 기관 근처 학교까지 오고 이게 거의 한 달이에요. 그 

아이는 그럼 한 달 동안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어머니도, 아이도.

P05: OO도가 완화가 된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히 주변에 있는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계시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교무부장 선생님과 자꾸 많이 하다보니까 소장님이 가서 많이 인사도 

드리고 하다보니까 일단 그러면 서류 오기 전에 학교부터 다니게 하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P06: 몰라도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아예 오신다고, 저희는 중장기니까 미리 어디 시설에서 

들어오신다 하면 주민번호라든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미리 공문을 넣어놔요. 그러면 2주정도, 

빠르면 열흘정도 되고 늦으면 2주정도 되면 공문이 이쪽 교육청에서 학교로 넘어와요. 그러면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때쯤 돼서 전화를 드리면 아 공문이 

어제 왔다 그러나 오늘 왔다 그러나 그렇게 또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바로 그러면 

내일 아침에 8시 반까지 가겠습니다 해서 지금은 그렇게 조금이라도 빨리 학교를 갈 수 있게끔 

해드리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비밀전학 문제가 아주 힘들어요.

P06: 서류가 교육청에서 와야지 만이, 보고 내 눈으로 확인 해야지 만이 아이를 받아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P11: 너무 힘들어요 비밀전학. 그 거의 오래 걸리면 한 달이 걸려요. 이거는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학습권이 보장이 안 되니까 애들이 한 달 건너뛰는거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학습에 대한, 못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P11: 너무 많죠. 전달체계가. 지금 그게 자체가 저희가 이제 원학교에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원학교는 그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 교육청은 또 저희학교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 저희학교 교육청은 우리가 오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가는 거거든요. 이 몇 

다리 건너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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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 공무원들도 사실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전화를 한 다섯 군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라 

그래가지고 교육청에다 전화를 했는데 저희 담당 아닙니다 또 이렇게 바꿔주고. 또 그쪽에서 

이쪽이라고 맞다고 전화했는데, 그래서 제가이랬어요. 다섯 번이나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끼리 

하는 말이 야, 다섯 번했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니까 아직까지 이런 훈련이 안되있는거같아

요.

P08: 비밀전학의 행정 간소화. 절대적으로 필요하구요. 

그러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전학을 가게 되더라도, 일선 학교에서 가정폭력 피해 학생들을 

문제아나 골치거리로 치부하면서 전학을 거부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P02: 심지어는 저희 쉼터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는 제외하고 있거든요.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조금 떨어진 학교로 이 아이가 왔다가 하면 또 다시 퇴소하고 나면 새로운 아이가 

오게 되면 그 학교로 가게 되잖아요. 왜 우리학교로만 오느냐고. 

P03: 초등학생을 데리고 6학년짜리를 전학을 시켰는데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 반 배정이 되잖아요. 

책 가져왔니? 엄마하고 저하고 학생하고 셋이 갔는데, 책을 안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엄마가 돼가지고 어떻게 책도 안 들고 애를 전학을 시켜요 

하시는 거예요. (중략) 책을 안 들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문제 많다는 거지, 연세 많으신 여자 선생님이신데, 엄마가 잘하지, 반학기만 

있으면 졸업인 애를... 참지 못하고... 하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그 집 누나는 

중학생인데 전학을 시키는데, 선생님께서 이 학교는 문제아가 많은 학교에요. 괜히 얘가 와서 

또 피해당할까봐 걱정이에요 하면서 친절하게는 말씀하셨지만 나 이 아이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또 엄마가 그 학교를 보내기 싫다시는 거지, 그래서 OO쪽으로 

괜찮은 학군 쪽으로, 여기갈래 그럼? 그랬더니 거기는 좋다고. (중략) 사춘기고. 이제 전학을 

시키러 가면, 행정선생님, 누구선생님, 제가 미리 설명을 해요. 이러이러 하니 말도 좀 조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화로 미리 다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선생님 또 오바하시는 거예요. 나는 

니가 염색할 줄 알았더니, 예쁘구나, 가정폭력피해자녀들이라고 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선입견을 갖고 계신거지. 칭찬하는 말속에 이미 오바를 하시는 거예요. 

P07: 안받아주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반 협박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 또 협박 식으로 해서 

안 받는 거죠.

P07: 그니까 받아주셔라. 저희가 이거 무슨 법령도 있다. 이러면 왜 이렇게 협박 식으로 하시냐고. 

근데 저희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아이가 이만저만 해서 당장 학교를 가야하는데 왜 못받아주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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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더니 다른 학교 알아보시라고 저희가 정원이 다 찼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시고.

P05: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학교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문제아 하나 더 받는 기분이 드시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P06: 다른 학교 보내면 안 되냐고. 왜 우리학교 여야 하냐고.

P05: 어떻게 보면 요주의인물이 되는 아이들 또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P07: 암묵적으로 아이들한테 낙인이 생기는거예요.

P05: 법령에 있는데도 거부하세요.

P07: 그것도 교육청으로 공문을 다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식자체들이 

다 변화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까지도 아이들 전학보내기가.

P20: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소득수준, 그거 같은 경우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기관 

같은 경우는 위탁교육이나 전학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교 아니면 학군에 갈수가 없는데 그 학군 

내에서 상위 몇 프로 거주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학교라, 학교장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 표현하고, 법에서 정해서 강제성이 없으면 안한다는.

가정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전학거부 외에도 비밀전학의 핵심이 

되는 ‘비밀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은 학교 및 교육청 등 업무담당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자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차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는 부분이기

도 하다. 

P04: 아빠가 와서 난리치면 어떻게 하냐고 오히려 저희한테 물어봐요. 제가 서류해서 다 보내도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오히려 더 교장선생님들이 아직까지 그런 인식교육이 안되신 것 같아서요.

P03: 저는 예전에 상담소에 있을 때, 제가 비밀전학시킨 집이 있는데, 남편이 지속적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우리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나갔다. 내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 어디로 

전학 갔는지 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하니까 내가 보낸 공문을 복사를 해서 드린거예요.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그 분이 내 이름을 대면서 전화가 왔어요. 담당 누구, 소장 OOO 있구만요. 우리 

와이프 내놔라. 그런 일이 있었네요. 

P07: 저희 예전에 전 학교에서 전전학교에서 노출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아빠가 그 

동네 유지인거요. 알아주는 유지인거에요. 그래서 학교선생님한테, 집에서는 폭력남편, 폭력아빠지

만 동네에서는 정말 자상하고, 따뜻하고, 정말 인지도 높은 남편인거에요. 그래서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또 사정을 한 거예요. 뭐라고 사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부인이 아이들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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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어디 학교로 갔다더라 얘기를 해줘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이.

P05: 그리고 어떤 분은 아무생각도 없이 아빠한테 담임선생님이 노출하시고, 애 전학 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모른다고 차라리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아예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이래야지 

되는데. 언급을 아예 여기와 연락이 제대로 닿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그거를 하니까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집착 있는 아빠는요 담임선생님한테 계속 

협박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힘드니까 우리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뭘 어떻게 해, 선생님이 알아서 제한을 하셔야지, 그걸 우리한테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 선에서 

알아서 하시는 건데. 

P06: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전화를 하세요. 불안하셔가지고, 이거 또 와서 아빠가 깽판을 부릴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경찰 부르라고 하세요. 선생님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구요, 부르세요, 부르시면 됩니다, 어머 그래도 되는거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P07: 대부분 의식들이 잘 안되어 있어서. 그냥 애아버지이겠거니, 설마. 그냥 대화로 푸세요라고, 

남일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 학교로 갔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 얘기를.

P17: 그들도 그런 걸로 연락드리고 하면 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원래 그 부모가 교육청에 

전화해서 민원 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자식 어디학교 다니냐고 빨리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관심을 좀, 담당자마다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는 아니세요. 교육청은 

특히나. 

결국 행정처리 지연의 문제는 학생들이 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학교생활을 원활히 

해나가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고 학교적응이라는 이차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등 불안이 가중된다. 

P05: 왜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차라리 들어갈까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차라리 방학 때 오시면 좋죠. 아주 감사하죠. (중략) 아이들 같은 경우도 되게 오자마자 어떤 

애들은 중간고사를 바로 봐야 되는 상황. 그러면 공부에 욕심에 없는 애들은 괜찮아요. 대충 

니가 대충 찍고 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게 있는데 이 한번으로 그걸 다 깎아먹게 되잖아요. 일단 내신이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화가나죽겠는데, 당장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시험범위도 

모르는데 내일 시험을 본다고 하니, 정말 그 아이 입장에서는 엄청 스트레스가 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너무 미안하고, 이 상황이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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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그니까 서류도 그렇지만 교복문제도 또 있어가지고 교복이 또 빨리 이제 돈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이 거의 일주일 이상 걸리고 이러다보면 엄마와 

아이의 그 불안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 입소했을 때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것까지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고비가 되는 것 같아요. 

마.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지원

현장실무자들은 쉼터에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피해자가 입소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피해자의 입소가 초기에 차단되는 

경우도 있으며, 입소가 된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설 내 역동이나 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피해자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나 강사와의 상담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장실무자들이 병원 치료 및 약물 복용 문제, 행동 

조절 문제 등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현장실무자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종합병원 차원에서의 진단시스템, 정신보건센터 인력 

및 기능 확충, 가정폭력전문치유센터 건립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관련 전문가들

이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낙인을 찍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언급하였다. 

P15: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잘 안받으시고 블랙리스트 다 되어 있어서 요새는 어디는 

그냥 받아주는데 어디는 이름, 나이 이런 거 물어보고 연계하라는 기관도 있더라구요. 

P14: 그런 아이가 오면 일단 되게 힘들어요. 갈 데도 없고 보낼 데도 없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말씀하셨던 대로 블랙리스트가 떠가지고 이름만 대도 걔 안되겠어요 말씀을 하기기 때문에... 

P04: 그전에 회의 갔을 때 어떤 시설에 오셨던 분은 그분이 온 시설을 다 그냥 엉망으로 해놨더라구요. 

한 분이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통제가 안되는 거에요. 거기 입소했던 다른 가정 어머니들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분 정신과적인 문제가 하나 있으면 온 그 시, 경찰, 정부기관까지 자기한테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시설 하나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P01: 그런 분 한번 들어오면 진짜 전쟁이에요. 모든 그 집단의 다이내믹이 완전히 깨져버려. 후유증이 

너무 크고, 진짜 특징이 그거에요 다른데 가서 다 쑤셔. 여기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해요. 1366, 여성의 전화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서 버젓이 생활을 해요. 저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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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이 오는 줄도 모르고, 여기가 이렇게 아무것도 서비스가 없고 그렇게 불만이시면 1366에서 

좋은데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나가시라고 그러면 연계시켜드리겠다고. 그래도 안 나가요.

P08: 정말 멘탈이 우리가 커버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저는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전까진 

폭력으로 정말 이렇게 오시는 분이고 그냥 시간 지나면서 공동생활 자체가 가능한,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분들이 쉼터로 오시는거에요. 입원을 해야 돼요. 우리로서는 

커버가 안 돼요. 밤에 돌아다니고 별 희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약 먹으라 하면 난리가 

나죠. 날 정신병자 취급한다고. 그거가 문제인거에요. 생활도 생활이지만 일단 상태가 여기가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상황인거에요. 그런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거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 그렇대요. 제가 

연계하면서 물어보거든요 요즘 어때요 물어보면요 거의 그렇대요. 

P01: 이미 7, 8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진료를 계속 약을 타서 먹었는데, 약을 먹는 것 가지고 

여기 공동체생활이 어려운거에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1366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에요. 

1366에서 이런 분들을 막 쉼터에 보내니까 쉼터에서 막 클레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여기서 공동체 생활 하냐고, 왜냐면 쉼터라는 공간은 칼도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 

식사당번 하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분을 우리한테 보내느냐 

이렇게 하고. 1366은 무조건 밤에 경찰이 와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보호를 하라고 하고, 자기는 

쉼터 가겠다는데 여기서는 이런 문제는 못 받겠다고 하니까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에요.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진단 시스템 이런 

거를 하든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마다 있잖아요. 큰 구역으로 광역으로 전국으로 

한 대여섯 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가정폭력보호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P01: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니라 정신보건센터. 거기는 정신과 의사도 같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정신보건센터에서 큰 광역시에 몇 개정도만 만들어 논다고 하면 정말 그분들이 치료도 받고 

안전하게 보호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P03: 근데 전문가. 나름대로 다 전문가이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전문가는 효과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안산에 치유센터 최초에 생긴다고 하죠. 가정폭력전문치유센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P03: 그런 게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전문가 이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병원에 가서 별 소용이 없어요. 잘 참아보시지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 이 엄마들이 상처만 

받고 오죠. 그리고 정신과 치료는 거의 약물로. 정말 정신과폭력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서 이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낙인만 찍혀서 또다시 상처만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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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요   약

`○ 현장전문가들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인식함.
-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들의 나이와 성, 직간접 피해 여부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인식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이가 어릴수록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여자 아동 ․청소년들은 아버지를 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보는 반면 남자 아동 ․청소년들은 분노와 복수의 대상으로 봄.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움과 분노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죄책감, 안쓰러움 등의 감정을 가지는 등 양가적인 감정을 보
임.

-  피해자에 대한 어머니에 대해서는 의존심, 엄마와 자신을 분리하여 생각함, 미움, 분노감과 불쌍
함 등의 감정을 가짐.

- 피해자인 자신에 대해서는 두려움, 절망감, 자괴감, 울분 등의 감정을 가짐.
-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은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외상으로 인한 퇴

행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빠름.
- 현장전문가들은 피해 아동 ․청소년들에게 장기적인 심리치료가 가장 필요하다고 언급함.

○ 현장전문가들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들이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받은 지원 경험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생각함.

- 피해 아동 ․청소년들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동 ․청소년 스스로 정보를 찾아 피해자
인 어머니에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편이며, 1366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서 서비스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함.

- 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족하기도 함. 만족하는 경우는 쾌적함과 심리적 
안정이 주요 이유였고, 불만족하는 경우는 규정이나 규칙 등으로 인한 제한, 개인적 공간이 없음, 
외부와의 단절, 타 입소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불편감 등이 주요 이유임. 

- 입소자들 간의 관계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역동이 입소자들의 관계에 영
향을 미침.

- 입소자들은 시설종사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요구사항을 맞춰가기도 함. 여성 시설종사자 
중 남자 청소년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음. 

- 피해자들의 가정복귀와 자립 비율은 다양한 이유로 차이를 보이는데, 단기시설 입소자의 경우 자
립준비기간이 짧아 자립준비가 어려운 반면, 중장기시설 입소자는 자립여건을 만드는 경향이 있
음. 가정복귀의 경우 어린 자녀들 때문에, 경제력 없음, 달리 돌아갈 곳이 없어서, 가해자가 개선
의 여지가 있어서 등이 주요 이유가 됨. 

○ 현장전문가들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
견을 제시함. 

- 주무 행정부서의 통합적인 연계, 퇴소 시 자립 지원금 증가,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입 청소년 연령 
상향 조정 등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질적인 서비스 내용 확충 등이 요구됨. 

-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는 정서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이 가장 중요함. 이를 위해 단기간으로 
제한된 심리치료를 장기 치료로 법제화하고, 비밀전학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 제공 등의 지원
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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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 및 시사점

가정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장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폭력은 아동, 청소년들의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오늘날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은 과거에 비해 높아진 편이지만 

안타깝게도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피해를 경험한 피해여성, 피해 아동․청소년

들을 심층면접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체계와 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가정폭력피해 여성과 피해 아동․청소년의 면접내용을 CQR로 분석한 결과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은 가정폭력 후, 가해자인 아버지에게는 미움과 불쌍함 

등의 양가감정을, 피해자인 어머니에게는 보호해주지 못했음에 대한 미안함이 가장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둘 다 싫다’라는 응답은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인 부모 사이에서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있으며, 양가감정 사이에서 분노와 

죄책감 등과 같은 심리적인 불편감을 경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치료는 폭력을 당한 직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폭력을 당한 후 자신에 대해 가지는 생각과 감정은 

후회와 스스로를 비열하다고 생각함 등과 같은 ‘자책’과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자아정체감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에 이러한 자기지각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이후, 피신하여 시설에 입소하는 

과정과 이후 계획에서 주도적인 엄마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상 당하는 

엄마를 보살펴주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자신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미안함, 폭력이 

행사될 때 느끼는 무서움과 공포 등의 이유로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엄마의 

의견을 따르고, 엄마를 위해 생활해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이는 자칫, 가정폭력피해여성과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간의 불안정애착을 유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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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부분의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지원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곳으로 가야 안전하며, 어떤 도움을 청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가정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고려하도록 예방차원의 교육을 하는 것과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다섯째, 쉼터 및 일시보호소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인터뷰 결과,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과 피해여성들은 관련 보호시설에서의 생활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거주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다시 시설을 

옮기거나 불충분한 상태에서 자립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표현하고 있었다. 

많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신의 학업과 미래를 설계할 곳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들의 요구에 맞는 장기쉼터가 더 확충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또한 거주시설과 함께 가정폭력피해자들의 개입을 위한 국가차원의 상담센터 및 

병원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료 및 심리치료적가 장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환경적, 

법적 제도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겠다. 

첫째,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 경험은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성별, 연령, 가해자, 피해자와의 

밀착 정도,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에 대해 양가감정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

과의 면접이나 상담에서는 해당 청소년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존중하며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특히, 폭력이 발생한 직후,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장기적인 

심리치료를 언급한 것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외상에 대한 치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되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둘째, 가정폭력 관련하여 받은 지원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쉼터나 가정폭

력 관련기관과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피해를 신고하고 기관으로 

입소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은 기관 간의 연계 부족, 허술한 서비스 등의 보고를 볼 때, 예전에 

비하여 사회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고, 인터넷을 비롯하여 기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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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겠다. 가정폭력피해 여성이나 아동․청소년들이 지원서비스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나 서비스의 개선은 피해당사자들과 현장실

무자와 가정폭력피해지원기관 모두에게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국가의 예산은 피해당사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과 이들에게 개입하는 기관과 현장실무자들을 위한 지원으로 크게 구분되어 

실행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특히,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일시적인 시혜성 지원보다 장기적으

로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과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해당기관과 현장실무자들에게는 소진되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 즉, 보수체제, 행정적인 절차의 간소화 등에서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실무자들이 언급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대한 검토는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넷째, 입소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모든 기관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는가, 국가에서는 왜 이러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재원, 

지자체의 지원 범위 등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2. 정책제언

제 Ⅵ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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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Ⅵ 장 

정 책 제 언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존의 가정폭력 관련 행정체계 및 지원서비스가 ‘건강한 가정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폭력이 가족이라는 체계 내에서 미치는 영향을 가족이라는 체계의 

역동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가정구성원의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라 지원 

부처가 다른 현재의 시스템은 가족이라는 체계의 전체성을 고려하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개별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단순논리에서 벗어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가족이라는 관점 내에서 통합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피해 가정구성원 개개인 

중 누구도 보호․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고,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해 보다 개선해야 할 법률 

상, 정책 상 지원방안을 고려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1) 가정폭력 관련 법률 상 제한점

현재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두 가지 법률-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가정구성원 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정신적, 재산 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예방은 모든 가정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법률 상에 규정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에만 해당할 뿐 가정폭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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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아니며, 가정폭력범죄자와 그 가정구성원인 공범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13) 이러한 

규정으로 인한 한계는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상 규정된 

행위가 아닐 경우 행위자가 처벌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도 가정폭력범죄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만 국가가 개입하여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규정되어 있어,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폭력을 경험하지 않거나 

가정폭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측면이 매우 미흡하다 

할 수 있다. 

둘째,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여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에서는 건전한 

가정을 육성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을 살펴보면, 가정폭력범죄행위자는 아니지만, 가정폭력을 

행한 행위자의 경우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나아가 가정폭력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가족이나 타인의 권유로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희망할 때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은 가정폭력의 

예방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동반가정

구성원에 대해서는 숙식의 제공 이외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부모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청소년들이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만큼이나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살펴보면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상담위탁 등 대부분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교정적 처분을 통해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가정을 육성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좋은 법률이라 할 수 있지만,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에 

13)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 간의 차이는 ‘제3장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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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처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진정한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친권행사의 제한, 접근금지, 보호관찰 등의 방법을 벗어나 가족 간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갈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다섯째,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아동들의 경우 4년 이상의 양육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4년이 초과한 경우 국가의 개입을 중단하겠다는 근거는 그 근거가 매우 모호하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피해 아동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개입 정도를 단축할 수는 있으나, 피해 아동이 

원할 경우 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가정폭력 대응 서비스 상의 제한점 

가정폭력 관련 지원 서비스에서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서비스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의 대응서비스는 대체로 여성과 청소년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아동이나 노인은 보건복지부

에서 담당하고 있는 등 대상에 따라 지원체계가 분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이

라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일원화된 체계에 의해 각 대상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연령범주에 따라 일부는 보건복지부의 체계에 

따라, 일부는 여성가족부의 체계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여성긴급전화인 1366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원스톱 위기개입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이는 여성 중심의 지원서비스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동이나 청소년은 또 다른 체계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 

어머니들이 자녀를 동반하여 쉼터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등의 문제로 

인해 가정구성원이 각기 다른 보호시설로 흩어져서 생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피해자를 성별이나 연령으로 구분하는 현재의 지원체계는 피해자를 가족구성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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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이 아닌 개인에 대한 지원에 머무르게 되어 ‘건전한 가정을 육성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단순히 연령범주에 따라 구분하기보다 피해자라

는 범주 내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현재 비밀전학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업무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부족과 업무에 관한 낮은 이해도로 

인해 학령기 청소년들의 비밀전학 시 비밀이 유지되지 않거나, 폭력 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비밀전학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들이 전학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업무담당자 조차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가정폭력의 문제에 대해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정도로 

치부하여 가족의 사적인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인식 때문일 수도 있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정에 대해, 그리고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보다는 어머니와 같은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행위자인 아버지와

의 재결합을 거부하거나, 또는 생활의 안정을 위해 행위자인 아버지와의 재결합을 원하는 

경우 모두에 해당된다.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경우 이후 가출이나 폭력의 재발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넷째, 가정폭력과 관련,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었으나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은 

가정폭력이라는 문제에서 주피해자이기보다 주변인으로 대접받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

소년이 폭력경험으로 인해 성장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들과 폭력의 

대물림 경향을 고려할 때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험이 직접적인 피해이건 간접적인 피해이건 

상관없이 이들을 위한 개입은 매우 시급하며, 향후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는 그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외상적 경험에 대한 치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상처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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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일률적인 치료서비스의 횟수로 제한할 수 

없고, 의료 및 심리 전문가가 아닌 업무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그 지원의 여부나 정도, 기간 

등을 제한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지원은 

아동․청소년 전문가의 판단과 의견에 따라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제언 

위와 같은 정책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법률 관련 개선 방안 

(1) 가정폭력행위와 가정폭력범죄행위의 재규정을 통한 조기개입 

가정폭력행위와 가정폭력범죄행위를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피해자와 가정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개념규정을 새로 해야 한다. 현재 가정폭력범죄를 행한 행위자를 

가정폭력행위자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폭력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자에게만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상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가정폭력행위에 의한 피해자에

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폭력범죄를 제외한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예비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범죄를 제외한 가정폭력의 범위에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관계회복을 위한 상담지

원, 치료지원,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사전에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알콜중독, 마약중독, 언어폭력의 경우에 삼진아웃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행위를 할 경우 국가가 수강명령, 치료명령, 

상담명령을 통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수의 가정폭력범죄는 사전에 차단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육자의 알콜중독, 마약중독, 언어폭력의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가 지원된다면 비록 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지

만, 가정폭력범죄를 제외한 가정폭력행위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성립하여 가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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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두에 대해서 가정폭력범죄이전 국가의 개입을 통한 가정폭력범죄예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건전한 가정육성’의 목적을 가정폭력보호법에도 명시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건전한 가정의 육성이라는 목적개념은 가정보호사건 처리를 위한 개념으

로 두고, 가정폭력보호법상 건전한 가정의 육성의 목적을 설정하면, 가정폭력범죄행위자가 

되기 전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가정폭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게 마련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이후 재발의 방지를 위한 가정폭력행위 

시 국가의 개입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 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가정폭력범죄를 제외한 

가정폭력행위 시 국가가 복지적 개입을 하는 것은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 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모든 이에게 복지적 개입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도와 단계에 따라 다양한 국가개입의 길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의미이다. 

(3) 관계개선을 위한 갈등해결의 관점에서 회복적 정의 도입 방안 마련

부부관계개선이나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갈등해결 기제의 교육과 사회적 합의’는 세대별

로 지역별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아동․청소년은 학교폭력의 해결기제로 

또래조정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해결을 배우고 있으며, 2007년 12월 신설된 소년법상

의 화해권고조항, 2008년 시행을 시작하고 나중에 법에 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

이 형사사법분야에서 실행되고 있다. 그리고 대안적 분쟁해결을 통한 르완다 전범의 처리까지 

다양한 갈등해결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상사중재법원이 중재이전에 조정의 

먼저 권유하고 거치는 중재조정이 유행하고 있는 등14) 단순한 처벌 위주의 해결을 넘어서 

최근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가정폭력 사안에서도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이나 지원, 조정에도 국가가 재정적 지원이나 

연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구체적으로 원가정 구성원과의 재결합이 가능한 관계개선, 

재결합이 불가능하지만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관계개선 프로그램 

14) 중재는 제3의 권력자에게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중재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이다. 중재자의 권위에 의해서 중재

안을 당사자들이 무조건 받아들여야한다는 것이 조정과는 가장 크게 구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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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기존의 타인과의 관계를 재구축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정책 관련 개선 방안 

(1) 가정폭력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관련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관련 업무는 여성과 청소년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노인과 아동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가해자 교정 및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건강한 가족가치 정착을 

위한 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등이 담당하고 있다. 각 담당업무에 따라 

부처가 구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업무체계는 업무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 대상에 따라 또 한 번 주무부처가 구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족관련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

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전담 하에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부처 간 업무를 재편하고, 일원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특정 부처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형식의 현실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업무담당자 간 연계를 통해 현장의 업무체계를 총괄하는 통합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관련 기관 간 업무 내용을 분장하고 이에 따른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신고 외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더욱이 피해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아동․청소년인지, 

노인인지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지원과 관련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특히, 노인 및 아동)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여도 그에 따른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고자가 여성이건, 아동․청소년이건 간에 

‘통합 가정폭력 원스톱 지원센터(가칭)’를 통해 신고를 하면, 가정폭력 사건의 특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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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문가가 기존에 구축된 다양한 기관 간 연계를 통해 경찰 신고, 의료지원, 거주지 지원, 

법률 지원 등 피해자의 연령별, 성별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지원센터는 기존의 방식과 같이 피해자가 가정폭력 사건 

발생 후 어느 기관에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경황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전문가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 또는 도움 요청이 들어온 가정에 대해서는 신고된 

가정폭력 외에 다른 유형의 가정폭력(자녀학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가정폭력 회복센터 설치․운영

또한 통합 가정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내에는 가정폭력 회복센터를 설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의 심리치료 및 상담, 가해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의무교육,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구성원을 

위한 지원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앞서 서술한  ‘회복적 정의’의 측면에서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이는 단순히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각기 제시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회복적 정의를 접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갈등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가해자에게는 성행교정의 기회를, 피해자에게는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와 회복은 원가정으로의 복귀, 또는 원가족과의 재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당사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입은 피해가 무엇이고 이를 회복하고 극복하기 위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귀를 기울어주는 것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15). 즉, 

가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처벌이나 피해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서 피해당사자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을 가해당사자와 협의함으로써 피해회복의 수단과 방법을 도모하는 

방식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폭력으로 인해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부모가 적절한 역할을 해주지 못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가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리치료나 상담, 회복적 정의를 접목한 갈등해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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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가해자인 부(또는 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좋은 역할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멘토를 연결하여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가정에 

대한, 그리고 부모에 대한 손상된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매칭한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대학생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회복센터는 기존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기관 및 센터들 중 지역 내 거점기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거점기관은 지역 내 상담기관 및 센터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심리적 외상 센터 운영 

현재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피해자들과 

현장전문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적 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보호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담 및 정신과 치료의 경우 

지원 횟수나 지원 비용의 한계가 있으며,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적인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충분한 치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상담 초기에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다가 어느 정도 상담이 

지속되고 상담자와 라포를 형성하게 된 이후에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면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감정이나 

고민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치유를 시작하기도 전에 상담이 끝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흔히 가정폭력을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관계의 문제이고,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정폭력은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가정구성원이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리적 외상을 남기는 일종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횟수 또는 일정 비용의 심리상담을 제공하기보다 피해자들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각 피해자들의 외상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보호시설로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위한 비용을 더 많이 배분하는 방식이나 

심리적 외상만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센터를 신규 건립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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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보다 안정적인 외상 치유를 위해서는 현재 시군구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정신보건센

터나 보건소(성인 대상자의 경우) 혹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청소년 대상자의 경우) 내에 

심리적 외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가정폭력을 비롯한 학교폭력 

문제,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접근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 필요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되었으나 피해 아동․청소년은 여전히 주변인으로 대접받고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강제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사는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다. 미국의 피해 아동․청소년보호와 지원 정책이 ‘원가정 복귀, 

입양, 자립’ 등으로 나뉘어 중간 목표를 가지고 세부 계획을 수립했던 과정에서 당사자인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피해 아동․청

소년의 욕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엇보다도 원가정에서의 폭력문제와 갈등이 해결되어 원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 할 수 있으나,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상태일 경우 아동․청소

년들이 다양한 대안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의사결정 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와 지원 제공 시 아동․청소년 전문가의 의견 반

영 필요 

성장과정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폭력 목격 경험)은 개인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치명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고, 개인이 처한 상황과 자원에 따라 그 회복 가능성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정폭력보호법상의 피해자 동반 가정구성원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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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높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실제 피해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즉, 이러한 

지원은 일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는 과한 도움이 되는 지원일 수도 있으나, 일부 다른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 될 수도 있다. 

이에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정폭력보호법에서의 보호와 지원의 여부는 피해 아동․청소

년의 피해 상황과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할 것이다.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동반 가정구성원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의 지원 여부가 보호시설의 업무자에게 달려있으면 안되며, 이는 임의적 규정이 아니라 

법률에 필요적 규정으로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여기서 필요적 규정이라 함은 모든 간접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상담 및 치료가 강제되도록 규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보호자 중에서 1인이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면, 가정구성원인 동반 아동․청소년은 

반드시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상담 및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보호시설의 업무담당자가 재정적 요인이나 인력적 

요인을 기준으로 상담 및 치료에 대한 필요성과 같은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여부를 판단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보호와 

지원은 아동․청소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성장 및 발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6) 건강한 가정 및 사회 육성을 위한 반폭력교육 실시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 조사와 심층면접 결과, 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고, 추후 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폭력이 대물림될 수도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및 각종 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보다도 피해자가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폭력 사용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폭력의 고리를 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낮추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 반폭력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

다. 반폭력교육은 갈등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옳지 않음을 알려주고, 어떠한 상황에서

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이 사용되어서는 안됨을 가르치는데 목적을 두는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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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이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폭력의 예방교육에 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는 

바, 학교에서 폭력과 관련한 또 하나의 교육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와 같은 법률에 

기초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 및 전달 및 파급력이 강한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개발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갈등해결 방법, 자신과 타인의 인권 보호 등에 

기반하여 폭력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관련 현장전문가들은 일선 학교, 교육청, 경찰서 등 다양한 관련 기관 

업무담당자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문제를 제기하였다. 많은 업무담당자들은 가정폭력에 

대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관계의 문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훈육의 일환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특정 문제로 인해 폭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폭력을 

피해자의 문제로 보거나, 피해자에게 좀 더 참을성을 요구하는 등의 반응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쉼터입소, 비밀전학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비밀유지를 

하지 않고 ‘가족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인 바, 폭력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 나아가 우리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폭력은 가정폭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 데이트 폭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관한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폭력 

자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며, 이는 앞서 서술한 반폭력 

교육과도 연계하여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8) 쉼터 공간 개선 및 확충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거주를 지원하는 쉼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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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쉼터이건 중장기쉼터이건 상관없이 폭력의 피해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신체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락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쉼터는 

성별과 연령 제한 문제로 피해 가족이 여러 시설로 분리되어 거주해야 하거나, 청소년 일시쉼터의 

경우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입소가 거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일시쉼터는 시도별로 1개씩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입소자의 성별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방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시쉼터가 남자 청소년 방과 여자 청소년 

방을 구비해야 한다는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고, 시도 내 접근 가능한 시설조차 없는 경우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을 오히려 거리로 내몰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

키게 한다. 이에 쉼터 공간 개선 및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나, 예산상의 문제와 비밀유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무조건적 시설 확충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의 공간 개선이나 기 운영 중인 시설의 

활용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 가족 쉼터의 경우, 10세 이상의 남자 아동이 함께 입소를 해야 하는 경우 남자 

아동을 격리하여 청소년 쉼터나 그룹홈 등에 입소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격리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에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여성(남성)쉼터, 피해가족쉼터,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를 

위한 쉼터 등 그 유형을 다양화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쉼터의 경우 원룸형 다가구주택 등을 활용하여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일시쉼터의 경우에는 최소 시도별 1개소를 설치해야 하고, 쉼터 내에 남자 청소년 

방과 여자청소년 방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시도별 쉼터 1개소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 내 청소년 중장기 쉼터를 거점기관으로 

지정하여 일시쉼터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쉼터 이용 후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다른 비행문제를 가진 청소년들과 어울려 가출팸이나 노숙 

등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추적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추적조사의 경우 

개인정보 이용 관련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는 있으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감시의 차원이 

아니라 라포를 잘 형성한 현장전문가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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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n Children and Youth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and Measure to Respon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 of children and youth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and explore ways to solve the issue. Various types of 

domestic violence experienced by children and youth have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children and youth and would lead to misdeed and 

crime. Therefore, the ways to support them to grow as a healthy member of our society 

is desperately required beyond measures to support victims. To this end, literatures 

and documents on the condition of domestic violence were analyzed and in-depth interview 

with mothers, children and youth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ollowing policy proposals. 

The ways to revise relevant ac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tection and support provided only to the direc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crime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shall be expanded to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ct and domestic 

violence act shall be blocked by making involvement in domestic violence act possible 

through order to take class, treatment and counseling even though some act is not 

classified as domestic violence crime. 

Second, counseling to improve relationship and adop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in settlement is required to improve relationship in case where reunion with members 

of original home is possible and to improve relationship to the extent that relationship 

is good enough to support the growth of children and youth. 

Direction for policy improvement is as follows. 

First, the system to link the optimized service depending on the victims’ age, sex 

and condition is required by establishing “One-stop Support Center for Domestic Violence 

(temporary name)” that is responsible for overall management of domestic violence 

issues because current support works for domestic violence are scattered depending 

on the group to be supported.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enter that provides program to promote the 

restoration of victims and nurture a healthy household by resolving conflicts and impr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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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from the perspective of “restorative justice” moving away from the system 

that provides individual program including correction of assailant’s behavior,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therapy for victims. In addition, offering mentoring program to provide 

the role model of good family and good parents, that are lacking in children and youth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would be helpful. 

Third, it is necessary to assign experts who can deal with trauma not only from 

domestic violence but also from school violence and other incidents and accidents to 

existing mental health centers, public health clinics and counseling centers to support 

victims who are not restored due to limitations to the number of times to receive support 

and cost. 

Fourth, children and youth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have to return to home 

with possibility of violence or home with parents whom they do not want to live with 

against their will. Therefore, field experts need to provide exact and various information 

to make children and youth make the best decision and to make this possible,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sentence “(when decision should be made, the opinion of children 

and youth can be reflected” in the relevant act. In addition, the experience (experience 

of witnessing violence) of children and youth have very fetal impact on individual’s 

development and the possibility of restoration may be different significantly depending 

on one’s condition and resources. Therefore, the support for children and youth shall 

be provided meeting the needs of the affected children reflecting the extent and condition 

of the case and opinion of experts on children and youth. 

Fifth, as part of efforts to prevent various types of violence and cut the cycle of 

violence, education on anti—violence should be provided to teach that violence cannot 

be justified in any case and they can move away from violence based on variou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skills,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mselves 

and others. 

Sixth, continuous training and promotion to raise awareness of the public and relevant 

workers on the domestic violence are necessary to make them recognize that domestic 

violence is not the private matters of family but the criminal act that cannot be justified 

in any case.

Seven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ofessional service by diversifying the types of 

shelter including shelter for women (men), shelter for affected family and shelter for 

victims who require more professional psychiatric treatment and offering the service 

that meets the demand of victims.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14-R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 안선영·황여정·이수정·이로사

14-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 임희진·송병국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Ⅱ / 이경상·박선영·조남억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정주·김정숙

14-R05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박영균·조흥식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김형주·권재기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김형주

14-R07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창호·신나민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이유진·이창훈·강지명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승경·송미경

14-R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지연·정소연

14-R1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 배상률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조혜영·이태주·이덕난

13-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손병덕

14-R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윤나

14-R14-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 김경준·이호균·
서여정·김광혁·김형욱·윤상석·박병식·이석구

14-R14-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경준·김희진

14-R14-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 천정웅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지역사회 진단․분석 / 김지경·하헌주·김옥태

14-R15-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김영한·
임영식·김민

14-R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양계민·신현옥·박주희

14-R16-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오해섭·맹영임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오해섭·맹영임·문호영

14-R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사업보고서 / 이종원·황진구·모상현·정은주·강현철·한영근·허효주·
문은옥·이영화

14-R18-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Ⅰ -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 정은주

14-R18-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Ⅱ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모상현

14-R18-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Ⅲ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황진구·허효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O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O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Ⅰ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O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 김지영·전영실·박성훈 
(자체번호 14-R19-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O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성은모·
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O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O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측정
도구개발 / 김태준 (자체번호 14-R20-2)

수 시 과 제

14-R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 이유진·배규한

14-R2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모상현·이진숙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방안 / 김희진

14-R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백혜정·임희진

14-R25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배상률

14-R26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황진구

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

수 탁 과 제

14-R28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성은모

14-R29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박창남

14-R30 학교 밖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진로 실태조사 / 김지경·이상준

14-R31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14-R32-1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14-R32-2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14-R33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 조혜영·양계민

14-R33-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활용편 :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 / 조혜영·양계민

14-R3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한·이유진



14-R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경·김지연·김정주

14-R36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윤철경·김혁진·김범구·정다정

14-R36-1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윤철경·하시연

14-R37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총괄보고서 / 성은모

14-R37-1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통일체험 활동 운영매뉴얼 / 성은모

14-R38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평가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분석 / 양계민

14-R39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2014 / 황진구·이종원·김희진

14-R40 2014년도 공동생활가정평가 사후관리 / 김지연·이경상

14-R41-1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예방매뉴얼(1-1)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14-R41-2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1-2)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14-R41-3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1-3)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14-R41-4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1-4) / 정제영·강태훈·류성창·변수용

14-R42 2014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김경준

14-R43 대안교육포럼 / 윤철경·오해섭·백혜정·김희진

14-R4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희진·황여정

14-R45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모델 확대 방안 / 황진구

14-R4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지연·김동일·김태완·윤철경

14-R47 고용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성은모

14-R48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이창호·윤철경·최금해·김옥태

14-R49 2014년 또래조정사업 / 서정아·김영한·이유진

14-R50 20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 양계민

14-R51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기초연구 / 이창호·조혜영·김용훈

14-R52 신고·인증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 임지연·김민

14-R53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성은모

14-R54 약물사이버중독 안전내용체계안 개발연구 / 이창호·왕석순

14-R5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검정교과목정비 및 표준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 김경준·오해섭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4-S01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Ⅰ (1/6∼10)

14-S0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Ⅱ (1/13∼17)

14-S0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1/21)

14-S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집중 연수 (2/4∼7)

14-S05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2/20)

14-S06 제1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4)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11)



14-S08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 일본의 최근동향 (3/13)

14-S09 STATA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기초 (3/21)

14-S10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 (3/26)

14-S11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워크숍 (4/3∼4)

14-S1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특별연수 (4/14∼16)

14-S13 학업중단예방 시·도 담당자 워크숍 (4/11∼12)

14-S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4/23)

14-S15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진단지표 (4/29

14-S16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중치 산출 (5/8)

14-S17 다문화시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교육 (5/12)

14-S18 시군구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7)

14-S19 지역사회 지표를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정책의 실제 활용 (5/26)

14-S20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플릿트러닝의 적용 가능성 (5/26)

14-S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5/30)

14-S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5/30)

14-S23 청소년 통일 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ction Learning의 적용가능성 (5/29)

14-S2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6/13)

14-S25 Mplus를 활용한 자료분석 (7/4)

14-S26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Ⅰ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7/11)

14-S27 질적연구방법론 : CQR (7/21)

14-S28 가정폭력사건의 회복적사법 도입가능성 (7/29)

14-S29 2014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 하계합숙연수 (7/22∼25)

14-S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중등) 발표 워크숍 (8/7, 8/10)

14-S31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8/29)

14-S32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수 추정법 (8/14)

14-S33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8/21)

14-S34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담당자 2차 워크숍 (8/28∼29)

14-S35 대안교실 담당 교원 심화연수 (8/18∼22)

14-S36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 (8/29)

14-S37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안 도출 (9/19)

14-S38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9/19)

14-S39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역량 강화 방안 (9/30)

14-S40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 정책과 실천 (9/25∼26)

14-S41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9/25)

14-S42 학교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11/3)

14-S43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30)

14-S4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11/12)

14-S45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1/7)

14-S4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11/17)

14-S47 국회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1/07)

14-S48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워크숍 (11/29)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7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7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7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75호)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1호 :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2호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3호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4호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5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6호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3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4호 :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5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Ⅰ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6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7호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8호 :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 과학에 관한 의식조사 : 주요 연구결과



연구보고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 ․ 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인  쇄

발  행

발행처

발행인 

등  록

인쇄처

2014년 12월 24일

2014년 12월 30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노   혁

1993. 10. 23 제 21-500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전화 02)2263-388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 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17-5 93330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12LotteMartDreamBold
    /12LotteMartDreamLight
    /12LotteMartDreamMedium
    /12LotteMartHappyBold
    /12LotteMartHappyMedium
    /12LotteMartHLight
    /abc
    /ACaslonPro-Bold
    /ACaslonPro-BoldItalic
    /ACaslonPro-Italic
    /ACaslonPro-Regular
    /ACaslonPro-Semibold
    /ACaslonPro-SemiboldItalic
    /AdobeArabic-Bold
    /AdobeArabic-BoldItalic
    /AdobeArabic-Italic
    /AdobeArabic-Regular
    /AdobeDevanagari-Bold
    /AdobeDevanagari-BoldItalic
    /AdobeDevanagari-Italic
    /AdobeDevanagari-Regular
    /AdobeFangsongStd-Regular
    /AdobeFanHeitiStd-Bold
    /AdobeGothicStd-Bold
    /AdobeHebrew-Bold
    /AdobeHebrew-BoldItalic
    /AdobeHebrew-Italic
    /AdobeHebrew-Regular
    /AdobeHeitiStd-Regular
    /AdobeKaitiStd-Regular
    /AdobeMingStd-Light
    /AdobeMyungjoStd-Medium
    /AdobeNaskh-Medium
    /AdobeSongStd-Light
    /AGaramondPro-Bold
    /AGaramondPro-BoldItalic
    /AGaramondPro-Italic
    /AGaramondPro-Regular
    /AgencyFB-Bold
    /AgencyFB-Reg
    /ahn2006-B
    /ahn2006-L
    /ahn2006-M
    /Albertus-ExtraBold
    /Albertus-Medium
    /AlbertusMT
    /AlbertusMT-Italic
    /AlbertusMT-Light
    /Algerian
    /AmiR-HM
    /Andalus
    /AntiqueOlive
    /AntiqueOlive-Bold
    /AntiqueOlive-Compact
    /AntiqueOlive-Italic
    /AntiqueOlive-Roman
    /Apple-Chancery
    /Arial-Black
    /Arial-BlackItalic
    /Arial-Bold-Dic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RoundedMTBold
    /ArialUnicodeMS
    /ArnoPro-Bold
    /ArnoPro-BoldCaption
    /ArnoPro-BoldDisplay
    /ArnoPro-BoldItalic
    /ArnoPro-BoldItalicCaption
    /ArnoPro-BoldItalicDisplay
    /ArnoPro-BoldItalicSmText
    /ArnoPro-BoldItalicSubhead
    /ArnoPro-BoldSmText
    /ArnoPro-BoldSubhead
    /ArnoPro-Caption
    /ArnoPro-Display
    /ArnoPro-Italic
    /ArnoPro-ItalicCaption
    /ArnoPro-ItalicDisplay
    /ArnoPro-ItalicSmText
    /ArnoPro-ItalicSubhead
    /ArnoPro-LightDisplay
    /ArnoPro-LightItalicDisplay
    /ArnoPro-Regular
    /ArnoPro-Smbd
    /ArnoPro-SmbdCaption
    /ArnoPro-SmbdDisplay
    /ArnoPro-SmbdItalic
    /ArnoPro-SmbdItalicCaption
    /ArnoPro-SmbdItalicDisplay
    /ArnoPro-SmbdItalicSmText
    /ArnoPro-SmbdItalicSubhead
    /ArnoPro-SmbdSmText
    /ArnoPro-SmbdSubhead
    /ArnoPro-SmText
    /ArnoPro-Subhead
    /AuctionGothicBold
    /AuctionGothicLight
    /AuctionGothicMedium
    /AvantGarde-Book
    /AvantGarde-BookOblique
    /AvantGarde-Demi
    /AvantGarde-DemiOblique
    /AvantGardeITCbyBT-Book
    /AvantGardeITCbyBT-BookOblique
    /AvantGardeITCbyBT-Medium
    /AvantGardeITCbyBT-MediumOblique
    /BankGothicBT-Medium
    /BareunDotum-2
    /BaskOldFace
    /Batang
    /BatangChe
    /Bauhaus93
    /BellGothicStd-Black
    /BellGothicStd-Bold
    /BellMT
    /BellMTBold
    /BellMTItalic
    /BerlinSansFB-Bold
    /BerlinSansFBDemi-Bold
    /BerlinSansFB-Reg
    /BernardMT-Condensed
    /BickhamScriptPro-Bold
    /BickhamScriptPro-Regular
    /BickhamScriptPro-Semibold
    /BigRoundR-HM
    /BigSansR-HM
    /BirchStd
    /BlackadderITC-Regular
    /BlackChancery
    /BlackoakStd
    /Bodoni
    /Bodoni-Bold
    /Bodoni-BoldItalic
    /Bodoni-Italic
    /BodoniMT
    /BodoniMTBlack
    /BodoniMTBlack-Italic
    /BodoniMT-Bold
    /BodoniMT-BoldItalic
    /BodoniMTCondensed
    /BodoniMTCondensed-Bold
    /BodoniMTCondensed-BoldItalic
    /BodoniMTCondensed-Italic
    /BodoniMT-Italic
    /BodoniMTPosterCompressed
    /Bodoni-Poster
    /Bodoni-PosterCompressed
    /BookAntiqua
    /BookAntiqua-Bold
    /BookAntiqua-BoldItalic
    /BookAntiqua-Italic
    /Bookman-Demi
    /Bookman-DemiItalic
    /Bookman-Light
    /Bookman-LightItalic
    /BookmanOldStyle
    /BookmanOldStyle-Bold
    /Bookman-Old-Style-Bold-DIC
    /BookmanOldStyle-BoldItalic
    /Bookman-Old-Style-Bold-Italic-D
    /Bookman-Old-Style-DIC
    /BookmanOldStyle-Italic
    /BookshelfSymbolSeven
    /BradleyHandITC
    /BremenBT-Bold
    /BritannicBold
    /Broadway
    /BrushScript
    /BrushScriptMT
    /BrushScriptStd
    /Calibri
    /Calibri-Bold
    /Calibri-BoldItalic
    /Calibri-Italic
    /CalifornianFB-Bold
    /CalifornianFB-Italic
    /CalifornianFB-Reg
    /CalisMTBol
    /CalistoMT
    /CalistoMT-BoldItalic
    /CalistoMT-Italic
    /Cambria
    /Cambria-Bold
    /Cambria-BoldItalic
    /Cambria-Italic
    /CambriaMath
    /Candara
    /Candara-Bold
    /Candara-BoldItalic
    /Candara-Italic
    /Candid
    /Castellar
    /Catholic
    /Centaur
    /Century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enturySchoolbook
    /CenturySchoolbook-Bold
    /CenturySchoolbook-BoldItalic
    /CenturySchoolbook-Italic
    /Century-Symbol
    /CGOmega
    /CGOmega-Bold
    /CGOmega-BoldItalic
    /CGOmega-Italic
    /CGTimes
    /CGTimes-Bold
    /CGTimes-BoldItalic
    /CGTimes-Italic
    /ChaparralPro-Bold
    /ChaparralPro-BoldIt
    /ChaparralPro-Italic
    /ChaparralPro-LightIt
    /ChaparralPro-Regular
    /CharlemagneStd-Bold
    /Chicago
    /Chiller-Regular
    /ChosunilboNM
    /Clarendon
    /Clarendon-Bold
    /Clarendon-Condensed-Bold
    /Clarendon-Light
    /ColonnaMT
    /ComicSansMS
    /ComicSansMS-Bold
    /Consolas
    /Consolas-Bold
    /Consolas-BoldItalic
    /Consolas-Italic
    /Constantia
    /Constantia-Bold
    /Constantia-BoldItalic
    /Constantia-Italic
    /cookie_coco
    /cookie_cotton
    /cookie_Loveletter9
    /cookie_milktea
    /CooperBlack
    /CooperBlack-Italic
    /CooperBlackStd
    /CooperBlackStd-Italic
    /CopperplateGothic-Bold
    /CopperplateGothic-Light
    /Copperplate-ThirtyThreeBC
    /Copperplate-ThirtyTwoBC
    /Corbel
    /Corbel-Bold
    /Corbel-BoldItalic
    /Corbel-Italic
    /Coronet
    /Coronet-Regular
    /Courier
    /Courier-Bold
    /Courier-BoldOblique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Courier-Oblique
    /Crayon
    /CreChoC
    /CreChoM
    /CreCjaB
    /CreCjaL
    /CreCjaM
    /CreFoursM
    /CreGoB
    /CreHearP
    /CreMarsh
    /CurlzMT
    /Daum_Regular
    /Daum_SemiBold
    /DFKMincho-Bd-WIN-KSC-H
    /Dgyoung
    /DIN
    /DINAlternate-Light
    /DINAlternate-Regular
    /Dinbla
    /DIN-Black
    /DINBLACKBlack
    /Dinbol
    /DINBOLBold
    /DIN-Bold
    /Diner
    /Dinlig
    /DIN-Light
    /DINLLight
    /Dinmed
    /DIN-Medium
    /DINMittelschrift
    /DINPro-Medium
    /DINPro-Regular
    /Dinreg
    /DIN-Regular
    /DoKdo
    /DoKdoDingBat
    /Dotum
    /DotumChe
    /DungunB
    /DungunL
    /DungunM
    /DungunR
    /DungunSB
    /DustismoRoman
    /DustismoRoman-Bold
    /DustismoRoman-BoldItalic
    /DustismoRoman-Italic
    /DXSeNB-KSCpc-EUC-H
    /EccentricStd
    /EdwardianScriptITC
    /Elephant-Italic
    /Elephant-Regular
    /EngraversMT
    /ErasITC-Bold
    /ErasITC-Demi
    /ErasITC-Light
    /ErasITC-Medium
    /EstrangeloEdessa
    /Euclid
    /Euclid-Bold
    /Euclid-BoldItalic
    /EuclidExtra
    /EuclidExtra-Bold
    /EuclidFraktur
    /EuclidFraktur-Bold
    /Euclid-Italic
    /EuclidMathOne
    /EuclidMathOne-Bold
    /EuclidMathTwo
    /EuclidMathTwo-Bold
    /EuclidSymbol
    /EuclidSymbol-Bold
    /EuclidSymbol-BoldItalic
    /EuclidSymbol-Italic
    /Eurostile
    /Eurostile-Bold
    /Eurostile-BoldExtendedTwo
    /Eurostile-ExtendedTwo
    /ExpoB-HM
    /ExpoL-HM
    /ExpoM-HM
    /FelixTitlingMT
    /FencesPlain
    /FeniceITCbyBT-Bold
    /FeniceITCbyBT-BoldItalic
    /FeniceITCbyBT-Regular
    /FeniceITCbyBT-RegularItalic
    /Flareserif821BT-Bold
    /Flareserif821BT-Light
    /Flareserif821BT-Roman
    /FlemishScriptBT-Regular
    /FootlightMTLight
    /ForteMT
    /FranklinGothic-Book
    /FranklinGothic-BookItalic
    /FranklinGothic-Demi
    /FranklinGothic-DemiCond
    /FranklinGothic-DemiItalic
    /FranklinGothic-Heavy
    /FranklinGothic-HeavyItalic
    /FranklinGothic-Medium
    /FranklinGothic-MediumCond
    /FranklinGothic-MediumItalic
    /FreestyleScript-Regular
    /FrenchScriptMT
    /Fruitopia
    /Frutiger-Black
    /Frutiger-BlackCn
    /Frutiger-BlackItalic
    /Frutiger-Bold
    /Frutiger-BoldCn
    /Frutiger-BoldItalic
    /Frutiger-Cn
    /Frutiger-ExtraBlackCn
    /Frutiger-Italic
    /Frutiger-Light
    /Frutiger-LightItalic
    /FrutigerLTStd-Roman
    /Frutiger-Normal
    /Frutiger-Roman
    /FrutigerSBINBdv1Bold
    /FrutigerSCINBdv1Bold
    /Frutiger-UltraBlack
    /FuturaBlackBT-Regular
    /FuturaBT-Bold
    /FuturaBT-BoldItalic
    /FuturaBT-ExtraBlack
    /FuturaBT-ExtraBlackCondensed
    /FuturaBT-ExtraBlackCondItalic
    /FuturaBT-ExtraBlackItalic
    /FuturaBT-Light
    /FuturaBT-LightItalic
    /FuturaStd-Bold
    /FuturaStd-BoldOblique
    /FuturaStd-Book
    /FuturaStd-BookOblique
    /FuturaStd-ExtraBold
    /FuturaStd-ExtraBoldOblique
    /FuturaStd-Heavy
    /FuturaStd-HeavyOblique
    /FuturaStd-Light
    /FuturaStd-LightOblique
    /FuturaStd-Medium
    /FuturaStd-MediumOblique
    /FZKATJW--GB1-0
    /FZSY--SURROGATE-0
    /Gaeul
    /GaramB-HM
    /Garamond
    /Garamond-Antiqua
    /Garamond-Bold
    /Garamond-Halbfett
    /Garamond-Italic
    /GaramondITCbyBT-Bold
    /GaramondITCbyBT-BoldCondensed
    /GaramondITCbyBT-BoldCondItalic
    /GaramondITCbyBT-BoldItalic
    /GaramondITCbyBT-Book
    /GaramondITCbyBT-BookCondensed
    /GaramondITCbyBT-BookCondItalic
    /GaramondITCbyBT-BookItalic
    /Garamond-Kursiv
    /Garamond-KursivHalbfett
    /GaramondPremrPro
    /GaramondPremrPro-It
    /GaramondPremrPro-Smbd
    /GaramondPremrPro-SmbdIt
    /Gautami
    /Geneva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GF_BournePrincess
    /GF_Cider
    /GF_Huckleberry
    /GF_JingleBellRock
    /GF_MariMaria
    /GF_OceanFriends
    /GF_OrangeMong
    /GF_Tricycle
    /GiddyupStd
    /Gigi-Regular
    /GillSans
    /GillSans-Bold
    /GillSans-BoldCondensed
    /GillSans-BoldItalic
    /GillSans-Condensed
    /GillSans-ExtraBold
    /GillSans-Italic
    /GillSans-Light
    /GillSans-LightItalic
    /GillSansMT
    /GillSansMT-Bold
    /GillSansMT-BoldItalic
    /GillSansMT-Condensed
    /GillSansMT-ExtraCondensedBold
    /GillSansMT-Italic
    /GillSans-UltraBold
    /GillSans-UltraBoldCondensed
    /GloucesterMT-ExtraCondensed
    /GothicB-HM
    /GothicL-HM
    /GothicNewsletter-HM
    /GothicRoundB-HM
    /GothicRoundL-HM
    /GothicRoundR-HM
    /GothicRoundXB-HM
    /GothicXB-HM
    /Goudy
    /Goudy-Bold
    /Goudy-BoldItalic
    /Goudy-ExtraBold
    /Goudy-Italic
    /GoudyOldStyleBT-Bold
    /GoudyOldStyleBT-ExtraBold
    /GoudyOldStyleBT-Italic
    /GoudyOldStyleBT-Roman
    /GoudyOldStyleT-Bold
    /GoudyOldStyleT-Italic
    /GoudyOldStyleT-Regular
    /GoudyStout
    /Graeca
    /GraphicB-HM
    /GraphicChe
    /GraphicNewR-HM
    /GraphicR-HM
    /GraphicSansB-HM
    /GTL
    /GTM
    /Gulim
    /GulimChe
    /Gungsuh
    /GungsuhChe
    /GungsuhR-HM
    /H2bulB
    /H2bulL
    /H2bulM
    /H2cysB
    /H2cysL
    /H2drrB
    /H2drrM
    /H2gprB
    /H2gprM
    /H2gpsM
    /H2gsrB
    /H2gtrE
    /H2gtrL
    /H2gtrM
    /H2gttB
    /H2hdkB
    /H2hdkM
    /H2hdrB
    /H2hdrM
    /H2mjrE
    /H2mjrL
    /H2mjrM
    /H2mjrU
    /H2mjsB
    /H2mjsM
    /H2mkpB
    /H2mkrB
    /H2mppL
    /H2mprB
    /H2pirL
    /H2porB
    /H2porL
    /H2porM
    /H2sa1B
    /H2sa1L
    /H2sa1M
    /H2sa2B
    /H2sa2L
    /H2sa2M
    /H2snrB
    /H2supE
    /H2supL
    /H2ta1B
    /H2ta1L
    /H2ta1M
    /H2ta2B
    /H2ta2L
    /H2ta2M
    /H2wulE
    /H2yerB
    /H2yerM
    /H2ysrM
    /HaanBaekjeB
    /HaanBaekjeM
    /HaanCjaB
    /HaanCjaL
    /HaanCjaM
    /HaanSaleB
    /HaanSaleM
    /HaansoftBatang
    /HaansoftDotum
    /HaanSollipB
    /HaanSollipM
    /HaanSomangB
    /HaanSomangM
    /HaanYGodic23
    /HaanYGodic24
    /HaanYGodic25
    /HaanYHeadB
    /HaanYHeadL
    /HaanYHeadM
    /Haettenschweiler
    /Hancock
    /HarlowSolid
    /Harrington
    /HazardRegular
    /HazelLetPlain
    /HCRBatang
    /HCRBatang-Bold
    /HCRBatangExt
    /HCRDotum
    /HCRDotum-Bold
    /HCRDotumExt
    /HeadlineR-HM
    /HeadlineSansR-HM
    /HeadR
    /HealthcareSymbols
    /HebrewTh
    /Hellenica
    /Helvetica
    /Helvetica-Bold
    /Helvetica-BoldOblique
    /Helvetica-Condensed
    /Helvetica-CondensedBlack
    /Helvetica-Condensed-Bold
    /Helvetica-Condensed-BoldObl
    /Helvetica-CondensedLight
    /Helvetica-CondensedOblique
    /Helvetica-Condensed-Oblique
    /Helvetica-Light
    /Helvetica-Narrow
    /Helvetica-Narrow-Bold
    /Helvetica-Narrow-BoldOblique
    /Helvetica-Narrow-Oblique
    /HelveticaNeue-BlackCond
    /HelveticaNeue-BlackCondObl
    /HelveticaNeue-BlackExt
    /HelveticaNeue-BlackExtObl
    /HelveticaNeue-BlackItalic
    /HelveticaNeue-Bold
    /HelveticaNeue-BoldCond
    /HelveticaNeue-BoldCondObl
    /HelveticaNeue-BoldExt
    /HelveticaNeue-BoldExtObl
    /HelveticaNeue-BoldItalic
    /HelveticaNeue-BoldOutline
    /HelveticaNeue-Condensed
    /HelveticaNeue-CondensedObl
    /HelveticaNeue-ExtBlackCond
    /HelveticaNeue-ExtBlackCondObl
    /HelveticaNeue-Extended
    /HelveticaNeue-ExtendedObl
    /HelveticaNeue-Heavy
    /HelveticaNeue-HeavyCond
    /HelveticaNeue-HeavyCondObl
    /HelveticaNeue-HeavyExt
    /HelveticaNeue-HeavyExtObl
    /HelveticaNeue-HeavyItalic
    /HelveticaNeue-Italic
    /HelveticaNeue-Light
    /HelveticaNeue-LightCond
    /HelveticaNeue-LightCondObl
    /HelveticaNeue-LightExt
    /HelveticaNeue-LightExtObl
    /HelveticaNeue-LightItalic
    /HelveticaNeue-Medium
    /HelveticaNeue-MediumCond
    /HelveticaNeue-MediumCondObl
    /HelveticaNeue-MediumExt
    /HelveticaNeue-MediumExtObl
    /HelveticaNeue-MediumItalic
    /HelveticaNeue-Roman
    /HelveticaNeue-Thin
    /HelveticaNeue-ThinCond
    /HelveticaNeue-ThinCondObl
    /HelveticaNeue-ThinExt
    /HelveticaNeue-ThinExtObl
    /HelveticaNeue-ThinItalic
    /HelveticaNeue-UltraLigCond
    /HelveticaNeue-UltraLigCondObl
    /HelveticaNeue-UltraLigExt
    /HelveticaNeue-UltraLigExtObl
    /HelveticaNeue-UltraLight
    /Helvetica-Oblique
    /HelveticaRounded-Black
    /HelveticaRounded-Bold
    /HelveticaRounded-CondBold
    /HelveticaRounded-CondBoldObl
    /HeummRockflower172
    /HeummSimple172
    /HighTowerText-Italic
    /HighTowerText-Reg
    /HILOGINBOLD
    /HILOGINCON
    /HILOGINREG
    /HISKYFLIPPERHI
    /HISKYFLIPPERHIBOLD
    /HISKYFLIPPERLOW
    /HISKYFLIPPERLOWBOLD
    /HiTelWulTitle
    /HMKBP
    /HMKBS
    /HoboStd
    /HoeflerText-Black
    /HoeflerText-BlackItalic
    /HoeflerText-Italic
    /HoeflerText-Ornaments
    /HoeflerText-Regular
    /HoonCungcR
    /HoonGomuR
    /HoonProvR
    /HoonSaemaR
    /HourPhoto
    /Humanist521BT-Bold
    /Humanist521BT-BoldItalic
    /Humanist521BT-Italic
    /Humanist521BT-Roman
    /HUSonmat142
    /HUSunshower132
    /HYbdaL
    /HYbdaM
    /HYbsrB
    /HYBuDle-Medium
    /HYCSWheysang-Bold
    /HYCSWheysang-ExtraBold
    /HYCSWheysang-Medium
    /HYcysM
    /HYdnkB
    /HYdnkM
    /HYGoThic-Bold
    /HYGoThic-Light
    /HYgprM
    /HYGraPhic-Bold
    /HYgsrB
    /HYgtrE
    /HYhaeseo
    /HYHaeSo-Medium
    /HYHeadLine-Bold
    /HyhwpEQ
    /HYkanB
    /HYkanM
    /HYKHeadLine-Bold
    /HYKHeadLine-Medium
    /HYLongSamul-Bold
    /HYLongSamul-Light
    /HYLongSamul-Medium
    /HYmjrE
    /HYMokGak-Bold
    /HYMokPan-Bold
    /HYmprL
    /HYMyeongJo-Bold
    /HYMyeongJo-Light
    /HYMyeongJo-Medium
    /HYMyeongJo-Ultra
    /HYnamB
    /HYnamL
    /HYnamM
    /HYnfra
    /HYPillGi-Light
    /HYPMokPan-Bold
    /HYPMokPan-Light
    /HYporM
    /HYPost-Bold
    /HYRGoThic-Bold
    /HYRGoThic-Medium
    /HYsanB
    /HYSeNse-Bold
    /HYShortSamul-Bold
    /HYShortSamul-Light
    /HYSinGraPhic-Medium
    /HYSinMun-MyeongJo
    /HYSinMyeongJo-Bold
    /HYsnrL
    /HYSooN-MyeongJo
    /HYsupB
    /HYsupM
    /HYSymbolA
    /HYSymbolB
    /HYSymbolC
    /HYSymbolD
    /HYSymbolE
    /HYSymbolF
    /HYSymbolG
    /HYSymbolH
    /HYTaJa-Bold
    /HYTaJaFull-Bold
    /HYTaJaFull-Light
    /HYTaJaFull-Medium
    /HYTaJa-Light
    /HYTaJa-Medium
    /HYtbrB
    /HYwulB
    /HYwulM
    /HYYeasoL-Bold
    /HYYeaSo-Medium
    /HYYeatGul-Bold
    /HYYeatGul-Medium
    /Impact
    /ImprintMT-Shadow
    /InformalRoman-Regular
    /Ipa-samsUclphon1SILSophiaLBold
    /IskoolaPota
    /IskoolaPota-Bold
    /ITCGaramondStd-Bd
    /ITCGaramondStd-BdCond
    /ITCGaramondStd-BdCondIta
    /ITCGaramondStd-BdIta
    /ITCGaramondStd-BdNarrow
    /ITCGaramondStd-BdNarrowIta
    /ITCGaramondStd-Bk
    /ITCGaramondStd-BkCond
    /ITCGaramondStd-BkCondIta
    /ITCGaramondStd-BkIta
    /ITCGaramondStd-BkNarrow
    /ITCGaramondStd-BkNarrowIta
    /ITCGaramondStd-Lt
    /ITCGaramondStd-LtCond
    /ITCGaramondStd-LtCondIta
    /ITCGaramondStd-LtIta
    /ITCGaramondStd-LtNarrow
    /ITCGaramondStd-LtNarrowIta
    /ITCGaramondStd-Ult
    /ITCGaramondStd-UltCond
    /ITCGaramondStd-UltCondIta
    /ITCGaramondStd-UltIta
    /ITCGaramondStd-UltNarrow
    /ITCGaramondStd-UltNarrowIta
    /JasuB-HM
    /JasuL-HM
    /JasuR-HM
    /JasuXB-HM
    /JoannaMT
    /JoannaMT-Bold
    /JoannaMT-BoldItalic
    /JoannaMT-Italic
    /Jokerman-Regular
    /JuiceITC-Regular
    /Kartika
    /KBIZforSMEsgo_B
    /KBIZforSMEsgo_H
    /KBIZforSMEsgo_L
    /KBIZforSMEsgo_M
    /KBIZforSMEsgo_R
    /KBIZforSMEsmjo_B
    /KBIZforSMEsmjo_L
    /KBIZforSMEsmjo_M
    /KBIZforSMEsmjo_R
    /KI-ARIAL
    /KI-Bookman-Baleum4
    /KI-Bookman-Old-Style
    /KI-Bookman-Old-Style-Bold-Ita
    /KI-Bookman-Old-Style-Ita
    /KI-Century-Normal-kakko
    /KI-Math-Light
    /KI-Math-Light-Bold
    /KI-Math-Light-Italic
    /KoPubBatangBold
    /KoPubBatangLight
    /KoPubBatangMedium
    /KoPubDotumBold
    /KoPubDotumLight
    /KoPubDotumMedium
    /KoreanGEUDH-M
    /KoreanPDSR-R
    /KoreanSIKRB-R
    /KozGoPr6N-Bold
    /KozGoPr6N-ExtraLight
    /KozGoPr6N-Heavy
    /KozGoPr6N-Light
    /KozGoPr6N-Medium
    /KozGoPr6N-Regular
    /KozGoPro-Bold
    /KozGoPro-ExtraLight
    /KozGoPro-Heavy
    /KozGoPro-Light
    /KozGoPro-Medium
    /KozGoPro-Regular
    /KozMinPr6N-Bold
    /KozMinPr6N-ExtraLight
    /KozMinPr6N-Heavy
    /KozMinPr6N-Light
    /KozMinPr6N-Medium
    /KozMinPr6N-Regular
    /KozMinPro-Bold
    /KozMinPro-ExtraLight
    /KozMinPro-Heavy
    /KozMinPro-Light
    /KozMinPro-Medium
    /KozMinPro-Regular
    /KristenITC-Regular
    /KunstlerScript
    /KyunKo
    /Latha
    /LatinWide
    /LetterGothic
    /LetterGothic-Bold
    /LetterGothic-BoldSlanted
    /LetterGothic-Italic
    /LetterGothic-Slanted
    /LetterGothicStd
    /LetterGothicStd-Bold
    /LetterGothicStd-BoldSlanted
    /LetterGothicStd-Slanted
    /LithosPro-Black
    /LithosPro-Regular
    /Love
    /LoveltM
    /LubalinGraph-Book
    /LubalinGraph-BookOblique
    /LubalinGraph-Demi
    /LubalinGraph-DemiOblique
    /LucidaBright
    /LucidaBright-Demi
    /LucidaBright-DemiItalic
    /LucidaBright-Italic
    /LucidaCalligraphy-Italic
    /LucidaConsole
    /LucidaFax
    /LucidaFax-Demi
    /LucidaFax-DemiItalic
    /LucidaFax-Italic
    /LucidaHandwriting-Italic
    /LucidaSans
    /LucidaSans-Demi
    /LucidaSans-DemiItalic
    /LucidaSans-Italic
    /LucidaSans-Typewriter
    /LucidaSans-TypewriterBold
    /LucidaSans-TypewriterBoldOblique
    /LucidaSans-TypewriterOblique
    /LucidaSansUnicode
    /Lumos
    /MagicR-HM
    /Magneto-Bold
    /MaiandraGD-Regular
    /MalgunGothicBold
    /MalgunGothicRegular
    /Mangal-Regular
    /Marigold
    /MaturaMTScriptCapitals
    /Mbongb
    /MDAlong
    /Mdam
    /MDArt
    /MDEasop
    /MDGaesung
    /MDSol
    /MeorimyungjoB-HM
    /MeorimyungjoXB-HM
    /MesquiteStd
    /Mforgeb
    /Mgonsm
    /Mham
    /Mhansek
    /MHunmin
    /MicrosoftHimalaya
    /MicrosoftSansSerif
    /MicrosoftYaHei
    /MicrosoftYaHei-Bold
    /MicrosoftYaHeiUI
    /MicrosoftYaHeiUI-Bold
    /Milkywell
    /MingLiU
    /MinionPro-Bold
    /MinionPro-BoldCn
    /MinionPro-BoldCnIt
    /MinionPro-BoldIt
    /MinionPro-It
    /MinionPro-Medium
    /MinionPro-MediumIt
    /MinionPro-Regular
    /MinionPro-Semibold
    /MinionPro-SemiboldIt
    /MinsajeonI
    /Mistral
    /MJB
    /MJL
    /Mlan
    /MMCAB
    /MMCAL
    /MMCAM
    /MMCASandollGothicL
    /MMCASandollGothicSB
    /MMCASandollMyeongjoL
    /MMCASandollMyeongjoM
    /Modern-Regular
    /MoebiusKorea-Bold
    /MoebiusKorea-Regular
    /MoeumTR-HM
    /MoeumTXB-HM
    /MogfilB
    /MogfilL
    /MogfilM
    /Monaco
    /MonaLisa-Recut
    /MonotypeCorsiva
    /MonotypeSorts
    /Mpost
    /MS-Gothic
    /MSHei
    /MS-Mincho
    /MSOutlook
    /MS-PGothic
    /MS-PMincho
    /MSReferenceSansSerif
    /MSReferenceSpecialty
    /MSSong
    /MS-UIGothic
    /MT-Extra
    /MT-Symbol
    /MVBoli
    /MyriadArabic-Bold
    /MyriadArabic-BoldIt
    /MyriadArabic-It
    /MyriadArabic-Regular
    /MyriadHebrew-Bold
    /MyriadHebrew-BoldIt
    /MyriadHebrew-It
    /MyriadHebrew-Regular
    /MyriadPro
    /MyriadProBlackSemiCond
    /MyriadPro-Bold
    /MyriadProbold-Bold
    /MyriadPro-BoldCond
    /MyriadPro-BoldCondIt
    /MyriadPro-BoldIt
    /MyriadProCond
    /MyriadPro-Cond
    /MyriadProCond-Bold
    /MyriadProCond-BoldItalic
    /MyriadPro-CondIt
    /MyriadProCond-Italic
    /MyriadPro-It
    /MyriadPro-Italic
    /MyriadProLight
    /MyriadProLight-Bold
    /MyriadProLightSemiCond
    /MyriadPro-Regular
    /MyriadPro-Semibold
    /MyriadProsemibold-Bold
    /MyriadPro-SemiboldIt
    /MyriadProSemiCond-Bold
    /MyungjoB-HM
    /MyungjoL-HM
    /MyungjoSKB-HM
    /MyungjoXB-HM
    /Na@Sanha
    /NamuB-HM
    /NamuR-HM
    /NanumBarunGothic
    /NanumBarunGothicBold
    /NanumBrush
    /NanumGothic
    /NanumGothicBold
    /NanumGothicEco
    /NanumGothicEcoBold
    /NanumGothicEcoExtraBold
    /NanumGothicExtraBold
    /NanumGothicLight
    /NanumMyeongjo
    /NanumMyeongjoBold
    /NanumMyeongjoEco
    /NanumMyeongjoEcoBold
    /NanumMyeongjoEcoExtraBold
    /NanumMyeongjoExtraBold
    /NanumPen
    /Nature-Block
    /Navi_loveflower
    /Navi_Noonnoo
    /nemoddak12
    /NeoSans
    /New
    /NewCenturySchlbk-Bold
    /NewCenturySchlbk-BoldItalic
    /NewCenturySchlbk-Italic
    /NewCenturySchlbk-Roman
    /NewGulim
    /NewYork
    /NiagaraEngraved-Reg
    /NiagaraSolid-Reg
    /nontoxic_barun_2
    /NotoSans
    /NotoSans-Bold
    /NotoSans-BoldItalic
    /NotoSans-Italic
    /NotoSansKR-Black
    /NotoSansKR-Bold
    /NotoSansKR-DemiLight
    /NotoSansKR-Light
    /NotoSansKR-Medium
    /NotoSansKR-Regular
    /NotoSansKR-Thin
    /NotoSerif
    /NotoSerif-Bold
    /NotoSerif-BoldItalic
    /NotoSerif-Italic
    /NSimSun
    /NuevaStd-Bold
    /NuevaStd-BoldCond
    /NuevaStd-BoldCondItalic
    /NuevaStd-Cond
    /NuevaStd-CondItalic
    /NuevaStd-Italic
    /Nuggim
    /OCRAExtended
    /OCRAStd
    /OldEnglishTextMT
    /Onyx
    /Optima
    /Optima-Bold
    /Optima-BoldItalic
    /Optima-Italic
    /OratorStd
    /OratorStd-Slanted
    /Oxford
    /Pado
    /PalaceScriptMT
    /Palatino-Bold
    /Palatino-BoldItalic
    /Palatino-Italic
    /PalatinoLinotype-Bold
    /PalatinoLinotype-BoldItalic
    /PalatinoLinotype-Italic
    /PalatinoLinotype-Roman
    /Palatino-Roman
    /PanhwaR-HM
    /Papyrus-Regular
    /Parchment-Regular
    /Perpetua
    /Perpetua-Bold
    /Perpetua-BoldItalic
    /Perpetua-Italic
    /PerpetuaTitlingMT-Bold
    /PerpetuaTitlingMT-Light
    /Playbill
    /PMingLiU
    /PNHBluerose
    /PNHLavender
    /PNHVienna
    /PoorRichard-Regular
    /PoplarStd
    /PosterBodoniBT-Roman
    /PotterFuseLetter-Normal
    /PrestigeEliteStd-Bd
    /Pristina-Regular
    /PyunjiR-HM
    /qpdi
    /Raavi
    /RageItalic
    /Ravie
    /RixAfricaPB
    /RixAfricaPL
    /RixAfricaPM
    /RixArtistPB
    /RixArtistPL
    /RixArtistPM
    /RixAttractPB
    /RixAttractPL
    /RixAttractPM
    /RixBGoPB
    /RixBGoPEB
    /RixBGoPL
    /RixBGoPM
    /RixBGulimPB
    /RixBGulimPEB
    /RixBGulimPL
    /RixBGulimPM
    /RixBigSmilePB
    /RixBigSmilePL
    /RixBigSmilePM
    /RixBlackBearPB
    /RixBMjPB
    /RixBMjPEB
    /RixBMjPL
    /RixBMjPM
    /RixBrindledCowPB
    /RixButterflyPB
    /RixButterflyPL
    /RixButterflyPM
    /RixButtonPM
    /RixCatFarmPB
    /RixCatFarmPL
    /RixCatFarmPM
    /RixCatM
    /RixCatPB
    /RixCatPL
    /RixCatPM
    /RixCatSofaPM
    /RixCheetahPB
    /RixCheetahPL
    /RixCheetahPM
    /RixCoffeeM
    /RixCoffeePB
    /RixCoffeePL
    /RixCoffeePM
    /RixComingsoonB
    /RixComingsoonPB
    /RixComingsoonPM
    /RixCrayonPB
    /RixCrayonPM
    /RixCupidPB
    /RixCupidPL
    /RixCupidPM
    /RixDalmatianPM
    /RixDdukbokkiM
    /RixDdukbokkiPM
    /RixDearGiraffePM
    /RixDiaryPB
    /RixDiaryPL
    /RixDiaryPM
    /RixDictationB
    /RixDictationM
    /RixDictationPB
    /RixDictationPL
    /RixDictationPM
    /RixDogPB
    /RixDogPL
    /RixDogPM
    /RixDokdoP
    /RixEggFriM
    /RixErasergPB
    /RixErasergPL
    /RixErasergPM
    /RixErasermPB
    /RixErasermPL
    /RixErasermPM
    /RixFairP
    /RixFantasticPB
    /RixFantasticPL
    /RixFantasticPM
    /RixFlowerPB
    /RixFlowerPL
    /RixFlowerPM
    /RixFreestylePB
    /RixFreestylePL
    /RixFreestylePM
    /RixFreshmanM
    /RixFreshmanPB
    /RixFreshmanPL
    /RixFreshmanPM
    /RixFriedEggsPM
    /RixGamgijosimhaeM
    /RixGamgijosimhaePM
    /RixGiraffePB
    /RixGiraffePL
    /RixGiraffePM
    /RixGoB
    /RixGoCafeteriaPB
    /RixGoCafeteriaPL
    /RixGoCafeteriaPM
    /RixGoL
    /RixGoM
    /RixGoPB
    /RixGoPBK
    /RixGoPEB
    /RixGoPH
    /RixGoPL
    /RixGoPM
    /RixGoPR
    /RixGoPSB
    /RixGoPT
    /RixGoPUL
    /RixGreenPapayaPM
    /RixGrimmPB
    /RixGrimmPL
    /RixGrimmPM
    /RixGulimPB
    /RixGulimPEB
    /RixGulimPL
    /RixGulimPM
    /RixGureumpangM
    /RixGureumpangPM
    /RixHairBandPM
    /RixHappydayPM
    /RixHappyVirusPM
    /RixHeadB
    /RixHeadGulimPB
    /RixHeadGulimPEB
    /RixHeadGulimPL
    /RixHeadGulimPM
    /RixHeadL
    /RixHeadM
    /RixHeadPB
    /RixHeadPEB
    /RixHeadPL
    /RixHeadPM
    /RixHeartPB
    /RixHeartPL
    /RixHeartPM
    /RixIthingPM
    /RixJGoB
    /RixJGoL
    /RixJGoM
    /RixJGoPB
    /RixJGoPL
    /RixJGoPM
    /RixJGulimPB
    /RixJGulimPL
    /RixJGulimPM
    /RixJJanguB
    /RixJJanguL
    /RixJJanguM
    /RixJJanguPB
    /RixJJanguPL
    /RixJJanguPM
    /RixJjimjilbangGirlPM
    /RixLemonadePB
    /RixLemonadePL
    /RixLemonadePM
    /RixLimeorangePB
    /RixLimeorangePL
    /RixLimeorangePM
    /RixLizardPB
    /RixLizardPL
    /RixLizardPM
    /RixLoveAngelM
    /RixLoveAngelPB
    /RixLoveAngelPL
    /RixLoveAngelPM
    /RixLoveLetterPB
    /RixLoveLetterPL
    /RixLoveLetterPM
    /RixMagicianPB
    /RixMagicianPM
    /RixMarshmallowPB
    /RixMarshmallowPL
    /RixMarshmallowPM
    /RixMelangchollyPB
    /RixMelangchollyPL
    /RixMelangchollyPM
    /RixMGoB
    /RixMGoEB
    /RixMGoL
    /RixMGoM
    /RixMGoPB
    /RixMGoPEB
    /RixMGoPL
    /RixMGoPM
    /RixMindurePB
    /RixMindurePL
    /RixMindurePM
    /RixMiniHeartPB
    /RixMiniHeartPL
    /RixMiniHeartPM
    /RixMjB
    /RixMjEB
    /RixMjL
    /RixMjM
    /RixMjPB
    /RixMjPEB
    /RixMjPL
    /RixMjPM
    /RixMMjB
    /RixMMjEB
    /RixMMjL
    /RixMMjM
    /RixMMjPB
    /RixMMjPEB
    /RixMMjPL
    /RixMMjPM
    /RixMoonjahalggePM
    /RixMoonPB
    /RixMoonPL
    /RixMoonPM
    /RixMPrincessPB
    /RixMPrincessPM
    /RixMPrincessPOB
    /RixMPrincessPOM
    /RixNeonHeartPB
    /RixNeonHeartPL
    /RixNeonHeartPM
    /RixNoonmoolPM
    /RixOctlovePB
    /RixOctlovePL
    /RixOctlovePM
    /RixPark01
    /RixPark02
    /RixPark03
    /RixParkP01
    /RixParkP02
    /RixParkP03
    /RixPhilB_Pro
    /RixPhilL_Pro
    /RixPhilM_Pro
    /RixPictureDiaryPB
    /RixPictureDiaryPL
    /RixPictureDiaryPM
    /RixPierrotPB
    /RixPierrotPL
    /RixPierrotPM
    /RixPigPB
    /RixPigPL
    /RixPigPM
    /RixPinkRibbonPM
    /RixPlainBagelPB
    /RixPlainBagelPL
    /RixPlainBagelPM
    /RixPolarBearPB
    /RixPolarBearPM
    /RixPOPArtPM
    /RixPOPArtPOL
    /RixPremiumPB
    /RixPremiumPEB
    /RixPremiumPL
    /RixPremiumPM
    /RixPrincePB
    /RixPrincePL
    /RixPrincePM
    /RixPrincessLovePM
    /RixProjectPB
    /RixProjectPEB
    /RixProjectPL
    /RixProjectPM
    /RixRabbitPB
    /RixRabbitPL
    /RixRabbitPM
    /RixRedSkyPM
    /RixRixDymoPR
    /RixRobotPB
    /RixRobotPEB
    /RixRobotPM
    /RixSimsimhaePM
    /RixSkyBikePM
    /RixSMjPB
    /RixSMjPL
    /RixSMjPM
    /RixSoftGulimPB
    /RixSoftGulimPL
    /RixSoftGulimPM
    /RixSquirrelL
    /RixSquirrelM
    /RixSquirrelPB
    /RixSquirrelPL
    /RixSquirrelPM
    /RixStarAndMePM
    /RixStrawberryYogurtPB
    /RixStrawberryYogurtPL
    /RixStrawberryYogurtPM
    /RixSugarCookiePB
    /RixSugarCookiePL
    /RixSugarCookiePM
    /RixSunPB
    /RixSunPL
    /RixSunPM
    /RixSweetChocoPB
    /RixSweetChocoPL
    /RixSweetChocoPM
    /RixTapDanceM
    /RixTapDancePB
    /RixTapDancePL
    /RixTapDancePM
    /RixTextMessagePB
    /RixTextMessagePL
    /RixTextMessagePM
    /RixThornFlowerPB
    /RixThornFlowerPL
    /RixThornFlowerPM
    /RixToyStoryP
    /RixVitaB
    /RixVitaL
    /RixVitaM
    /RixVitaPB
    /RixVitaPL
    /RixVitaPM
    /RixVKoreaP
    /RixWansoPM
    /RixWonderLandPB
    /RixWonderLandPL
    /RixWonderLandPM
    /RixYouandmePM
    /Rockwell
    /Rockwell-Bold
    /Rockwell-BoldItalic
    /Rockwell-Condensed
    /Rockwell-CondensedBold
    /Rockwell-ExtraBold
    /Rockwell-Italic
    /RosewoodStd-Regular
    /RotisSemiSerif
    /SachunL
    /SachunM
    /SaenaegiB-HM
    /SaenaegiL-HM
    /SaenaegiR-HM
    /SaenaegiXB-HM
    /SamNewB-HM
    /SamNewM-HM
    /San02B
    /San02L
    /SanBgB
    /SanBgL
    /SanBgM
    /SanBiB
    /SanBiL
    /SanBiM
    /SanBoB
    /SanBoL
    /SanBoM
    /SanBrB
    /SanBrM
    /SanBsB
    /SanBsL
    /SanBsU
    /SanCnB
    /SanCnL
    /SanCnM
    /SanCrB
    /SanCrK
    /SanCrL
    /SanDaB
    /SanDaL
    /SanDaM
    /SandArB
    /SandArL
    /SandArM
    /SandArXB
    /SandAtM
    /SandAtXB
    /SanDaU
    /SandEgB
    /SandEgCB
    /SanDfB
    /SanDfS
    /SanDfT
    /SandJg
    /SandKg
    /SandKm
    /SandMtB
    /SandMtL
    /SandMtM
    /SandSaB
    /SandSaL
    /SandSaM
    /SanDsL
    /SandSm
    /SanDsM
    /SandSpM
    /SandTg
    /SandTm
    /SanDungunB
    /SanDungunL
    /SanDungunM
    /SanDungunSB
    /SanEgL
    /SanEgM
    /SangSangBodyL
    /SangSangBodyM
    /SangSangTitleB
    /SangSangTitleM
    /SanHgB
    /SanHgL
    /SanHgM
    /SanIgB
    /SanIgL
    /SanIgM
    /SanIgX
    /SanJs
    /SanKbB
    /SanKbL
    /SanKbM
    /SanKsB
    /SanKsL
    /SanKsM
    /SanMcB
    /SanMcL
    /SanMcU
    /SanMogfilB
    /SanMogfilL
    /SanMogfilM
    /SanMrB
    /SanMrJ
    /SanMrM
    /SanMsB
    /SanMsL
    /SanMsM
    /SanNsB
    /SanNsM
    /SanPkB
    /SanPkL
    /SanPkM
    /SanPuB
    /SanPuW
    /SanSfB
    /SanSfL
    /SanSfU
    /SanSg
    /SanSk
    /SanSrB
    /SanSrL
    /SanSrM
    /SanStB
    /SanStL
    /SanStM
    /SanSwB
    /SanSwL
    /SanSwM
    /SanWi
    /SanYb
    /ScriptMTBold
    /SD_SungkyongM
    /seevaa9
    /SegoeUI
    /SegoeUI-Bold
    /SegoeUI-BoldItalic
    /SegoeUI-Italic
    /SeGulim
    /Seko
    /SeM
    /SeoulHangangEB
    /SeoulHangangL
    /SeoulHangangM
    /SeoulNamsanB
    /SeoulNamsanEB
    /SeoulNamsanL
    /SeoulNamsanM
    /SeUtum
    /Shadow9
    /SHeadG
    /SHeadR
    /ShowcardGothic-Reg
    /Shruti
    /SILDoulosIPA
    /SILDoulosIPA93Bold
    /SILDoulosIPA93BoldItalic
    /SILDoulosIPA93Italic
    /SILDoulosIPA93Regular
    /SILManuscriptIPA
    /SILManuscriptIPA93Bold
    /SILManuscriptIPA93BoldItalic
    /SILManuscriptIPA93Italic
    /SILManuscriptIPA93Regular
    /SILSophiaIPA
    /SILSophiaIPA93Bold
    /SILSophiaIPA93BoldItalic
    /SILSophiaIPA93Italic
    /SILSophiaIPA93Regular
    /SilverHumana
    /SimHei
    /SimSun
    /SimSun-ExtB
    /SimSun-PUA
    /SinMun
    /SinMyungJoyakja
    /SJRainbowSherbet
    /SJSoju1
    /SJSoju2
    /SketchB
    /SketchL
    /SketchM
    /SM3JGothic-01
    /SM3JGothic-02
    /SM3JGothic-03
    /SM3KGothic-Regular
    /SM3KMyungJo-Regular
    /SM3Naru-02
    /SM3Naru-03
    /SM3SEMyungJo-Regular
    /SM3SJGothic-01
    /SM3SJGothic-02
    /SM3SJGothic-03
    /SM3SMyungJo-02
    /SM3SMyungJo-03
    /SM3SPgoSE-Regular
    /SM3SPmuGU-Regular
    /SM3SPmuJ-Regular
    /SMDinaruStd-Regular
    /SMDokdoSStd-Regular
    /SMFreeStd-B
    /SMFreeStd-L
    /SMFreeStd-M
    /SMGaeguStd-L
    /SMGMokPanStd-Regular
    /SMHangSerStd-Regular
    /SMJGothic10Std-Regular
    /SMJGothicStd-Regular
    /SMJMyungJoStd-Regular
    /SMJunEumStd-Regular
    /SMKGothicStd-Regular
    /SMKMyungJoStd-Regular
    /SMMokPanStd-Regular
    /SMMyungMoonStd-Regular
    /SMORyounStd-Regular
    /SMping
    /SMpingB
    /SMpong
    /SMpongB
    /SMRGraStd-Regular
    /SMSatGatStd-Regular
    /SMSEGothicStd-Regular
    /SMSEMyungJoStd-Regular
    /SMSenaruStd-Regular
    /SMSeValStd-Regular
    /SMsing
    /SMSJGothicStd-Regular
    /SMSMyungJoPro-Regular
    /SMSMyungJoStd-Regular
    /SMsong
    /SMSongMyungStd-Regular
    /SMSSMyungJo10Std-Regular
    /SMSSMyungJoStd-Regular
    /SMSUMyungJoStd-Regular
    /SMSunfStd-L
    /SMTGothicStd-Regular
    /SMTimeStd-L
    /SMting
    /SMtingCI
    /SMtingSQ
    /SMTMyungJoStd-Regular
    /SMTnmStd-01
    /SMTnmStd-02
    /SMTnmStd-03
    /SMTnmStd-04
    /SMTnmStd-B
    /SMTnmStd-L
    /SMTnmStd-M
    /SMtong
    /SMWallinStd-Regular
    /SnapITC-Regular
    /SohaR-HM
    /soya_barun9
    /soya_but9
    /soya_dadum9
    /soya_koma9
    /soya_nallim9
    /soya_non8
    /soya_ulum10
    /SPmuS20-Regular
    /StempelGaramond-Bold
    /StempelGaramond-BoldItalic
    /StempelGaramond-Italic
    /StempelGaramond-Roman
    /Stencil
    /StencilStd
    /SunM
    /Sylfaen
    /Symbol
    /SymbolMT
    /TaeGP
    /TaeGulim
    /TaeKo
    /TaeM
    /TaeUtum
    /Taffy
    /Tahoma
    /Tahoma-Bold
    /TektonPro-Bold
    /TektonPro-BoldCond
    /TektonPro-BoldExt
    /TektonPro-BoldObl
    /TempusSansITC
    /Times-Bold
    /Times-BoldItalic
    /Times-Italic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imes-Roman
    /ToodamB
    /ToodamL
    /ToodamM
    /TrajanPro-Bold
    /TrajanPro-Regular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TSTgkdd
    /TSThgrgl
    /TSTjkvr
    /TSTmgor
    /TSTNamr
    /TSTPenC
    /Tunga-Regular
    /TwCenMT-Bold
    /TwCenMT-BoldItalic
    /TwCenMT-Condensed
    /TwCenMT-CondensedBold
    /TwCenMT-CondensedExtraBold
    /TwCenMT-Italic
    /TwCenMT-Regular
    /TypewriteL
    /TypoEnterForever10
    /TypoEnterGalip9
    /TypoEnterPulip9
    /TypoEnterSolip9
    /TypoEnterStroll10
    /Univers
    /Univers-Bold
    /Univers-BoldExt
    /Univers-BoldExtObl
    /Univers-BoldItalic
    /Univers-BoldOblique
    /Univers-Condensed
    /Univers-CondensedBold
    /Univers-Condensed-Bold
    /Univers-Condensed-BoldItalic
    /Univers-CondensedBoldOblique
    /Univers-Condensed-Medium
    /Univers-Condensed-MediumItalic
    /Univers-CondensedOblique
    /Univers-Extended
    /Univers-ExtendedObl
    /Univers-Light
    /Univers-LightOblique
    /Univers-Medium
    /Univers-MediumItalic
    /Univers-Oblique
    /Uri
    /Utum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VinerHandITC
    /Vivaldii
    /VladimirScript
    /Vrinda
    /WarnockPro-LightItCapt
    /WarnockPro-LightItDisp
    /WarnockPro-LightItSubh
    /WarnockPro-LightSubh
    /WarnockPro-Regular
    /WarnockPro-Semibold
    /WarnockPro-SemiboldCapt
    /WarnockPro-SemiboldDisp
    /WarnockPro-SemiboldIt
    /WarnockPro-SemiboldItCapt
    /WarnockPro-SemiboldItDisp
    /WarnockPro-SemiboldItSubh
    /WarnockPro-SemiboldSubh
    /WarnockPro-Subh
    /Webdings
    /Wingdings2
    /Wingdings3
    /Wingdings-Regular
    /WoodtypeOrnamentsStd
    /WoorinR-HM
    /YDBomnalL
    /YDIBirdB
    /YDIBirdL
    /YDIBirdM
    /YDIBlueEB
    /YDIBlueL
    /YDIBlueM
    /YDIChunB
    /YDIChungB
    /YDIChungCB
    /YDIChungL
    /YDIChungM
    /YDIChunL
    /YDIChunM
    /YDICMjoB
    /YDICMjoL
    /YDICMjoM
    /YDICstreB
    /YDICstreL
    /YDICstreM
    /YDICstreUL
    /YDIFadeB
    /YDIFadeL
    /YDIFadeM
    /YDIGirlB
    /YDIGirlL
    /YDIGirlM
    /YDIGurmB
    /YDIGurmL
    /YDIGurmM
    /YDIHoopM-KSCpc-EUC-H
    /YDIHSalM
    /YDIHsangIIB
    /YDIHsangIIL
    /YDIHsangIIM
    /YDIIrisB
    /YDIIrisL
    /YDIIrisM-KSCpc-EUC-H
    /YDIJininL
    /YDIManB
    /YDIManL
    /YDIManM
    /YDIMokB
    /YDIMokL
    /YDIMokM
    /YDIneogongju
    /YDIPinoB
    /YDIPinoL
    /YDIPinoM
    /YDISapphIIB
    /YDISapphIIL
    /YDISapphIIL-KSCpc-EUC-H
    /YDISapphIIM
    /YDISnailM
    /YDISolM-KSCpc-EUC-H
    /YDISprIIB
    /YDISprIIL
    /YDISprIIM
    /YDIWebBatan
    /YDIWebDotum
    /YDIWindM-KSCpc-EUC-H
    /YDIWriSin
    /YDIYGO110-KSCpc-EUC-H
    /YDIYGO120-KSCpc-EUC-H
    /YDIYGO130-KSCpc-EUC-H
    /YDIYGO140-KSCpc-EUC-H
    /YDIYGO150-KSCpc-EUC-H
    /YDIYGO160-KSCpc-EUC-H
    /YDIYGO220
    /YDIYGO230
    /YDIYGO240
    /YDIYGO250
    /YDIYGO310
    /YDIYGO320
    /YDIYGO330
    /YDIYGO340
    /YDIYGO350
    /YDIYGO360
    /YDIYheadB-KSCpc-EUC-H
    /YDIYheadL-KSCpc-EUC-H
    /YDIYheadM-KSCpc-EUC-H
    /YDIYheadUL-KSCpc-EUC-H
    /YDIYMjO110-KSCpc-EUC-H
    /YDIYMjO120-KSCpc-EUC-H
    /YDIYMjO130-KSCpc-EUC-H
    /YDIYMjO140-KSCpc-EUC-H
    /YDIYMjO150-KSCpc-EUC-H
    /YDIYMjO160-KSCpc-EUC-H
    /YDIYMjO220
    /YDIYMjO230
    /YDIYMjO240
    /YDIYMjO310
    /YDIYMjO320
    /YDIYMjO330
    /YDIYMjO340
    /YDIYMjO350
    /YDIYMjO360
    /YDIYSin
    /YDIYuroB
    /YDIYuroL
    /YDIYuroM
    /YDSDJ
    /YDSJY
    /YDSoodagongju
    /YDSpringwaltz
    /YDVBomnalL
    /YeopseoR-HM
    /YetR-HM
    /YetSansB-HM
    /YetSansL-HM
    /YetSansR-HM
    /YetSansXB-HM
    /YGO115
    /YGO125
    /YGO135
    /YGO145
    /YGO155
    /YGO165
    /YGO520
    /YGO530
    /YGO540
    /YGO550
    /YjBACDOOBold
    /YJBELLAMedium
    /YJBLOCKMedium
    /YJBONMOKGAKMedium
    /YjBUTGOTLight
    /YjCHMSOOTBold
    /YjDOOLGIMedium
    /YjDWMMOOGJOMedium
    /YjGABIBold
    /YjGOTGAEMedium
    /YjINITIALPOSITIVEMedium
    /YJINJANGMedium
    /YjMAEHWASemiBold
    /YjNANCHOMedium
    /YjSHANALLMedium
    /YjSOSELSemiBold
    /YjTEUNTEUNBold
    /YjWADAGMedium
    /YMjO115
    /YMjO125
    /YMjO135
    /YMjO145
    /YMjO155
    /YMjO165
    /YMjO23
    /YMjO32
    /YMjO42
    /Ymjo420
    /Ymjo440
    /Ymjo450
    /YMjO520
    /YMjO530
    /YMjO540
    /YMjO550
    /YonseiB
    /YonseiL
    /Youth
    /ZapfChancery-MediumItalic
    /ZapfDingbats
    /ZWAdobeF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12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12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
    /DEU <>
    /ESP <>
    /FRA <>
    /ITA <>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TB <>
    /SUO <>
    /SVE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